


우리나라는 고속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사회 각 부문에서 우수한 여성인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여 만개를 넘어서서 전체 134

사업체의 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39% .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제 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에서는 생산 소비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입니다4 , . 

생산수단 보다는 기술 디자인 등 소프트능력과 협업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 , 

제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감성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협업하며 다양성을4 , ,  

존중하는 여성경제인의 특성을 활용하고 여성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경제시대의 성장원동력인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성기업 육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기업에 ,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기업 백서를 격년으로 발간하여 . ( )

여성기업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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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백서 에서는 여성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2015 ｢ ｣
다양한 경 활동 및 지원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여성기업의 현황을 조사하 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성기업, ‘ ’

인들의 잠재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

하 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외의 선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  

성장할 수 있는 주요요인을 도출하 으며 여성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습니다.

앞으로도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기업 백서 발간을 통해 여성기업인과 ( ) ｢ ｣
여러 정책 수요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여성기업 백서 가 향후 정부의 여성기업정책 발전에 토대가 되고 2015 ｢ ｣
다양한 관심과 연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년 월2016 2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 한 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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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591

187

1,335,404
90.7%
1,211,280

(1,335,404개)

1,335,591

90.7%(1,211,280개)

출처 : 중소기업청, 통계청 「2013년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총 여성사업체 수 (개)

여성사업체 1,335,591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99.99%

(1,335,40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90.7%(1,211,280개)는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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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부 총론< 1 >  3

제1장 서론 

배경1.  

대한민국에는 약 만 개의 여성기업이 있다 여성들은 기업이나 기관 등의 조직에서 134 . 

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한 기업의 리더가 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전체 사업체 만개 중 여성사업체는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 년 전과 비교해서는342 , 39.1% , 10  

만여 개의 여성 사업체가 늘어났다26 .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장 한계론에 봉착해있는 상황에서,  

성장 회복의 신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경제참여율이 대에 정체되어( ) . 50%新  

있는 상황에서 여성창업은 여성경제활동 증가에 기여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 

추구하는 여성기업인 특유의 경  스타일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년 후반 중소기업체의 평균어음부도율이 를 넘어설 때도 . , 1997 30%

여성기업의 부도비율은 정도로 낮게 나타나 불안정한 금융환경을 잘 극복하게 하는 7%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여성기업의 건실한 경 방식을 잘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1)

이러한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의의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기업 ,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 

것은 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 틀이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중소기업청은 1999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매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 ｣ ･  

있다 지난 여 년 동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여성창업촉진 여성기업 역량 강화 판로지원의. 13 , , ,  

방향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1) 강혜련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제 집 제 호 통권 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 (2003), “ ”, 21 2 ( 26 ), ｢ ｣
연구소,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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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의 틀은 성 평등 관점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여성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나 역량 강화보다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분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제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발굴이 .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여성기업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여전히 세한 규모와 특정 업종의 편중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여성기업은 사업 확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혁신적 변화에 소극적이고, 

상대적으로 자본에 대한 낮은 접근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 

이기는 하나 급진적인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에 . 대한 분석과 

함께 여성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백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현재 여성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 

여성기업의 정책적 지원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 다 이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로 여성기업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일부 ,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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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내용2.  

본 백서는 크게 여성기업 동향과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 그리고 향후 여성기업 ,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부에서는 본 백서의 목적 필요성 등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1 , , 

정의와 지원 법률 현황 등 여성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부에서는 여성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부분으로 국내외 여성기업 전반적인 특성에2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국내 여성기업의 창업. 2015 , 

수출 인력 등 국내 여성기업 동향을 분석하 으며 해외 여성기업 동향은 , , Global 

가 발표한 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발표한Entrepreneurship Monitor 2013 Women’s Report  

의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2013 GEM Korea Report .

제 부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기업과 관련된 3 .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여성단체들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조사하 으며, , 

본 정책들의 성과를 요약하여 설명하 다.

마지막 제 부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부분으로 여성기업이 , 4

가지고 있는 단점과 강화될 필요가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육성 과제를 

제안하 다 여성창업 촉진과 여성기업의 육성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 1) 2) , 3) 

확충 재정비를 중심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여성기업 정책 방안 및 세부 과제를 제안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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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여성기업 정의1.  

가 국내의 여성기업 정의 .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함 제 조 제 호는 여성기업을 ( ‘ ’ ) 2 1 ‘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으로“ ”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① 「 」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에서 ) 2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 이하 ( 회사대표 라 한다 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 이하 . , ( 공동대표 라 한다 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 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 370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 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168 8「 」 

그러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화 월 시행 로 여성기업에 대한 (’14.1 )

정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기업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법률이· ,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6.7.28 .

개정 여성기업법 제 조 제 호2 1 에 따른 여성기업 정의는 여성이 소유하고 경 하“ 는 기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 , 

개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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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의 여성기업 정의. 

미국은 중소기업법에서 여성기업을 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이상의 기업주식 “1 51%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경  및 일상 업에 참여하는 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고 독일의 , ” , 

경우에는 기업의 경 에 대한 권한과 법적 책임에 있어서 여성의 소유 여부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여성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나 , 

서류상에 여성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 표  1-1 ｜ 각 나라별 여성기업 정의 

2) 중소기업청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실질적인 여성기업 지원사업 수립방안 ,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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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업체 현황2.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년 기준 총 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를 2013 1,335,591 , 39.1%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하 고 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를 나타낸다. 2.3% , 3 3.5% . 

한편 전체 사업체는 년에 전년대비 증가하 고 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를 2013 1.9% , 3 3.0%

나타낸다 이 결과를 보면 여성 사업체의 증가율이 전체 사업체 대비 더 빠르게 증가하고 .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 

있다.

｜ 표  1-2 ｜ 전체 사업체 및 여성 사업체수 추세 
단위 개( , %)：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년 에서 재편가공[ , ‘ (10-13 )’ · ]：

그렇다면 여성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는 어떨까 업종별 여성 사업체의 분포를 보면, ? , 

여성사업체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가 넘는 상황인데 숙박 및 음식점업이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도매 60% , 32.7% , 

및 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29.5%), (11.5%), (6.3%)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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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남 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2013)
단위 개( , %)：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년 에서 재편가공, [ , ‘ (13 )’ · ]：

반면 남성사업체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이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26.8% ,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사업체와 비교했을 (14.2%), (11.9%) . 

때 비교적 특정업종에 편중된 경향이 덜하고 제조업의 비중 이 순위로 여성사업체, , (14.2%) 2

에서의 제조업 비중 보다 높은 편이다(5.4%) . 



10 여성기업 백서  <2015 >

｜ 표  1-4 ｜ 남 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2013)
단위 개( , %)：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년 에서 재편가공, [ , ‘ (13 )’ · ]：

전국 사업체는 주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집되어 있다 이중 여성 사업체는 . , 

경기도 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서울 부산 경남(20.4%) , (18.9%), (7.9%),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남성사업체는 서울 에 가장 많이 (7.5%) . , (23.5%)

분포되어 있다 서울지역에 분포한 여성사업체는 로 남성사업체 대비 더 낮게 . 18.9% 4.6%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분포도는 남성과 여성사업체 간에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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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특성3.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기업 여부에 따른 경  방식의 차이를 

연구해 왔으나 아직 관련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 , 

으로 여성기업의 특성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더 , 

위험 회피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경 을 한다는 , 

것이다 기업의 경 자가 남성이냐 혹은 여성이냐가 반드시 한 기업의 성격을 .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기업은 남성기업과는 다르게 여성기업 특유의 경  스타일을, 보인다 . 

다음은 여성기업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장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여성기업의 장점. 

안정적인 경영 추구1) 

여성기업인은 경제적인 목표 외에 사회적인 목표에도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 등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는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 

남성기업인의 경우 경제적 성과에 대한 몰입이 강한 반면 여성기업인은 경제적 성과와 , , 

함께 고객만족도나 기업의 가치 종업원의 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 성과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단순히 수익을 늘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 , 

가치를 창출하는 안정적인 기업이 되는데 더 큰 목표를 두는 특성이 강하다3).

또한 여성은 남성기업인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성향이 강하여 재무적인 건정성 및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 성과를 비교한 결과. , 

여성기업은 남성기업 보다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 자체는 더 작은 편이지만 부도와 같은 , 

사고율은 여성기업이 더 낮고 수익성이나 활동성 생산성은 여성기업이 더 높아 재무적 , , 

건정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자산 구성에서 여성기업은 자기자본의 구성비가.  

높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며 어음결제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 

3) Brush, Candida G.(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5-30 

4)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 (2008), “ ”, 여성연구, 75(2),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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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5) 이는 단기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금 차입이나 투자보다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 

유지하여 내실 있는 경 상태를 유지해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경 은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한 금융환경을 잘 극복IMF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년 후반 중소기업체의 평균어음부도율이 를 넘어설 . 1997 30%

때도 여성기업의 부도비율은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의 건실한 경 방식을7% .  

잘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6) 

여성적 리더십2) (Feminine Leadership)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은 가부장적인 것으로 리더가 스스로의 신념과 확신에 의해 , 

결정을 하고 구성원들을 과업에 동원시켜 이끌어가는 유형이었다 그리고 가부장적 리더십과, .  

유사하지만 보다 나아간 것이 부성적 리더십 인데 이는 리더가 과제 수행에 (paternalist) , 

있어 핵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지만 구성원들과 소통을 높이고 도움으로써 그들로부터 , 

존경 의존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부성적 리더십도 리더 권력의 향력이, .  

막강하고 조직 구성원 보다는 리더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7)

반면 여성적 리더십은 가부장적 리더십이나 부성적 , 리더십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여성적.  

리더십은 리더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이 따르게 되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Top-down) , 

경쟁이 아닌 협동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성장 외에 질적 결과물을 동시에 추구한다, . 

또한 지위에 의한 권력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유능함과 능력에서 리더십의 

근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8) 이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여성기업에서는 

권력에 의한 통제보다는 팀 중심의 협동으로 소프트한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 

뿐만 아니라 모성적 감정이 조직 구성원과의 친 한 유대감 형성에 작용하여 노사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여성기업인은 조직을 가족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 

5) 안승철 박소영 김명화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 , (2005), “ - · ”, 
영남대학교 산경연구, 13, 95-129

6) 강혜련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2003), “ ”, , 21(2), 1-19
7) 김양희 김홍숙 기업 내 남녀 관리자의 리더십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2000), “ ”, , 250(7), 30-34
8) Loden, M.(1985), “Feminine leadership or how to succeed in business without being one of the boys”, N.Y：

Time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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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후생복지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적인 기업문화라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섬세한 주의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며 민주적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여성적 

리더십은 여성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9)

수평적 소통과 조직 구조3) 

여성은 상하관계가 위계적으로 형성된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해서 소통방식과 조직분위기에서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먼저 여성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친 감 신뢰감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화로 소통을 , , 

해나간다 대개 상하관계를 두기보다는 공통적 관심사나 개인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수평적인.  

소통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창의성 감수성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을, , ,  

중시하여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0) 또한 조직관리에서는 공동체 

적이고 관계적인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있기 (communal) , (relational prosocial behaviors)

때문에11)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의 경우 상하관계가 분명한 위계적 구조보다는 조직  , 

구성원 간에 수평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반면 남성의 경우 규칙과 질서의 확립에 역점을 두어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선호하고, , , 

사고 자체를 논리적 분석적으로 사고하여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필요에 따라 남성은 · . 

수직적 관계를 곧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데 필요하다면 상하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또한 남성에게 말은 권위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 

특성이 있어 권위에 대한 집착이 일종의 남성적인 언어로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 , 

남성은 기술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수치나 데이터 중심의 대화를 통해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를 분명하게 비교하여 , 

순위화시키고자 한다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수치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위계적 질서를 . 

더욱 분명히 하기도 한다.12) 

 9)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2011), “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10) 헬렌 피셔 제 의 성 정명진 역 생각의 나무 , “ 1 THE FIRST SEX”, , , 2005
11) Eagly, Alice H.(2009), “The his and hers of prosocial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psychology of ：

gender”, American Psychologis , 64, 6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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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기업의 약점. 

영세한 기업규모1)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의 는 소상공인이고 가 중소기업이다 대부분 소규모의90.7% , 99.9%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은 세한 규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이러한 세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 중 하나

이다 여성기업이 세한 규모를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 , 

적은 초기 자본이다 초기자본은 제품개발이나 인력확보 등 사업 성과에 주요 향을 . 

미치는 중대한 자원인데 여성의 경우 창업 이전에 받는 임금 수준과 고용기간이 남성보다, ,  

낮고 짧은 편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13)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여성은 금융 자산을 획득하는데 제약이 있고 결혼 또는 출산으로 경력이 , 

단절되면서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외부 자본을.  

차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만큼 외부 자본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 

여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향후의 , 

성과 결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외부 투자를 , 

받는데 주저한다.14)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기업인 명과 여성기업인 명의 초기 300 300

자본을 비교한 결과 여성기업의 초기자본이 남성기업인의 초기 자본의 수준임을 , 2/3 

분석하 다.15)

여성기업의 세성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위험회피 경향으로 인한 사업 확대의 

기피 때문이다 여성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 

더 강하기 때문에 규모의 확대로 인한 성과 증대보다 현 규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 을 하고자 한다16) 이와 유사하게 여성의 경우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 , 

최대사업규모 값 을 설정하려는 경향 때문이라는 견해도‘ (maximum business size thresholds)’  

12) 한상복 박현찬 휘메일리스크 위즈덤하우스 , (2013), “ ”, , 32-37
13) Boden, Jr, R. J. & Nucci, A. R(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347-362
14) Gracie, S.(1998), “In the Company of Women”, Management Today, June, 66-70
15) Carter, S. and Rosa, P.(1998), “The Finding of Male and Female 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Research Development, 10(3), 225-241
16) Watson, J. and Robinson, S(2003), “Adjusting for risk in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male-and female- 

controlled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77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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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성기업인은 조직에 대한 통제 가능성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의 합리성 일과 . , , 

개인생활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규모를 심리적으로 정해놓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7)

편중된 산업 분포 2)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집중,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 개의 여성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약 가 분포하고 . 134 , 32.7%

있고 도매 및 소매업에는 가 분포해있다 남성사업체의 경우에도 도매 및 소매업이 , 29.5% . 

로 가장 많기는 하나 가장 많은 도소매업 과 운수업 제조업 의26.8% , (26.8%) (16.7%), (14.2%)  

분포 비율을 합쳐도 약 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60% . , 여성기업은 개 업종에서 약 2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업종 내 편중성이 큰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여성기업이 두 업종에 편중되었다는 점보다는 편중된 업종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레드오션에 해당하고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도소매업과,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산업 내 경쟁자가 매우 많고 그 만큼 생존율이 , , 

낮아 사업실패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또한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라 투자비용을.  

수확하 더라도 타 산업 대비 고부가가지 창출이나 향후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 

여성들이 자본을 들여 창업을 시도 했지만 결국 치열한 경쟁과 , 낮은 수익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한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18).

한편 여성기업의 업종 편중성의 원인에는 대게 이러한 업종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 

착형의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기술력. , 

이나 교육 수준 등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아 접근이 쉽다 또한 업종 특성상. , 

노동 집약적이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성 초기창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창업 아이템으로 관심있는 업종이 아닐 수 없다. 

17) Cliff, J. E.(1998), “Does One Size Fit Al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Gender, and 
Business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25-145

18)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여성연구 , , (2008), “ ”, , 75(2),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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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최근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 ’, ‘ ’ 

등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여성창업 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네트워크 부족3) 

사업을 운 함에 있어 관련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기업인의 경우 남성기업인에 비해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 , 

가지고 있다 바이어에 대한 술 접대나 로비 등 이러한 접대 문화가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활동은 남성 중심의 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 

때문에 여성이 그 역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여성기업이 네트워크 부족을 겪는 원인은 먼저 기업문화의 중심인 남성기업인들만의 , 

상호작용 경향 때문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치나 경험 등이 자신과 유사한 상대방을 . 

선호하기 마련인데 기업 문화에서 특히 주류가 되는 남성기업인들은 여성을 배제하고 , 

남성들 간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간다.19)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토크니즘 의 역학에 , (Tokenism) 따라 

여성은 남성지배적인 집단에서 본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라기보다는 성 차원에서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gender) .20) 

또한 여성기업인들 스스로가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관리 

및 구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기업인과 남성기업인의 . 네트워크 

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 보다 네트워크를 , 개발하는데 

적은 노력을 투입하며 대체로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 있음을 밝혀냈다.21) 

이는 여성의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창업 이전 사회

경험이나 직장경험 자체가 현실적으로 남성기업인과 어울리기에 부족하여 소극성을 띄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즉 남성기업인의 경우 현 사업과 관련 . 있는 직장경험을 비교적 충분히 

19) Vinnicombe, S.(1998), “The issues facing women in management in U.K and around the world”, in Women in 
Management

20) Kanter, R. M.(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21) Reese, P. R.(1992), “Entrepreneurial networks and resource acquisition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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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데 비해 여성기업인의 경우 경력이 짧고 경력이 , 있더라도 기업 내 핵심 부서에서 

경력을 오래 쌓기 힘들어서 기업인으로서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인은 자연스럽게 남성기업인 중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소극성을 

띄게 될 수 있다22). 

결과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기업의 성격에 의해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네트워크 관리에 소극적인 경향 때문에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것이다.23) 

22) Watkins, D. S & Watkins, J.(1984), “The female entrepreneur Her background and determinants of business ：
choice - some British data”,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4), 21-31

23) 김영옥 임희정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 (2006), “ ”, , 71, 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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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1.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일부개정(1999. 2. 5. , 2016. 01. 27 )

입법 배경 및 취지1) 

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고급 여성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1990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생활 참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에는 , 

여전히 많은 제약과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 여성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년 월 . 1997 11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 ’ ‘ ’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그리고 양 법안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산업자원. 

위원회가 이를 통합한 법안을 제출24)한 결과 년 월 일 제 회 임시국회에서 , 1999 1 6 199

통과되었다. 

이러한 통합 법안을 통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5)

24) 지성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경과 , , 1999
25)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서울동 위원회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참여와( : ),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고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
등의 정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



제 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3

  

제 부 총론< 1 >  19

주요 개정 내용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년 제정 이후 다음과 같은 개정과정을 거쳤다‘ ’ 1999 .

차 개정 년 월 은 제정법상 여성경제인의 정의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만 한정1 (2005 5 )

되어 있어 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 ‘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규정하여 여성경제인의 범위를 모든 기업의 ’

여성임원으로 확대시켜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 부여, , 

여성의 고용 증대 및 경제 기여도 증가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 개정 년 월 은 여성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폐합과 공공기관의 2 (2009 5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개정 전 법률상의 여성. 

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와 통합하여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촉진위원회는 폐지

하여 위원회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또한 개정 전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 . ,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주요 납품업체수의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10~17%

불구하고 공공구매 총액 대비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 비중은 로 과도하게 낮은 실정이었다2.8%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제시하되 공공기관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차 개정 년 월 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등 통보절차 규정에 대한 개정과 알기 3 (2009 12 )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 다 개정 전 법률은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을 준용하도록 하 는데 통계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구매계획과 계약실적5 3 ,  

대신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통보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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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개정 내용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한자 ‘ ’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 , 

등 어문 규범에 맞는 수정 길고 복잡한 문장의 간소화 등을 통해 법령 수요자인 국민이 , 

법령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 다.

차 개정 년 월 은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4 (2013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 해당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 

이행하도록 하 다 차 개정에서 정한 구매목표비율의 달성이 권고사항이었다면 제 차 . 2 , 4

개정은 구매목표비율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차 개정 년 월 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로 여성이 경 에 5 (2016 1 )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장 여성기업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6.7.28 . 

주요 내용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 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 1 “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총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 여성기업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21 , , ,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여성기업 , , , 

실태조사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 능력 향상지원, , , , , 

디자인 개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및 협회의 업무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 )

설치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벌칙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 . 

본 법률은 제 조에서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2 “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26) 으로 규정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  

2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예정 됨에 따라 현재 동법 시행령이 개정 중임 2016.1.27 (201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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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 ·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 ’ )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 ‘ ’ )

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도 심의,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심의된 , .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한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항에 4 1｢ ｣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안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

여성창업 촉진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의. ,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각 구매 총액의 공사의 5%, 

경우에는 공사 구매총액의 이상의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3% ,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상기의 구매목표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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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경 안정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경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 , 

근로자에 대하여 경 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의 구심체 역할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를 , ( ‘ ’ )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 , 

경제인의 양성 등의 업무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 산하에 재 여성기업종합. ( )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 .

한편 시행을 앞 둔 개정 법률에서는 여성기업 확인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6.7.28 . 

개정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기업이 .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 증명서류를 ·

발급할 수 있다 조사 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거짓이나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 확인이 취소된 경우 년 이하의 기간 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에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할 수 없다( )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 ·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고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제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고 검사를 하는 , ,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리고 .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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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여성관련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일부개정1) (1995. 12. 30. , 2015. 6. 22. )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 제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

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년 전부 개정한 법이다1995 2014 .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1995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성별 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이 실시되는 등 여성정책 패러, 

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 년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 ‘ ’ 2014  

성격에 맞게 전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에서 · · ·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5 ‘ ’ , 

위해 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가 5 , ·

제출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평가, ·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 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에 양성평등정·

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을 지정 운 토록 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 , .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 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 , , , , 

작성 공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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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 ·

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 ’ , · ·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존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 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

활성화 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와 , (ODA)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 

제정 타법개정(2008. 6. 5. , 2014. 5. 28.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여성의 임신 출산. · ·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턴취업의 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 , 

지정 운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총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조는 16 ,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 조는 이법에 필요한 정의를 . 2

담고 있으며 제 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무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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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 4

명하고 있다 제 조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 조는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를 . 5 , 6

정하고 있다. 

제 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 조부터7 , 8  

제 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서 일자리창출지원 유망직종 선정지원 직업12 , , 

훈련교육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제 조부터 제 조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센터업무 보고 검사에 대해 정하고 13 14 , ·

있다 제 조는 여가부 고용부장관의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제 조는 이법의 . 15 · , 16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제정 타법개정(2002. 12. 18. , 2015. 2. 3.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활용 및 그들에 ·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 

이법은 총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조는 목적 제 조는 정의 제 조는 16 , 1 , 2 , 3

타법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4 5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 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6  

활용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의 실시 제 조 내지 제 조는 여학생의 , 7 8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및 우대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제 조부터. 9  

제 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장학금지원 연구활동비 지원13 · , , 

채용목표 및 승진목표 비율 수립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취업지원 등을 정하고 , , 

있다. 

제 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제 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여성과학기술인의14 , 15  

육성 지원 사업비 조달 제 조는 지원정책의 위탁을 정하고 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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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일부개정4) (2001. 12. 31. , 2015. 6. 22.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 ,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 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

이법은 총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조는 목적 제 조는 정의 제 조는 14 , 1 , 2 , 3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정하고 있다. 

제 조는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의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제 조 내지 4 , 5

제 조는 정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시행을6 ,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정하고 있다 제 조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을 위한 자문회의. 7 , 

구성 및 운 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수권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 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8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부터 제 조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9 13  

경 능력 향상 지위 향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운 을 정하고 있다 제 조는 이 법에 따른 · . 14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 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3

  

제 부 총론< 1 >  27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2.  

해외 국가들도 각자 자국의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률 조직 및 정책을 갖추고 , 

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별도의 독립법을 . 제정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간접적으로 타 법률 내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 장에서는.  독립법을 

시행중인 미국과 근거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 , 법률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정책 . 및 조직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미 국. 

미국은 년대부터 여성기업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 및 정책에서 상당히 앞서고 1960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관련 법안은 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소유법. 1988 (Women’s ｢
으로서 이 법은 년에 소수자 및 여성의 차별 금지 및 이들의Business Ownership Act) , 1964｣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권리법 과 년에 혼인한 여성(Civil Right Act) 1974｢ ｣
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신용기회평등법 등을 제정배경으로 하고 있다(Equal Credit Opportunity Act .｢ ｣
또한 년 공공사업고용법 년 여성기업소유법1977 (public works employment act) , 1988｢ ｣ ｢

( 년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 1991 (Women’s Business Developmen｣ ｢ t 

년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Act) , 1994 (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 , ｣ ｢ ｣ 년에는 여성2003 ｢
기업센터유지법 등이 대표적인(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 여성기업지원  

관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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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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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고용법1) (public works employment act)「 」

년에 제정된 공공사용고용법 은 중소기업법 제 조에 규정되어 1977 (Small Business Act) 8｢ ｣
있으며 미 연방정부는 소수 인종 및 여성이 경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 행정기관들은 , ‘

조달 계약에서 적어도 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조달지원 프로그램5% ’ . “8(a) ”27)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 에·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  

대한 특별조달지원시책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 ·

개인이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입찰응모 이전에 최소한 년간 조업활동을 51% , 2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년부터는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법 제 조 을 시행하여2000 ‘ ’( 8 )  

여성소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정부기구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허용하도록 하여 , ‘ ’

기존 여성기업인에게 일정률의 계약을 지원하던 조치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 다. 

여성기업소유법2)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WBOA)「 ： 」

세계 최초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인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 ｢  

은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Act: WBOA)｣
발전에 있어서 공헌자로 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으로 . ‘ ’

일맥상통하는 본 법은 여성이 소유 및 경 하는 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 

중소기업법 내의 소기업법 을 별도로 수정한 법률이다(Small Business Act) . 

이러한 여성기업소유법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 하는 소기업의 법률적인 이익을 증진

시키고 여성기업이 자본 및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경제인들이 , 

겪는 차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 정의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

유도하는 한편 상호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에 여성경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 

하도록 이끄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27) 프로그램의 명칭은 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법 제 조 항에 기재된 것으로부터 유래 8(a) 1953 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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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소유법 제정 목적 < >

 여성이 소유 경영하는 소기업의 법률적 이익 증진ㆍ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경우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 제거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 정의 확인하는 정부의 노력에 의회의 , , 

참여를 요청

 협력관계 형성에서 여성경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

여성기업소유법에서는 여성기업의 정의 지원방안 지원예산 및 운용방안 전국여성, , , 

기업가위원회 설치 및 운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을 다루고 있다, . 

첫째 여성기업의 정의로서 여성이 소유 경 하는 기업이란 명 또는 명 이상의 , , · ‘1 2

여성이 최소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경 에서 명 또는 명 이상의 여성에 의해 51% , 1 2

운 되는 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음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가지로 구분하고3  있다. 

여성기업지원기관의 설립방안으로서 여성이 소유 경 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①  시범

계획을 시행하려는 비 리 민간단체 들의 지원 신청이 있는 (Private Organization) 경우, 정부는 

타당성을 평가하고 승인한 후에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여성기업들의 경 ·자금 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28) 경 능력 기술 지원방안으로서 여성기업인의 , ② 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및 운용 . ③ 

위임방안으로서 제 조에 따라 필요한 시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 달러의 , 201 1,000

예산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본에 대한 접근 보장에서는 소비자신용보호법률 을. ｢ ｣  

수정하여 보증 및 우대대출 프로그램 에 ｢ ｣ 참여하는 채권자들에게 공통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자들에게,  만 달러 이하의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

28)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년 만료되는 시점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1991 . 
시행된 모든 민간단체의 시범계획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 하원의 소기업위원회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을ㆍ  
명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

지원받는 사람들의 수 이제 시작되고 있는 사업 수 지원사업의 총 수령액 지원받는 회사의 이익 i) , ii) , iii) , iv) 
증감 지원받는 회사에게 발생한 고용률의 증감 또한 이 보고서는 적어도 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 v) , 24
하며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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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국여성기업가위원회는 여성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주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여성소유기업의 지위 및 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 여성소유기업과 관련된 정부주도 사업에 , , 

대한 검토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월 일까지, 12 31 , 

그리고 이후 매 개월마다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12 . 

넷째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인구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노동통계청 인구조사청에서, , 동법의  

여성기업 정의에 따라 여성이 소유 경 하는 기업 수를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 하고 있다. 

또한 조달자료에 의거하여 각각의 연방 대행기관들은 성별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기업 및 여성기업 수에 관한 정보를 연방조달정책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기업개발법3) (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

미국은 년에 여성기업소유법 을 개정한 여성기업개발법1991 (Women’s Business ｢ ｣ ｢
을 제정하 다 이 법은 여성기업소유법 에 의해 지원된 여성기업들이Development Act) . ｣ ｢ ｣  

나름의 성과를 보임에 따라 년에 종료 되는 시범사업 및 소자본 대출프로그램을 , 1991

연장시켜 미국 내 여성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여성기업개발법 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구적인 운 과 시범사업들의 연장. ,｢ ｣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운 방식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기업개발법 주요 내용 < >｢ ｣

 여성이 소유 · 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시범계획을 시행하는 민간단체(Private 

들에게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매칭 펀드 방식으로 Organization) (Matching Fund) 

지원

 차연도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차연도에는 차연도에는 의 비율로1 2:1, 2 1:1, 3 1:2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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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 및 여성기업4) (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 「｢ ｣
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
년에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 이 제정되어 복잡한 1994 (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 ｣

연방정부의 조달체제를 단순화시켰으며 각 연방기구가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로 정하고, 5%  

여성기업위원회의 조직체계를 변경하 다 정부조달 우대정책으로써 조달계획의 를 . ‘ ’ 5%

여성이 소유하는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게 권고한다 또한 . 

각 부처는 직원 명을 여성소유기업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촉진자 로 1 (Advocate)

임명한다. 

년에는 여성기업센터유지법 을 제정2003 (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 ｣
하여 여성기업센터를 구 사업화하고 센터의 신설과 기존센터의 예산지원을 연장할 

수 있게 하 다.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특징 요약5) 

미국의 중소기업법은 법의 목적에서부터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범위와 지원시책에 

이르기까지 법규의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법규시행기관의 자의성에 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에 주어져야 할 지원혜택이 . , 

남성기업에 돌아갈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 으며, 

여성기업의 지원사항도 지원방법 직접대출 또는 보증 과 절차 그리고 대출한도에 이르기까지( ) ,  

자세하게 규정하 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이라고 평가되는 여성기업소유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 는데 이 법은 미국 내에서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 

되었다 따라서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인 동시에 미국 경제발전의 공헌자로 . 

인정하 으며 미국 중소기업법의 내용 중에서 여성기업에 관한 부분을 새롭게 확대, 

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법 및 여성기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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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 (EU)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1) (｢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유럽위원회 는 년에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the European Commission) 2008 (“A Small 

을 제정하여 유럽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Business Act” for Europe)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재능 배양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절차 참여가 쉽도록 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장벽을 완화한다. 

여성기업을 위한 국고보조법2) (Aid for female entrepreneurship)｢ ｣29)
유럽연합 및 개 회원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창업하는 여성기업인을 (EU) 28 ｢

위한 국고보조법(aid for small enterprises newly created by female entrepreneurs)｣30)은 

단일경제권을 목표로 하는 공동시장의 원칙 범위 안에서 여성기업을 위한 국고보조를 

지원한다. 

｜ 표  1-6 ｜ 유럽연합 회원국 (EU) 

29) 인 은 및 개의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강력하게Communication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EU 28 표명한  
것이라면 인 은 법률 및 법령으로 해석되어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다Regulation Aid for female entreprenuership . 

30) 적용제외법 제 조 년 제정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16 (2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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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규정 (EC) 800/2008 (2008.8.6.) 
  

1. 창업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국가보조는 기본적인 공동시장의 원칙에 맞추고 다음 

항에서 항까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보요구조건이 면제된다2 5 .

2. 수혜 여성기업인은 여성에 의해 새롭게 설립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3. 국고보조금은 사업당 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조액은 전체 기업 1 . 

자산의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33% .

4. 국고보조는 초기 창업 시기 년 동안에 사용 가능한 금액의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5 15% .

5. 국고보조는 창업하는 데 필요한 적격비용 법률상담 자문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해야 , ,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외부금융과 자본에 대한 배당 및 이자   (a) 

생산설비나 장비임대에 대한 사용료    (b) 

전기세 수도세 냉 난방비 관리비용에 대한 세금   (c) , , , ⋅
생산설비나 장비임대에 대한 비용 및 임금 다른 원조 혜택이 없는 경우   (d) ( )

보육 양육 및 육아 휴직 관련된 비용   (e) ⋅
개월 동안 같은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동종계열 여성소기업은 지원 혜택을 누릴 6. 12

수 없다. 

다 영 국. 

국의 여성기업 관련법 규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여성기업을 위한 독립법이 

아닌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률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며 국의 여성기업 , 

및 남녀평등 관련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여성기업 및 남녀평등 관련 주요 법률 < >

 평등임금법(Equal Act)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공정고용법(Fair Employment(Northern Irela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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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임금법이 도입된 년 이전의 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1970  

지원하기보다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 평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은 년 이후부터 육아정책 모성에 대한 . 1992 , 

고려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보호 교육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 ,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은 없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간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교육 및 훈련 자금 지원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 , .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제로만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일 본. 

일본은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을 직접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남녀공동참획사회, ｢
기본법 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함께 · · , ｣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법 역시 현재 구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중소, 

기업 규모인 여성기업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31) 다만 , 

년 산업회복법 보충결의안에 정부는 여성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1999 ‘ .’

조항을 최초로 공식 문서화하 다.32) 년 월에는 민노당이 노동 고용 조항에 여성기업가 2003 11  

및 비 리조직의 양적 확대 및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일정부분 정부계약에 대한 

보장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성지원 관련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 다.

31) 이태야 여성기업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2010
32) 이정섭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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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여성기업 동향 

본 장에서는 개의 여성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4,464 기업 

특성에 대해 분석하 다 기존 조사와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제조. , , 건설 

등 다양한 업종의 여성기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사업체 표본이 아닌 여성기업체 개인(

사업자 제외 법인여성기업 표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 다는 점이다, ) . 

여성사업체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종이 이상을 차지하고 소상공인이, 60% ,  

약 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기업체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인 91% , , , , 5

미만 업체 비중이 약 정도 차지한다는 차이가 있다46% . 

따라서 특정 업종에 편중된 여성 소상공인보다는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의 , 

중소여성기업의 특성을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국내 여성기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

여성 창업 동향1.  

최근 들어 취업난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창업촉진정책 등 , 

여러 상황 요인들이 창업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 

있으나 창업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창업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기업을 , . 

운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업체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업체는 실패를 ,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창업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창업자들의 성공적 . 

창업 및 경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 2013｢ ｣ 여성 

사업체수는 총 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대부분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업 도 소1,335,591 , , · 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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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이 전체의 약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2.2% . 년 2001 조사 시 전체의 

인 것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여성기업의 업종에 70% 7.8%p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숙박 및 음식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장점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많은 . 

여성 창업자들이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경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자발적 창업의 증가. 

여성의 창업동기에 대해서 연구한 Hisrich and Brush3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 

남성과 다르게 독립의 욕구가 일차적인 창업동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 

구체적인 창업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독립심과 성취욕구 자아실현 욕구 라는 긍정적 창업촉진요인( )

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가족가업의 승계 정부지원 친구의 권유(Pull Factor) , , , , 

적정한 일의 발견 등과 같은 외부압박 요인 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Push Factor) . 

우리나라 여성들은 긍정적 창업촉진요인 과 외부압박 요인 중 (Pull Factor) (Push Factor)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창업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적절한 창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년도 여성기업의 창업유형은 자신이 직접 창업한 2015 2014

경우가 로 가장 높았고 기존사업의 인수나 가업승계 남편이나 부친의 사업승계 와 66.7% , ( )

같은 외부의 창업요인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3% .

33) Hisrich, R. D. & Brush, C. G.(1986), The woman entrepreneur: Starting, financing, and managing a successful 
new busines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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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단위 ( %)：

70.5 

14.2 13.3 

2.0 

66.7 

17.4 14.2 

1.4 

2012년 2014년

직접 창업 기존 기업
인수

남편
사업 승계

부모
사업 승계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나 경제활동 여성의 창업 증가.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중소기업 재직 2015 , 

개인사업 가정주부 대기업 재직 공공기관 재직 대학40.3%, 37.2%, 11.9%, 2.4%, 2.1%, /

연구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창업 전1.9% .  

직업이 가정주부인 경우가 높았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업에 , 

재직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2 ｜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

35.7
32.4

19.6

2.8 1.3 0.5 1.4
6.3

40.3
37.2

11.9

2.4 2.1 1.9 0.6 0.5 0.3 2.8

2012년 2014년

중소기업
재직

개인사업 가정주부 대기업
재직

공공기관
재직

대학・
연구기관

전문직 학생 무직 기타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42 여성기업 백서  <2015 >

다 창업자금 조달 문제. 

여성기업인의 창업준비단계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 

가장 어려운 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년의 조사에서는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 2012

중에서 자금조달에 응답한 비율이 으나 년은 로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42.5% , 2014 49.5%

보다 크게 증가하 다.

｜ 그림  2-3 ｜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42.5

26.5

10.6 8.7
3.4 4.2

0.1
3.9

49.5

21.4
14.3

7.1 4.1 2.8 0.7 3.9

2012년 2014년

자금조달 판로 확보 사업타당성
분석

인력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애로사항
없음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자금조달의 문제는 모든 창업자들이 경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이지만 여성창업자가 

자금조달 문제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성창업자의 . 

자체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문화 및 관습 등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34) 즉 ,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사회적인 편견 성별에 따른 , 직종분리 현상, 

여성의 상급직 진출이 어려운 보수적인 기업구조, 가사와 육아라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한다 이로 인해 여성 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 재정적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창업자금 조달 시 금융, 

기관으로부터 추가담보나 배우자의 서명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받기도 한다.35)

34)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 
35) Coleman, S. & Cohn R.(1997), Small Firm Use of Leverag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Owned Firms, ： 

Conference Proceedings, United States Association for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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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애로사항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늘어났으며2012 10.6% 2014 14.3% , 

인력관리 기술 및 제품력 확보에서의 애로사항 비율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인력, . 

확보 및 관리 애로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감소하 으며 기술 및 제품력 2012 8.7% 2014 7.1% , 

확보 애로 비율 역시 에서 로 감소하 다 반면 복잡한 행정절차상 애로 사항 4.2% 2.8% . ,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2 3.4% 2014 4.1% .

 

여성기업의 대표가 필요자금을 조달한 경로 및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 공동경 인‘ /  

출자가 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 대출 담보 신용 이 정부 정책자금이 ’ 74.8% , ‘ ( / )’ 22.5%, ‘ ’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인1.9% . , , ‘ /

공동경 인 출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기관 대출 담보 신용 의 경우’ 2.6%p ‘ ( /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7%p .

｜ 그림  2-4 ｜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단위( %)：

77.4

19.8

1.6 0.1 1.0

74.8

22.5

1.9 0.1 0.7

2012년 2014년

본인/공동

경영인의 출자

금융기관

대출(담보/신용)

정부

정책자금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캐피탈 투자

기타

(사채 등)

창업 시 정책 자금 신청 후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없다는 ‘ ’ 10.3%, ‘ ’

응답은 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 정책 자금 지원을 89.7% . 2013 ,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6.6%p .

January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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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단위( %)：

정책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자격조건 미달 로 가장 높았고‘ ’ 24.6% , 

다음으로 물적 담보 없어서 사업전망 불투명하다고 해서 신용보증 없어서‘ ’ 23.1%, ‘ ’ 21.7%, ‘ ’ 

1 경쟁률이 높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이용 시 담보 부족과5.4%, ‘ ’ 14.9% .  

여성기업가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거나 지원 자격 조건의,  

미달의 이유는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2-6 ｜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29.1
34.8

4.6

12.0
7.1

12.4

24.6 23.1 21.7
15.4 14.9

0.4

2012년 2014년

지원 자격조건
미달

물적 담보
없어서

사업전망
불투명하다고

해서

신용보증
없어서

경쟁률이
높아서

정책자금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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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초기 사업 운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판매 마케팅관리가 로 ‘ / ’ 44.8%

가장 높았고 재무 자금관리 인력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 , ‘ / ’ 21.3%, ‘ ’ 14.2% .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판매 마케팅관리라는 응답은 증가 년, ‘ / ’ 6.3%p (2012  

년 한 반면 재무 자금관리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8.5% 2014 44.8%) , ‘ / ’ 9.3%p .→ 

｜ 그림  2-7 ｜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38.5 
30.6 

12.1 
5.9 3.4 2.1 

7.1 

44.8 

21.3 
14.2 

7.9 
3.6 2.0 

6.2 

2012년 2014년

판매/
마케팅관리

재무/
자금관리

인력
관리

회계/
세무관리

경영
정보분석

구매/
생산관리

해당 없음
(어려움
없었음)

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창업. 

정부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 , 

및 여성창업 전문기관인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자의 대부분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관련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시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로 년 대비 ‘ ’ 14.6% 2012 1.5%p 

소폭 상승하 고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로 나타났다, ‘ ’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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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또는 도움 여부 

단위 ( %)：

13.1

86.9

14.6

85.4

2012년 2014년

있다 없다

창업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련 정보나 자문을 받은 기관으로는 금융기관‘ ’ 55.4%,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 지자체 지원 기관 민간 창업 관련 기관‘ ’ 21.3%, ‘ ’ 16.7%, ‘ ’ 6.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금융기관에2013 , ‘ ’ 서 도움을  

받은 응답이 큰 폭으로 년 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 27.7% 2014 55.4%) .→ 

｜ 그림  2-9 ｜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단위( %)：

27.7 29.6 28.9

13.6

0.2

55.4

21.3 16.7
6.4

0.1

2012년 2014년

금융기관 창업관련
정부지원기관

지자체의 창업
지원기관

민간
창업관련 기관

기타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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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일반 현황2.  

가 기업유형. 

여성기업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경 혁신형 메인비즈 등의 혁신 기업과 ( ), ( ) 

관련된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이 적은 편이다 여성기업의 기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는. , 97.8%  

특별한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기업이며 그 외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은, 1.2%, ( )  

경 혁신형 기업 메인비즈 은 인 창조기업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9%, ( ) 0.4%, 1 0.4% .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반기업은 증가 년 2013 , 3%p (2012 94.8% → 

하 으나 벤처기업은 감소 년 년 한 것으로 나타났다97.8%) 1.3%p (2012 2.5% 2014 1.2%) .→ 

｜ 그림  2-10 ｜ 여성기업의 인증 유형 

단위( %)：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94.8

2.5 0.9 0.7 0.8

97.8

1.2 0.9 0.4 0.4

2012년 2014년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나 성장단계. 

기업 수명주기 이론은 제품수명주기 이론에서 출발한 것으로(Product Life Cycle PLC) , ： 

기업도 유기체와 같이 일정 패턴에 따라 변화가 진행된다는 개념이다 크게 진입기 성장기. , , 

성숙기 쇠퇴기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숙기에는 수익성은 높으나 매출이나, 4 ,  

점유율이 정체된 특성을 보이며 경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쇠퇴기에 접어들면 , 

대게 기업은 철수나 사업전환 등의 전략을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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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성장단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의 는 현재 자신의 사업 분야가, 47.0%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시기로 시장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업이 , 

역동성을 띄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여성기업의 는 성숙기에 있다고 응답하 으며 진입기는 쇠퇴기는44.9% , 5.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중소제조업의 기업성장단계 현황과 유사하다2.5% . .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성장단계는 성장기와 성숙기 비중이 2015 , 

각각 로 성장기 성숙기에 있는 기업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진입기44.8%, 41.6% , , 

쇠퇴기 순이다 참고로 여성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성장기 성숙기(9.3%), (4.2%) . , (50.8%), 

진입기 쇠퇴기 로 나타났는데 중소제조업 대비 성장기는 (40.8%), (5.7%), (2.8%) , 6.0%p 

높은 반면 진입기 성숙기 쇠퇴기는 낮게 나타났으며 각각 의 차이를, , , 3.6%p, 0.8%p, 1.4%p  

보이고 있다. 

｜ 표  2-1 ｜ 성장단계별 위치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 진입기 창업 후 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품 서비스 개발단계1. 3 / ：
성장기2.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 단계, ㆍ
성숙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3. , ：
쇠퇴기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4. ：
자료     ※ ：중소기업청 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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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업력.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년으로 중소기업 2015 , 10.6 2015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제조업 평균 년 평균 업력 보다 짧은 편이다 여성기업의( 11.4 ) .  

경우 년 미만 기업이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년 기업 비중 로 점차 , 3 11.6% , 4~5 15.4%

상승하다가 년 기업에서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년 기업 비중 6~10 32.4% . , 11~15

로 다시 감소하게 되는 역 자형 형태를 그리고 있다23.6% U . 

대체로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짧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이 넘는 , . 10 업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의 비중은 인 반면 여성기업의 경우 로 나타났다53.8% , 40.6% . 여성제조업 

기준으로는 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비중이 로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낮은 10 46.3% , 7.5%p 

편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에서도 남성기업의 업력은 평균 개월( , , 2008) 160 , 

여성기업은 평균 개월로 남성기업이 여성기업보다 약 배 정도의 긴 업력을 가지고 82 2

있다고 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시대적 분위기상 여성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 

남성보다 늦은 편이고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직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창업하는 , 

여성이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업력이 짧은 여성기업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 다.

｜ 표  2-2 ｜ 여성기업의 기업연령 업력 ( )
단위 년 (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50 여성기업 백서  <2015 >

라 여성기업의 경쟁력 평가. 

여성기업은 국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경쟁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한 자사 제품의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가 , ‘ ’

로 높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에 불과하 다 이는 여성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44.5% , ‘ ’ 10.6% .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사 대비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해외 주요 경쟁사와 비교한 경쟁력 질문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 ’

의견이 로 국내 경쟁력에 대한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족하다는 17.4% 27.1%p . , ‘ ’

의견은 로 국내 경쟁력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기업은 국내 경쟁사와의 19.4% 8.8%p , 

비교 대비 해외 주요경쟁사에 대한 경쟁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 표  2-3 ｜ 여성기업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 수준 /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마 시장경쟁정도 및 기업중점전략. 

여성기업은 자사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정도가 대체로 보통 수준 이라고 (46.5%)

인식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정도가 높다는 응답 이 경쟁정도가 낮다 는 응답, (42.2%) (11.3%)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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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 ｜ 여성기업 주력분야 내 시장경쟁 정도 

1.4
9.2

51.5

29.2

8.7
1.5

9.8

46.5

34.1

8.1

2012년 2014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2012년 평균 : 58.7점
2014년 평균 : 59.4점

11.3 42.2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특히 비제조업 보다는 제조업분야 에서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는 의견이 (41.1%) (47.4%)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 의복 가방 신발 기타 제조 식료품 음료, ‘ / / / ’(64.1%), ‘ ’(46.1%), ‘ /  

제조 순으로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비제조업 중에서는 출판’ (42.0%) . ‘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58.2%), ‘ , ’ (52.2%),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6.9%), ‘ , ’ (46.4%), ‘ / ’ 

등에서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46.3%) . 

바 여성기업 대표의 특성. 

국내 여성기업 대표자는 평균 연령은 세로 대 와 대 비중이 51.5 40 (36.5%) 50 (42.1%) 높으며, 

대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가 이나 전문대20 (0.2%) . 29.0% , 졸을 포함한 

대학교 졸업자가 대학원 졸업자가 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높다 대졸 이상자의 65.6%, 5.4% . 

전공 분야는 인문 사회계열 을 전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 경/ (37.7%) , /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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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여성기업인의 특성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기업인보다 섬세함과 책임감 성실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여성기업인이 / . 

생각하는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강점을 조사한 결과 위로 섬세함 을 꼽았으며, 1 (30.4%) , 

위는 업무관리 능력 위는 조직친화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성에서2 (10.3%), 3 (9.2%) .  

비롯된 특성들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여성의 경우 공감능력과 소통, , 

조직친화력 섬세함 등이 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해왔는데 이러한 여성 특유의 강점이, ,  

기업 경 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2-12 ｜ 여성기업인의 강점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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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리더십 혁신성 도전적 정신은 남성기업인보다 취약한 점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 , , 

기업인들은 리더십 을 가장 취약한 점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혁신성(31.8%) , (22.4%), 

도전적 정신 외부네트워킹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기업인들은 스스로(12.6%), (8.7%) .  

혁신능력과 리더십 등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리더십과 . 

혁신성 등의 요인이 여성기업에서 더 취약한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예전부터 자주 거론되어 

왔는데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연구자별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확증하기에는 한계가 , 

있는 상태다. 

｜ 그림  2-13 ｜ 여성기업인의 약점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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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고용 현황3.  

가 고용 특성. 

년 월 일 기준 여성기업의 종사자 인원은 총 명으로 개 기업체 당 ’15 6 30 , 660,618 1

평균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체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2.3 . 

명 비정규직이 명으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중 이 높은 578,725 , 81,893 (12.4%) (87.6%)

구조를 띄고 있다. 

 

｜ 그림  2-14 ｜ 여성기업체 고용인원 및 고용구조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년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총인원

478,466명

250,338명
177,186명

27,698명 23,244명

660,618명

336,583명
242,142명

48,250명 33,643명

12.3명 6.3명 4.5명 0.9명 0.6명

-250.0명00명

2012년 2014년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성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에 고용된 남성인력은 명 여성이 , 384,833 (58.3%), 

명 으로 남성고용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고용 비율은 275,785 (41.7%) . 

업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중 섬유 의복 가방 신발, , , ‘ / / / ’(59.9%)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 경우는 남성고용률 보다 여성고용률이, ‘ , ’(80.7%)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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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5 ｜ 여성기업체 업종별 성별 고용현황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성별 고용현황을 일반 중소제조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성기업의 여성고용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중소제조업과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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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소제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비교한 결과 일반 중소제조업의 여성 고용비율은 , 

인 반면 여성 중소제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율은 로 여성 중소제조업이 26.5% , 34.4%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중소제조업이 일반 중소제조업보다 여성고용에 보다 7.9%p .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 표  2-5 ｜ 여성기업 및 중소제조업 종사자 현황 성별구분 ( )
단위 명 (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 , 2015：

나 일 가정 양립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은 여성의 사회활동 유지의 , , ,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 경제참여활동 촉진 차원에서 기업으로 . 

하여금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그렇다면 여성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

있을까 여성기업 중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로 나머지 ? · 30.9% , 

는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가정양립 지원을 하고 69.1% . ·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출산 전 후 휴가제도 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8%) , 

다음으로 가족 사랑의 날 육아 휴직제도 유연 근무제 등의 순으로‘ ’(13.7%), ‘ ’(9.5%), ‘ ’(7.4%)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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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 ｜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

9.2 5.7 2.3 3.0 

77.4

13.8 13.7 9.5 7.4 3.7 2.2 0.9

69.1

2012년 2014년

출산 전/후
휴가제도

가족
사랑의 날

육아
휴직제도

유연
근무제

가족친화
경영공유

직무
대체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해당없음
(일·가정
양립관련
지원제도

없음)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한편 근로자 규모가 커질수록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 ·

나타났는데 이는 세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  

하기에 경제적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인 미만 여성기업의 , . 20

경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약 이상 육박하는 반면 인 , · 70% , 100

이상인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의 여성기업에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40.5% ·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지원 종류별로는 출산 전 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 /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6 ｜ 여성기업 규모별 일가정양립 지원 현황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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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 현황.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자산은 백만원이며 이중 자본은 백만원 부채는 1,527 , 731 , 

백만원이다 평균 매출은 백만원 당기순이익은 백만원으로 순이익율은 약 796 . 2,647 , 1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5.1% .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자산과 매출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 . 

제조업의 자산규모 백만원 는 비제조업 백만원 의 약 배이며 당기순이익은(2,201 ) (1,371 ) 1.61 ,  

제조업 백만원 이 비제조업 백만원 보다 약 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 지표(203 ) (121 ) 1.68 . 

상으로도 비제조업은 제조업 대비 부채비율이 낮았지만 자기자본의 회전률 매출액 , , 대비 

순이익율은 제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제조업의 활동성 및 수익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7 ｜ 년도 여성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지표 비교 2014
단위 백만원(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여성기업 재무 현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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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7 ｜ 년도 여성기업 경영지표 비교 2014

주요 경영지표의 산식 ※ 

수익성 •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매출액
당기순이익

×100

안정성 • 

부채비율  (%)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활동성 • 

자기자본 회전율 배   ( ) = 매출액자기자본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성제조기업과 일반 중소제조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 

결과 규모 면으로는 여성제조기업이 더 세한 편이었지만 수익성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이나 

안정성 부채비율 등에서는 여성제조기업이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 더 안정적이고( )  수익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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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면에서는 일반 중소제조기업의 기업체당  . 자산과 매출액이  

여성제조기업보다 각각 약 배 약 배씩 더 큰 편이다2.0 , 1.3 . 

그러나 수익성은 여성제조기업이 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높았고5.4% (3.6%) 1.8%p , 

부채비율은 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0.5% (158.5%) 38.0%p . 

이는 여성제조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더 양호하나 부채, 

비율은 낮아 대체로 안정적이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무 활동성을 의미하는 자기자본 회전률의 경우 여성제조기업의 자기자본회전율, 

배 과 일반 중소제조기업 배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3.8 ) (2.9 ) , 

자기자본 활동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제조기업이 .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활동성과 수익성 안정성 부문에서 모두 비교적 양호한 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8 ｜ 년도 여성제조기업 및 일반 중소제조기업 재무현황 2014
단위 백만원(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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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8 ｜ 년도 여성제조기업 및 일반 중소제조기업 경영지표 비교 2014

주 중소제조업 매출총액은 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함 : ’15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나 경영성과. 

여성기업의 경우 년도 경 성과에 대해 는 전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2014 47.0%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경 성과를 질문한 결과 응답 . , 

여성기업의 는 보통이라고 응답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 성과에 대해 악화 매47.0% ‘ ’ . ‘ (

우악화 다소악화 응답이 로 양호 매우양호 다소양호 응답 보다 + )’ 37.3% , ‘ ( + )’ (15.6%) 21.7%p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섬유 의복 가방 신발 하수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 / / / ’(45.6%), ‘ / , ’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45.7%), ‘ ’(42.2%), ‘ ’(43.2%)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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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9 ｜ 경영성과에 대한 여성기업 평가 

5.0

22.1

54.3

17.7

0.93.9

33.4

47.0

14.7

0.9

2012년 2014년2012년 평균 : 46.8점
2014년 평균 : 43.8점

매우 악화 다소 악화 보통 다소 양호 매우 양호

37.3

15.6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여성기업 수출 및 투자 활동5.  

가 수출활동. 

국내 여성기업은 내수중심으로 경 하는 경향이 강하다 년 기준 수출실적이 . 2014 , 

있는 여성기업은 로 의 여성기업은 수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0% , 95.0% . 

매출액 분포에서도 국내 일반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로 해외고객의 매출91.5% , 

구성비는 불과 수준이다2.1% .  

여성기업의 수출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기업의 는 수출품목 , 84.0%

발굴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수출품목이.  

부재하다는 것으로 여성기업 내부적으로 해외로 판매할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사제품의 해외 경쟁력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 

있는데 국내 경쟁사 대비 자사 경쟁력 평가에서는 의 여성기업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44.5%  

평가하 으나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서는 만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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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0 ｜ 여성기업 수출 및 매출액 구성현황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나 및 설비 투자활동. R&D 

여성기업들은 나 설비 등 투자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여성기업 중 만이 R&D . 8.4%

R 활동을 위한 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는 활동을 하지 &D , 91.6% R&D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전담인력이나 조직을 두기보다는. R&D  

타업무를 겸직하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형태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R&D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이다. 

이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여성제조업 중에서는 가 투자 조직 , 16.8% R&D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중소제조업의 . 투자R&D 기업 

비중이 평균 에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투자를30.0% 13.2%p , R&D 하고 있는 여성기업  

중에서도 는 타업무 겸직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다4.9% .

이 외에 설비투자나 사업확대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여성기업 중,  

는 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하 으며 전체 매출액 중에서는 평균 정도 95.0% , 10.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용으로 투입하는데 이 비용도 약 이, 70% 상은 기존 설비의 유지보

수 및 교체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규 설비 투자는 미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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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 여성기업의 조직 현황 R&D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교육 및 연수6.  

가 교육 및 연수.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근로자와 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제공은CEO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기업에서는 가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 39.8%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직원 소양교육 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29.2%) , 

다음으로는 업 마케팅 교육 을 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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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 ｜ 여성기업의 정기적인 직원교육 제공 여부 및 교육 내용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경 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도 요구되는데, 

여성기업인의 가 여성기업인 대상 교육 또는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마케팅과10.6% ,  

글로벌 전략경  교육 등에 니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경 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위 마케팅 이 , 1 (39.4%) 가장 

높고 위 글로벌 전략경 위 경 자 자질함양 위 인사 조직관리, 2 (24.0%), 3 (15.9%), 4 / 등의 (14.7%) 

순이다 한편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여성기업인은 경 지식 함양뿐만 . , 아니라 동업종 경 자 , 

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들이 업종 간 네트워크 교류를 . 

통한 트렌드 경 정보 등에 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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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 ｜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단위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여성기업 애로 현황7.  

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대우.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성기업 경 에 불합리한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성장함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인의 는 . , 42.1%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기업의 절반 , 

정도는 차별적 인식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 다 반면 는 여성. , 6.8%

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 는데 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과 건설업 식료품 음료 제조 에서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1.5%) (11.4%), / (10.7%)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

또한 여성이라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차별대우를 받은 ,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은 에 불과하고 나머지 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12.0%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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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불합리한 대우 .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과거보다 여성기업인의 경  여건이 긍정적으로 ,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2-24 ｜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대우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나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 

여성이라서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 등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 활동상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불리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기업인이 경 과정에서 남성기업인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위는 일 가정 양립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약 가 일과 가정 양립의 1 / . 44.2%

부담을 가장 큰 불리한 점으로 꼽았으며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에서 일 가정 양립 부담으로 인해 불리하다는 응답이 각각 / 58.6%, 로 높게 나타났다58.0% . 

이는 기업경 과 동시에 가정 및 육아에 대한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남성기업인보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기업을 , 

경 하더라도 여전히 가사 자녀 보육 등의 역할에 대한 ,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이 . 

기업경 을 한다고 해서 남자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관습적

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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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남성중심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한 적응 곤란 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2 (39.5%)

접대문화 등 남성위주의 사업 관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기업의.  

약 가 남성위주의 네트워크 운 으로 참여 제한과 소극적 경 으로 인한 사업기회 25.7%

상실 우려로 인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25 ｜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부분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다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 

여성기업이 기업 활동상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는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이다, . 

여성기업의 경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 와 판매선 확보 , (48.8%)

등 마케팅 관리 가 애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46.2%) , 

원자재 조달 등 생산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0.8%),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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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6 ｜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 분야 

단위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여성기업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케팅 관리 상 애로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 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42.3%) .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등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개선 기획 적정 판매가격 결정 부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12.6%), (10.6%) 

전문 컨설팅 또는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수요예측 시장분석 기획 유통 채널 관리 , , , 

등의 마케팅 역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 그림  2-27 ｜ 여성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분야 

단위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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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성기업의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여성기업체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율이 가장 높은데 여성기업의 , , 

정도가 자금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이 중 가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67.9% , 12.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제도 인지율은 인력지원 과 세제지원. (63.9%)

을 제외하고는 를 밑돌고 있으며 제도 이용율은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제도를 (64.1%) 50% , 

제외하고는 모두 를 넘지 않았다 또한 이용효과에 있어서는 자금지원제도와 기술지원10% . 

제도의 이용효과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기술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로, 1.1%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원에 대한 여성기업 인지나 이용률 .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표  2-9 ｜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단위( %)：

67.9 63.9 64.1

49.5 45.0 41.3 39.9 38.1

12.9
3.9

11.3
1.1 1.5 0.9 1.2 0.9

91.4 89.2 87.9
97.4

82.2 81.6

65.1

78.6

인지율 이용비율

이용효과

자금지원
제도

인력지원
제도

세제지원
제도

기술지원
제도

판로지원
제도

정보화지원
제도

수출지원
제도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제도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이에 여성기업이 정부 정책 활용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정보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 

나타났는데 여성기업의 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정책 활용이 , 49.8%

어렵다고 하 다 최근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이 강조되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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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지만 지원 정보에 대한 여성기업의 접근성 및 정보획득 용이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기업의 는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20.2% , 

는 신속지원 부족 는 지원규모 부족 등을 정부지원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11.8% , 7.6% .

｜ 표  2-10 ｜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단위( %)：

37.7
30.9

7.2 8.2 6.7 4.3 1.1 3.0

49.8

20.2
11.8

7.6 5.4 2.8 1.9 0.6

2012년 2014년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신청
자격조건
까다로움

신속한
지원부족

지원규모
부족

지원내용과
기업수요
불일치

관리기관
접근

어려움

사후관리
복잡

없음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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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 활동 현황1.  OECD 

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년 이후로 한국의 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 2010 15~64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6~7%p ,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로 회원국 평균인 와 2010 54.5% OECD 61.7% 7.2%p 

차이를 보 으며 개 회원국 중 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년 , OECD 34 30 . , 2014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은 로 차이로 격차는 줄어들었고57.0%, OECD 62.8% 5.8%p , 

순위는 위로 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30 2010 .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과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년 미국은 , , 2010

일본은 를 보이며 한국과 각각 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68.4%, 63.2% 13.9%p, 8.7%p . 

이후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답보상태를 유지, 

하며 격차가 점점 커지다가 년에는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년에는 2013 9.4%p . 2014

미국이 로 년 이후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로 여전히 67.1% 2011 , 66.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년도 대비 가 증가했지만 평균 . 2014 1.4%p , OECD 

및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년 한국 여성 고용률은 로 년 대비 , OECD 2014 54.9% 2013 53.9%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년 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고용률을 1.0%p , 2014 OECD 58.0% 3.1%p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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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성 고용률을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여성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년 년 년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2012 60.7%, 2013 62.5%, 2014 63.6%

있다 미국의 경우 년 년 년 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 2010 62.4%, 2013 62.3%, 2014 63.0%

보이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년 에서 년 년 로 매년 꾸준히 , 2010 66.1% 2013 68.8%, 2014 69.5%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2-11 ｜ 주요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세 OECD (15~64 )
단위( %)：

 

자료 OECD, 2014 Employment Outlook ：

전체적으로 여성고용률에 대한 평균치와 주요 국가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여전히 평균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OECD .

미감유창 의 시대로 표현되는 세기에 감성 유연성 창의성을 보유한 여성기업이( ) 21 , , 美感柔創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新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남성은 . 2014

평균 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은 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74.0% 51.3% , 22.7%p,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11.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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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 주요국가의 여성고용률 추이 세 OECD (15~64 )
단위( %)：

자료 OECD, 2014 Employment Outlook：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률에서도 남성은 년 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은 2014 71.4%

로 남성의 고용률보다 전체 고용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49.5% , 21.9%p, 10.7%p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대에 사회로 진출한 . , 20

여성들 대부분이 대가 되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줄어들었다가 대가 30~40 , 40~50

되면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시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형 곡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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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3 ｜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 명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나 회원국의 여성고용 관련 지표 분석. OECD 36)

회원국의 여성고용 관련 지표는 여성자 업자 비율OECD (female self-employment rate),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고용률 여성시간제(labour force rate), (employment ratio),  비율(women’s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share in part-time employment) . 

년 우리나라의 여성자 업자 비율은 로 터키 멕시코 그리스 2014 24.6% 39.8%, 32.7%, 

칠레 순으로 나타나고 개 국가 중 번째로 여성 자 업자 비율이 높은 29.8%, 25.6% , 26 5

국가이다. 

자 업자(self-employed person)37)는 고용원이 있는 자 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 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자 업자는 고용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36) 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인숙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2012. . Global Entrepreneurship｢ ｣  
를 참조함 Monitor 2012 Women’s Report｢ ｣

37) 통계는 국제노동기구 가이드라인이 정의한 내용을 따름  OEC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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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상관없이 인 기업인 경우 및 농어촌과 같은 가족 경 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1 .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여성 자 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OECD 

속한다 이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 자 창업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이다.38)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입이 용이한 ,  

자 창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추구형보다 생계형 창업활동의 비율이 . 

더 높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여성기업 정책은 기업가정신에 . 

기반한 기회형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는.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여성 자 창업을 지원한 데 기인한다. 

이는 여성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년 여성 고용률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로 2014 54.9%, 57.0% OECD 

평균 여성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58.0%, 62.8% , 

여성 시간제비율도 로 평균 보다 낮다15.6% OECD 25.9% . 

｜ 표  2-14 ｜ 회원국 여성고용 관련 지표 OECD (2014)

단위( %)：

38) 자영업주를 포함한 여성기업 비율을 여성기업 활성화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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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Extracts 2014, Factbook 2014, Employment Outlook 2014：
추정치*(E) Estim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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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창업 의향률. 

의 년 각 나라별 여성창업의향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창업의OECD Science 2010 , 

향률은 로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19.8% OECD . , 멕시코가 

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가 로 51.2% , 50.7%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의 여성창업의향률을 . 43.3%, 42.0%, 32.6%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한국보다 여성창업의향률이 높고 그 격차 또한 크다, . 무엇보다도 한국은 

여성창업의향률이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20% 그 원인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표  2-15 ｜ 국가별 여성창업의향률 현황 
단위( %)：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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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성기업 현황2.  

가 해외 여성기업의 창업. 

창업기회인식1) 

창업기회 인식 은 세 여성 인구 중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perceived opportunities) 18~64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는 성인 여성의 가 그들의 , 69%, 50%

지역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며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기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국가. 

와 개발도상 유럽국가 의 창업기회인식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19%) (26%) . 남성과 비교

했을 때 여성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 대비 낮은 기회의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 특히 중동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 여성의 창업기회인식은 

로 선진국형 아시아국가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창업기회인식 8% 19%

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17% . 

｜ 그림  2-28 ｜ 남녀 창업기회 인식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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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능력인식 및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2) 

창업능력인식 은 세 여성 인구 중 사업을 시작 할 기술과 (perceived capabilities) 18~64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고 실패의 두려움 인식 은(fear of failure rate) 세의  18~64

창업 기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구 중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들보다 낮은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 

비교해 볼 때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 73%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은 로 가장 낮은 비율을 , 16%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은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적 평균과 16%

같고 남성의 경우 로 다른 선진국형 아시아국 평균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37% 28% . 

｜ 그림  2-29 ｜ 해외 남녀 창업능력인식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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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기업활동의 태도와 인식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높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로 가장 낮았고. 25% , 

남아메리카 카리브해가 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높은 / 31% .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식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 와 이스라엘 선진국형 유럽지역 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47% 52%, 45% . 

우리나라 여성의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로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평균 54% 4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이스라엘 보다도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52%  

여성이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그림  2-30 ｜ 해외 남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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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및 기회추구형 창업활동3) 

생계형 창업활동 은 초기창업활동에 속(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하는 

사람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은 초기창업활동에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속하는 사람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분의 이상의 여성기업인은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의 형태를 4 3

보이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으로 의 비율을 , 80%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생계형 창업활동은 중동 중앙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각각 , / ,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43%, 37% .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은 큰 성별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생계형 창업활동은 남성보다 / ,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생계형 창업활동은 로 선진국형 아시아 국가 평균 38% 19%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 고 여성의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은 로 선진국형 아시아 , 62%

국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80% . 

낮게 나타나고 있고 생계추구형 창업활동은 다른지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 . 

수치는 질적인 창업활동 보다는 양적인 창업활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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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6 ｜ 해외 생계형 창업활동 및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단위( %)：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우리나라는 년에 비하여 년에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소폭 상승2012 2013 (2.3%→

하고 기회추구형 창업의 비중은 소폭 하락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 2.5%) (4.4% 4.2%) . 5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창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생계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표  2-17 ｜ 한국 생계형과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2009-2013 

단위( %)：

주 생계형 창업과 기회추구형 창업홛동지수는 초기창업활동 을 생계형과 기회추구형으로 구분한 값) (TEA)
자료 2013 Global Entrepreneurs Monitor Kore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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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도4) 

창업의도란 향후 년 이내 창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3 . 

창업의도 비율은 초기창업활동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가장 높은 창업 비율인 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선진국형 유럽52% , 

지역에서는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창업의도 비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8% .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곳은 중동 중앙/

아시아 지역이다. 

｜ 그림  2-31 ｜ 해외 남녀 창업의도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의도는 로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9% 12%  

우리나라 남성의 창업의도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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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8 ｜ 창업의도 주요 국가 간의 비교 

단위( %)：

자료 2012 Global Entrepreneurs Monitor Korea Report：

나 단계별 여성기업 활동. 39)

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는 개국의 명 이상의 일반성인이 참가한2012 (GEM) 69 198,000  

연구이다 은 창업 활동을 잠재적인 예비단계 태동기 초창기. GEM (potential), (nascent), 

기업설립 후 안정기 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태동기와(new), (established) ,  

초창기 창업 활동의 단계를 초기창업활동 이라고 지칭한다(TEA) .40) 

여성의 초기창업활동 비율1)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TEA) ： 

여성의 초기창업활동비율 은 세 여성인구 중 사업을 소유 및 경 하고 (TEA) 18~64

있고 어떠한 형태의 임금지급이 개월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42 .

여성의 초기창업활동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으로 

평균적으로 여성인구의 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남아메리카 카리브해27% . / 지역도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반면 경제성장과 비교해 여성초기창업활동 15% .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이 있다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은 최저 를 기록하 다. / 4% . 

일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동 중앙아시아TEA . , /  

지역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배 더 많은 비율을 보이면서 가장 큰 성별 TEA 3 , 

39) 본 내용은 가 발표한 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발표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Women’s Report
를 참조함 2013 GEM Korea Report

40) 본 백서는 기업 성장단계를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초기창업활동은  , , , 4
창업 후 년 이내의 기업인 창업기에 해당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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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초기활동 비율은 로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 평균 보다 낮게 2% 5%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남성의 창업초기활동 비율은 로 선진국형 아시아 남성보다 높게 11%

나타나고 있다. 

｜ 그림  2-32 ｜ 해외 남성과 여성의 초기창업활동비율 비교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영 활동2) (Established business ownership rate)

안정기 소유경 활동 비율은 세 여성인구 중 현재 설립 후 안정화된 창업기업의 18~64

소유주이자 경 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즉 현재 사업을 소유 및 경 하고 있고. , ,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 지급이 개월 이상 이루어진 경우이다42 .

 

일반적으로 여성의 초기창업활동 비율이 안정기 소유경  활동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반해 개발도상국형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안정기 소유경 활동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 /

활동 비율이 로 매우 저조하며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형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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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소유경 활동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8% . 

우리나라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 활동 비율은 초기창업활동 비율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2-33 ｜ 해외 남성과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영활동 비율 비교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여성의 사업 중단3) (Business discontinuance rate)

사업 중단 비율은 세 여성 인구 중 지난 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경험 판매18~64 12 ( , 

생산 사업 중단 경  혹은 소유의 중단 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이는 기업부실이나 도산율, , ) , 

의 개념이 아니다(business failure rates) . 

대부분의 국가가 남성과 여성의 사업 중단 비율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반면 사하라 ,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사업 중단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볼 때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두 .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사업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개발도상국형,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사업 중단 비율이 낮으며 높은 초기창업활동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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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4 ｜ 해외 남녀 사업 중단 비율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우리나라 여성의 사업 중단 비율은 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이 로 4% . 3%

나타난 것보다 높은 결과이며 성별로는 우리나라 남성 사업 중단 비율 보다 높은 결과, 2%

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은 수익저하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중단은 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30% . , 

매각 및 다른 직업이나 사회기회를 발견하려는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중단 비율이 로 21%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의 여성기업인이 수익성 ,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중단이므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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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5 ｜ 해외 남녀 사업 중단 이유  

자료 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다 국가별 남녀기업의 산업 분포.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산업을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 농수산 및 광공업 제조업 GEM , , 

및 건설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기업인 , , . ⋅
들의 는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분의 50% . 5 4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남성들은 도소매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다양하게 산업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주도형 경제권의 선진 국가에서는 경  혹은 법률. , 

컨설팅 금융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요소주도형경제권, 41)에서는 

도소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1) 요소주도형 경제 는 주로 자연 상태에서 경제적 수단을 찾는 경제로서 중동 아프리카(factor-driven economies) , ⋅  
지역에서 알제리 이집트 이란 팔레스타인과 사마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앙골라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 , , , ,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파키스탄 등 개국을 포함,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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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6 ｜ 해외 남녀기업의 산업분포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라 연령 분포 및 교육.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 여성 세 의 기업활동은 장년층 여성 세 과 비슷한 (18~23 ) (35~64 )

활동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
카리브해 선진국형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보여 지는 수치로 장년층과 , 

청년층 여성들 모두 기업활동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여성들의 기업활동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세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18~24 .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이 세로 나타났으며 대인 청년 여성은 에49.5 20 0.8%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 와 창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 (GEM)

분석해 본 결과 창업가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데 있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년 여성들이 직업의 한 형태로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정부의 청년여성 맞춤형 교육 및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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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최저 교육수준을 보이며 평균 의 여성 기업인들이 15%

고졸 또는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여성기업인들 중,  

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70% . 

｜ 그림  2-37 ｜ 해외 창업활동 및 비창업활동 여성의 고졸 이상 학력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년 고졸 이상의 학력인 우리나라 여성기업인은 로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인 2012 34%

싱가포르와 일본의 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나 선진국형66% 50% ,  유럽

지역보다 배 이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닌 남성기업의 2 . 

경우 한국이 로 싱가포르 일본 미국 국 독일 스웨덴 76% , 75%, 62%, 67%, 65%, 43%, 

핀란드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37%, 32% . 경우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닌 여성기업인 이 남성기업인 보다 배 (34%) (76%) 2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 국형 

유럽지역인 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고졸, , , ,  이상 여성기업인의 비율이 남성기업인과 

같거나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남성과 비교하 을 때 여성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형 아시아지역 및 선진국형, 유럽지역의 여성기업인과 비교해서도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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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 ｜ 여성기업인 학력 주요 국가 간의 비교 

단위( %)：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마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국내외에서 창업기업들의 네트워크의 활용실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는 그들의 연구에서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 Bruderl and Presendorfer(1998)

하는 개념 중 하나로 보고 성공적인 기업일수록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도 초창기 창업기업의. 경우 인력이나  

자금 등의 내부자원 규모로는 열등하지만 기업외부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여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에서는59% . ,  

가장 낮은 비율인 를 보이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남성 대비 여성기업이 기업인과의 21% . 

개인적인 네트워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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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8 ｜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우리나라 여성기업인의 경우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비율은 로 , 24%

남성기업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싱가포르 와 일본 보다 높게 나타나고 33% , 16% 12%

있다. 

그러나 미국 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로 나타나 미국 및 25%, 25%, 22%, 38%, 39%

선진 유럽 국가에 비해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낮아 협소한 네트워크에만 의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표  2-20 ｜ 기업인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 국가 간의 비교  

단위( %)：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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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외 여성기업 혁신 동향. 

Levie(2009)42)에서 한국의 혁신 수준은 핀란드보다 약간 높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 

혁신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적용. 하는데 있어서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정말 신상품 새로운 서비스, , 첨단기술을 대표하느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또한 있을 수 있다 년 혁신신. 2012 뢰지수가 로 전년도 보다 36.8% 41.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기업 혁신수준은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의 기업이 새로운 상품 . 36%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성의 혁신 . 

수준은 남성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선진국형 유럽지역은 로 높은 수준을 . 32%

보 으며 이는 남성과 같은 비율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형 아시아 지역은 여성기업 사이. 

에서 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17% .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의 여성기업 혁신수준은 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기업의 혁신23%

수준인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2% . 

｜ 그림  2-39 ｜ 해외 남녀 혁신수준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42) Levie, J. (2009), The IIIP Innovation Confidence Index 2008 Report, Hunter Centre for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Strathcl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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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성의 잠재력 인식. (Playing it comfortable)

여성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다양성은 부족한 반면 남성기업들은 전형적으로 , 

자본 및 지식 집약적인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형 유럽국가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그다지 높은 경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을 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기업인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에 .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역량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성 기업인들의 . . 

높은 교육수준 심지어 남자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 

미국의 여성들은 같은 지역의 남자 또는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기업활동에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그들의 교육수준과 비교할 때 자신감결여 및 . 

기업 활동을 위한 훈련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단기형 기업. (short term Endeavors)

해외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 /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다수의 가족구성원과 낮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는 

대개 낮은 진입장벽과 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시도에 그치게 만들뿐 장기적으로 기업을 , 

운 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여성기업인들은 아마도 그들의 현재 . 

상황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환경적 제약에 둘러싸여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생계형 여성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생계를 . 

위한 창업이기에 더 높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자 대외 진출보다 내수산업 선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 지역에서의 여성기업은 개발도상 유럽 지역 제외 남성기업보다 ( ) 

낮은 국제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형 유럽국가 와 이스라엘. (24%)

은 여성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었다 선진국에서 예외적으로(27%) .  

낮은 비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남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이 두 번째로 /

낮게 나타났다 양 지역 모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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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보다 남성기업이 국제 무역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예외적인 경우인 이스라엘은 ,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국제 무역활동의 비중이 크다.

여성들의 국제 기업 경  활동율의 저조함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개발도상국형 / , 

아시아지역과 같은 개발 중인 지역과 미국과 같은 개발된 지역에서도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내부 시장의 크기와 경쟁적 특성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들이 기회를 놓친 것을 설명해준다, .

｜ 그림  2-40 ｜ 해외 남녀 국제화 수준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이제는 과거의 직장경험과 주위 창업가의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형성된 전통적 

창업관에 머무는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업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새로운 . 

패러다임의 창업관이란 전통적 창업관과 달리 글로벌 시장 지향 지리적 제약과 무관한 , , 

시장 초점 그리고 미증유의 잠재적 고객 니즈 개척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글로벌 시장으로 창업의 관점을 전환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결국 성공적인 글로벌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 

그 해답이 있다 청장년층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한바 각 국가별로 . ,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세우고 여기에 국가별맞춤형 정보와 교육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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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민자 창업 육성. 

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이민자 역시 급증하는 2000

등 다문화 시대가 도래 하 지만 이민자 창업은 아직 맹아기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하고 , 

있다 년 설문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명 중 출생지가 한국이 아닌 응답자는 . 2013 2000 , 

총 인 에 불과하 다 조사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이민자 창업은 지극히 희소하다고 4 (0.2%) . ,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향후 이민자의 증가 추세로 볼 때 혁신적 이민자 창업 .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년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중 여성은 명으로 전체 명에서 비중을 2014 128,193 150,994 84.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포스코가 최근 다문화 취약계층여성 경제적자립 ‘ &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카페 창업 창업형 다문화 또는 ’ . ( ), 

취약계층여성을 돕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비 리기관 성장형 을 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 ) ,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43)창업형에 선발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장기 저리의 사회투자

기금 융자를 포함해 최대 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창업컨설팅도 뒤따른다4,000 .

｜ 표  2-21 ｜ 년 한국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2014

단위 명( )：

자료 나라지표e-：

43) 여성신문 (2015.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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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여성기업 지원정책 방향1.  

가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과정.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시기별 발전 과정1)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국가 발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여성 경제참여율 증대 나아가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기여이다, , , . 

실제 국가 발전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년대 후반부터는 여성기업, 1990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 다, . 

년에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 정부조직법 제 조 및 대통령령 제1998 ‘ ’ ( , 18

호 되었고 년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여성기업에 156993 ) , 1999 . ｢ ｣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년 월에 법률적 발판이 마련되면서 부터이다1999 2 . 

당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었으나 년의 외환 위기 극복과정에서, 1997  

사회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 다 이 시기의 가장 · . 

큰 특징은 그동안 부품소재공급자로서 전통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이 주 정책대상이었다면,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법률체계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하 다는 것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체계가 마련되고 차별화된. ･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 다44).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중소기

업청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재 여성기( )

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여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 그리고 개 16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44) 양인숙 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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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추진성과와 사회 및 경  환경변화에 ,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되거나 중단 변화되어 오면서 체계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 . 

년부터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 에 근거하여 매년 2000 5 3｢ ｣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방향 및 , ｢ ｣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큰 틀은 년부터 매년 수립되고 있는 여성기업2005 ｢
활동촉진기본계획 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다 년에서 년까지 기본계획 상의 . 2005 2015｣
지원정책방향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 

유지되어 추진 중에 있다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 나타난 지원정책방향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1 ｜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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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 , 2005~2015：

년부터 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정책과 창업한 2005 2007

여성기업의 경 안정화와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다. 

년부터 년의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화 지원이 정책의 핵심이2008 2009  

되었다 우선 창업촉진 지원정책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 , 

유도하고 기업활동 촉진지원정책에서는 여성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 

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 다 년부터 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사회 환경의 . 2010 2011

변화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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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인프라를 확충 재정비하는 방향도 ·

제시하 다.

한편 년부터 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서는 여성기업 특유의 특성을 , 2012 2013

반 한 정책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지원 ,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 다 먼저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조사연구팀을 신설

하 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확대 여성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등으로 창업 지원 . , 

과정을 보완하 으며 여성기업 관련 정보망을 통합하고 고도화하여 관련 정보의 소통을 , 

강화하 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이 가장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판로인데 정부. , , 

에서는 여성기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이다 년과 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정책건의와 . 2014 2015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내용을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과 여성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보면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성창업 촉진정책을 살펴보면 년부터 년까지 여성기업활동촉진. , 2005 2013

기본계획에서 밝힌 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촉진 및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창업의 질적 양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년 이후의 · . , 2014

지원정책은 여성친화적인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에 중점을 두었다 여성 특화 스마트창작터.  

운 여성의 기술지식기반 분야의 벤처창업 촉진 등 신 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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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흐름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해외시장 개척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판로확대를 위한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수의계약 확대 .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 안정화를 위하여 여성기업 혁신역량 교육 및 .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기업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멘토링 제도 및 프로그램 운  , , 

등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과 재정비를 위해서 여성기업인 정책 건의 전용 창구 운 여성기업 ,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법률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여성기업의 통합 정보망 이용률· · ,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 강화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여성특화제품 중심으로· ,  해외 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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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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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체계2)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제도가 년대 후반에 들어와 체계를 , 1990 갖추기 

시작하 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 ( )

함께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창업 촉진을 , . 

위한 실전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 여성창업보육실 운  등이 있고 여성기업 판로 확대를, , ,  

위해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  및 공공구매 홍보 One-Stop , 

등을 지원하고 여성경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교육 전국 여성, CEO MBA , CEO 

경 연수 등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 

제정되어 있고 지원조직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여 여성창업, , 

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 

정책은 간결하고 분명한 반면에 한국은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복잡하여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이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45) 

여성기업의 규모 성장 가능성 현재의 경 환경의 열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기업 , , 

경쟁력 제고와 기존 경력단절 여성46)들의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 . 

여성기업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여성 강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업 성장을 이루는 여성 강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일반 중소기업이 다양한 . 형태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융합화 및 신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이끌고 갈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및 재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 . 여성경제인

4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외여성기업실태조사 , , 2007.｢ ｣
46)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중소기업 재직 개인사업 가정주부  2015 , 40.3%, 37.2%, 

11.9%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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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 )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 경제 환경에여성기업이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향후 여성기업의 지원체계는 이러한 기존 체계를 강화하여 창조형 여성인력의 발굴과 

육성 창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여성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기능 , , . 

및 조직 재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동향3)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균형성장과 원칙이 · ·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혁신 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창조경제의. 3 , ‘ ’  

경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집결 등 미래대비 투자와 관련, ‘ ’

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수준까지 확대 제도 신설 기술GDP 5% , Korea Research Fellowship , 

이전소득 조세 감면 등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중국 연방 국 , ‘ ’ · 3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와의 협정 체결 시장규모 전 세계 대비 이상 확대 등이 추진되고FTA , FTA GDP 70%  

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핵심전략의 하나로 강조‘ ’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서의 최근 년의 . 3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년에는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년에는 , 2013 ‘ ’, 2014 여성특화 스마트 ‘

창작터 운 년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및 지원 여성’, 2015 ‘ R&D , 경제인 정책건의 전용 창구  

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되어 정부의 대책이 변화하고 있다 년 가장 큰 변화는 국공립. 2015

어린이집이 확충되었다는 것이다 년부터 개정된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2015  

기부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되었고 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도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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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기관 현황2.  

가 중앙부처. 

중소기업청1)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 여성기업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 그림  3-1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관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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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여성창업 , 

촉진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및 지원 여성기업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R&D ,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 관련사항은 중소기업청 . 

공공구매판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기업｢ ｣
활동촉진기본계획 및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 

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육성 사업계획 및 실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위원장 인을 , 1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20 .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 , , , 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1 ,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 , 

등이 있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기능 < >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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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2)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에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ICT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성과창출 가속화 혁신 현장 착근 산업 재도약 글로벌 , R&D , ICT ,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미래 여성과학기술인 꿈나무와 우수 . 

여성과학기술인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양질의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및 과학기술. R&D -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3)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융합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이, ·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는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 

통상정책을 추진함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산업혁신 운동 전개 중소기업에서 3.0 , 

중견기업으로 이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손톱 밑 가시를 , , ‘ ’

발굴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 을 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4)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정부정책에 따른 성별 향력 분석 평가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안내를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 , 사후관리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대생 커리어 지원 커리어 업, , 사이버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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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대상 

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 취업 후 지속적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청5) 

지식재산의 주무부서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 , ,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 ‧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여성저변을 확산하기 위해여성발명

인력 양성 여성발명품박람회 세계여성발명대회 세계여성발명포럼 여성지식재산권 , , , , 

설명회 여성발명정보지 발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조달청6) 

나라장터를 통한 다양한 내 외자 물품 및 용역 계약은 물론이고 시설공사 국유재산· , 

관리 해외조달시장 개척 등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원자재 비축 및 관리 조달물품 품질관리, , ,  

및 시장조절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조달청에서는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 

우선구매를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비롯한 대 광역시와 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여성의 창업을 6 9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 안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등 다양한· · ·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창업교육부터 . 

창업자금지원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 ,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마케팅 전시회 및 . , 

홍보 공공구매 등의 지원사업과 운전자금 및 경 안정자금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을 위한 포럼 및 경 연수 경제인대회와 국제교류 등의 지원사업을. ,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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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 경기 충북 울산 제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전북 경북 대구 , , , , , , , , , , , ,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 

｜ 표  3-4 ｜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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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과 기회보장을 의무화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리고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및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 관련 , , 

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세기여성 연합 한국 여성기업인, , 21 CEO , IT

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경 자총협회 등이 있다, , , .

｜ 표  3-5 ｜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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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년 월 기준 (’15 1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여성가장 창업 및 여성경제인 혁신 역량 강화, ,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및 해외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표  3-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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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교육 전국 여성 경 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이 있다 판로지원 CEO MBA , CEO , . 

분야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  및 공공구매 홍보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 운 여성기업 , 

실태조사 사업이 있다 여성창업지원 분야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업이 있다. . 

한국여성벤처협회2)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단체로서 여성벤처, 

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여성벤처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고 여성, 

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 표  3-7 ｜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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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벤처 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여성,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개선 활동 여성벤처기업 육성정책 건의 여성벤처기업 간 네트워크 , , 

구축 여성벤처기업 정보제공 여성벤처기업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 .

세기여성 연합3) 21 CEO

세기여성 연합은 여성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협력단체로서 여성경 인이 21 CEO CEO , 

효율적으로 기업경 지식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여성경 인상을 

정립하고자 설립되었다 세기여성 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 21 CEO

세계적인 경제인사 교류 사업 여성경 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사업 최고경 지식 , , 

개발 연구 및 조사 등이 있다.

｜ 표  3-8 ｜ 세기여성 연합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1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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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기업인협회4) IT

한국 여성기업인협회는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중소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IT ·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여성기업인의 발굴 및 전문여성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 IT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는 취약기업의 도입과 . E-business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작 및 그룹웨어 도입 지원 이브와 프로젝트 멘토링e-catalogue ASP , , 

창의문제해결능력경진대회 컨퍼런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BWA .

｜ 표  3-9 ｜ 한국 여성기업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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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5)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과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생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과 공학기술의 선순환적 , 

활용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 

으로는 산업 전문여성아카데미 산업 분야 경력복귀지원 경력디딤돌 멘토링 등이R&D , R&D ,  

있다.

｜ 표  3-10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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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발명협회6)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들에게 발명의 생활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 ,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풍토를 조성하며 지식기반 사회와 , 

세계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개발로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 

으로는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대한민국여성발명품 박람회 시제품제작 지원 변리자문서비스, , ,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지원 여성발명경진대회 여성발명인 워크숍 등이 있다, , .

｜ 표  3-11 ｜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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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7) 

한국여성경 자총협회는 여성경 인들의 교류는 물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경제인구 증대 여성경 의 세계화 , , 

도모 정부 및 유관단체에 정책제안 등이 있다, .

｜ 표  3-12 ｜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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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지원, , 

기관은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 ) , , , 

여성경제진흥원 등이 있다.

｜ 표  3-13 ｜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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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 (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 활성화와 국내 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창업보육( ) · ,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 훈련 연수 경 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 · , ,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년도 사업 추진방향은 지원 사업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 추진 경력단절 2015 , 

여성에 대한 여성창업 지원 확대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및 사업홍보 강화를 사업목표로 , 

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센터 운  및 확장이 있고 여성창업 지원사업은 실전창업스쿨 여성, , 

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이 있으며 판로지원 사업은 여성특화제품 해외, CEO , 

진출 지원 여성기업 조사연구팀 운 이 있다One-St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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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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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2)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 안정화를 위하여 판로 및 유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 

갖추고 경쟁력은 있지만 판매처의 부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현재 운 하고 있는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에 입점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마케팅

장소 제공 및 매장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은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과 패션주얼리 전용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의류 및 패션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디자이너 대학생 . , 

및 일반인 중 패션디자인 전공자이며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디자이너 창업관 참여자 중에서 우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 

패션관련 사이트 및 패션잡지에 홍보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며 매장 , 

입점비 임대료 판매사원 인건비 기타 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 , , . 

통한 전시판매와 패션쇼 및 국내외 전시회 참여까지도 지원한다.

｜ 표  3-15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핵심과제는 첫째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여성과학기술인정책 . , 조사

연구 지원 둘째 법 운 성과 정책성과 국내외 연관정책분석을 통한 발전적 지원방안 도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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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생애주기적인 멘토링체제 도입과 체계화로 자발적인 생태계 구축 넷째, , 분야별/

세대별 융합적인 격자무늬 모양의 인적자원 성장시스템구축 다섯째 핵심 여성과학 ,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화로 나타난다. 

｜ 표  3-16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한국여성경제진흥원4)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 여성경제인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여성경제 진흥을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성숙한 양성평등의 경제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여성경제인의 역량 결집 여성의 경제적 권한 향상 여성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 , ·

미션으로 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은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여성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 , ,  

지원 여성경제 진흥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협력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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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7 ｜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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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개요1.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 과 

체계적인 사업평가 및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 

있다.

,

본 백서에서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특히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있어서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판로, , (

확대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재정비 등의 총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 다), · 3 . 

중앙부처가 추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표  3-18 ｜ 중앙부처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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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표  3-19 ｜ 년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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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2.  

가 여성창업 촉진 지원사업.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 , CEO 

양성교육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  및 확장 여성경제인 운 여성가장 , ( ) , DESK , 

창업자금 지원 여성발명진흥 여성 기술용합창업 캠프 및 컨설팅 등이 있다, , .

실전창업스쿨1)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은 여성에게 유망한 지식 감성기반 서비스 창업교육을 통해 ·

여성창업 촉진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재 여성기업( )

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비여성창업자로서 교육비의 · . , 80%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 표  3-20 ｜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개요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운 은 지식 감성에 기반을 둔 여성창업 유망 아이템을 여성·

기업백서 및 지역 전략 및 연고산업과 연계하여 선정하고 실습 외에 창업시 필요한 창업 

마인드 사업 타당성 검토 창업지원시책 창업 상권 입지 분석 등의 이론 교육을 제공하며, , , · , 

해당 교육 종류 후 수료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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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유형별로 그룹화하기 

위한 창업역량진단단계 업종별 창업전략수립 및 창업 시뮬레이션과 현장 투어 마케팅컨, , 

설팅 등의 창업기초과정단계 현장체험 및 실습 등의 창업심화과정단계 전문가컨설팅 , , 

지원 및 창업정보제공을 통한 사후관리단계 등으로 창업 준비에서 창업기업운 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3-2 ｜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프로세스 

창업역량진단
단계(1 )

‣

창업기초과정
단계(2 )

‣

창업심화과정
단계(3 )

‣

사후관리
단계(4 )

 수강생 유형별 
그룹화

 업종별 창업
전략

 창업 시뮬레이션
 아이템 학습
 현장투어
 마케팅컨설팅

 현장체험
 실습 

 전문가컨설팅 
지원 및 창업 
정보 제공 

교육 강좌 수는 년 회 년 회 년 회를 실시하 으며 교육수강생은 2013 42 , 2014 42 , 2015 18 , 

년 명 년 명 년 명으로 나타났다2013 1,041 , 2014 1,041 , 2015 464 .

｜ 표  3-21 ｜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성과 

단위 회 명 점( , , %,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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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2 ｜ 지역별 실전창업스쿨 교육 현황 년 (2015 )
단위 명(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교육 후 창업률은 년 년 년 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2013 19.4%, 2014 19.5%, 2015 20% ,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창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 ,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률을 평가하여 정책성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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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업준비단계에 맞는 교육설계와 실전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에 대해서만 창업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창업경진대회2)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창의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여성의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 ·  

있다 지원대상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이거나 창업 후 . 

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총 명의 우수팀에게 2 . 12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 우대 

등을 지원한다.

｜ 표  3-2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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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참가업체 모집 서류 및 발표 , , 

심사 시상식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 , 

있다. 

이러한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블로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SNS, , 

하여 경진대회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여성경제인의 날에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식 인지도를,  

올리면서 수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 

｜ 그림  3-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사업계획 
공고 ‣

지역별 
참가업체 

모집
‣ 서류 및 발표 

심사 ‣ 시상식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년 여성창업. 2014

경진대회의 지역별 참가자 수는 총 개팀으로 서울이 개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298 , 144 , 

으로 경기도에서 개팀이 참가하 다 년 총 개팀으로 서울이 개팀으로 가장 62 . 2015 351 , 168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개팀이 참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참가자 중에서 , 60 . 

약 년 기준 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4%(2015 ) . 

｜ 표  3-24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 년도 (2015 )

단위 개( )：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년 팀 년 팀 년 팀 년도 2013 274 , 2014 298 , 2015 351 , 2014

대비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상팀 수는 년도 개팀 년도 17.8% . , 2013 8 , 2014

개팀 년도 개 팀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지난 년간 수상팀의 약 가 창업하 다9 , 2015 12 , 3 66%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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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또는 자 업창업보다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 표  3-25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2015 ：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3) CEO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 지원사업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CEO 

하여 차세대 여성기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 ( ) 터

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이며 공통경비 장학금· . , , , 

학점인정 등을 지원한다.

｜ 표  3-26 ｜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 지원사업 개요 CEO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 지원사업 운 은 매년 상 하반기 연합 우먼 리더십 캠프 CEO ·

개최 및 우수기업탐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입체적 교육을 제공하여 경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마인드 고취 창업분위기 확산 여성창업가 배출 등을 목적으로 운, , ,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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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공창업을 위해 창업마인드 및 창업시장에 대한 예비교육단계 창업절차 및 ,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창업기초교육단계 재무 및 마케팅과 상권 및 입지분석에 대한 , 

창업실무교육단계 사업체 체험 및 면담 등의 사업현장체험단계 사업계획서 작성단계 , CEO , 

등 교육과 실제 창업과정을 매칭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3-4 ｜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CEO 

예비교육

‣
창업기초교육

‣
창업실무교육

‣
사업현장체험 
및 연합캠프

‣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마인드
 창업시장
 창업 아이템 

발굴

 창업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법

 재무 마케팅, 
 상권 입지, 

 선배기업탐방
 우먼리더십

캠프 개최
 여성 와의 CEO

만남

 창업컨설턴트 
피드백

 차 1, 2
사업성 검토

년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의 수강생 수는 총 명으로 서울 명 부산 명2015 CEO 480 , 64 , 53 , 

대구 경북 명 광주 명 대전 명 강원 명 충북 명 전북 명 등이 참가한 / 75 , 50 , 38 , 40 , 89 , 71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교육수강생 수는 년 명 년 명 년 . 2013 352 , 2014 388 , 2015

명으로 년에는 년도 대비 로 크게 증가하 으며 만족도는 년 점480 2015 2014 19.2% , 2013 86 , 

년 점 년 점으로 나타났다2014 86.1 , 2015 86.6 .

년 차세대 여성 수강생 중 명이 현재 창업을 하 고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2015 CEO 3 , 

명이 수상하는 등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은 여대생 창업 마인드 고취 및 창업분위기 11 CEO 

확산에 긍정적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27 ｜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 지원사업 성과 CEO 

단위 명 점( ,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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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8 ｜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 참가자 현황 년 CEO (2015 )

단위 명(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2015：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4) (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 사업은 창업보육 공간 정보 인프라제공을 통해 여성의 ( ) · ·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 )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 후 년 이내의 여성기업 · . ( 2

및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으로서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 ,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 

｜ 표  3-29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 )



제 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2

  

제 부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 3 >  141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 사업은 보육실 운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 시제품( ) , , 

제작 박람회 참가 법률자문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 . , 

여성의 창업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 하고 여성기업 경, 

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 훈련 연수 경  활동 , · · ,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실시 등 여성기업을 종합적으로 , ,  

지원한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센터 입주는 입주사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 , ,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 그림  3-5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프로세스 ( )

입주사 모집 
공고

해당 지역센터( )

‣

입주신청 및 접수
해당 지역센터( )

‣

심사 및 발표
접수센터별 심사발표( )

‣

입주 및 지원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개 센터가 운 되고 있다 총 보육실 개 ( ) 16 . 205

중에서 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서 지역적으로는 인천지역센터의 보육실수가 192 , 

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구 경북과 충북이 각각 개 경남과 제주 광주가 각각 19 , / 16 , , 

개 순으로 각 지역 센터 내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15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및 시설( ) ,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제조 뷰티 섬유의류 출판광고 IT, , , , ,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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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0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 )
단위 개(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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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인큐베이팅 성과를 살펴보면 입주업체의 매출액은 년 ( ) , 2013

5 억 년도에는 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년 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20 , 2014 606 2015 958 . 

업체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년 년 이며 년 으로 업체평균 2013 14.7%, 2014 15.3% , 2015 16.2%

매출액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년을 주기로 신규업체가 입주되고 기존업체가 . 3 , 

졸업하면서 증가율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년 점 년 점 년 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2013 92 , 2014 93.1 , 2015 94.5

하고 있다.

｜ 표  3-31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 )
단위 억원 점 ( , %,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2015：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5) (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은 여성창업수요 충족 및 예비 여성창업자의 ( )

창업여건 마련을 위한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 을 하는 사업으로 재 여성기업, ( )

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장수요가 있는 지역 센터로써· . , 

건물 매입비 또는 임차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지원한다, .

｜ 표  3-32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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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의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현장 실사 확장( ) , , 

건물 계약 보육인프라 구축 등이며 여성의 창업수요 증대에 따라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  

창업보육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지향한다. 

여성경제인 운영6) DESK 

여성경제인 는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 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DESK

접수 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필요성 제기 대통령 주관 여성기업인 초청 오찬· (2014.12, ｢
간담회 에 따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기업 정책건의 전용)｣
창구로서 여성경제인 를 설치하 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DESK . ｢ ｣
제 조에 의한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이다2 .

년도 사업 추진방향은 첫째 여성기업인 정책 건의 전용창구 설치하고 둘째 여성2015 , , 

경제인 현판식을 통한 지역 사회 홍보 강화하며 셋째 여성기업 경 애로사항 해결을DESK ,  

위한 전문성 강화이다.

｜ 표  3-33 ｜ 여성경제인 신청 및 상담 분야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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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4 ｜ 여성경제인 프로세스 DESK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형 , ·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서 연 이자율에 최대 천만원까지 점포임대 , 2.0% 5

보증금을 지원한다.

｜ 표  3-35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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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 

가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개 지회로 문의를 하여 지원가능 여부 및 신용등급을 16

확인하는 창업자금 문의단계 지원신청단계 창업할 점포에 대한 실사와 담보설정 가능 , ,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현장실사단계 선정위원회 심사단계 창업자금지원단계 창업자금을, , ,  

지원한 점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운 단계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년까지 저소득 여성가장 명에게 억여원을 1999 2015 600 138

지원하 으며 년에는 신규지원자 명에게 억원 기존 지원자 중 기간연장 신청, 2015 15 5.32 , 

자 명에게 억원을 지원하여 총 명에게 억원을 지원하 다2 1 17 6.32 .

｜ 그림  3-6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선정위원회 심사

‣

창업자금지원

‣

사업운영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

 지원결정여부 통보

 창업 점포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채권 확보

 분기별 사후관리 실시

창업자금 문의

‣

지원신청

‣

사전현장실사

‣ 지원가능여부 확인

 신용등급 확인

 창업업종 및 

사업계획서 준비

 제출서류 준비

 창업 점포 현장실사

 채권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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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6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명 억원( ,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여성발명진흥지원7) 

여성발명진흥사업은 여성의 지식재산권 창출역량 강화 및 우수한 여성발명의 사업화를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시행되는 특허청의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수행기관은 

사 한국여성발명협회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여대생 주부 등 일반여성이 신청가능한 여성( ) . , 

발명창의교실 및 여성발명지도사 교육 월간 여성발명정보지 구독 생활발명 발굴지원, , 사업, 

변리자문서비스 등이 있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여성발명인 및 기업인이 신청가능한, 여성 

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가 있다.

｜ 표  3-37 ｜ 여성발명진흥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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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 여성발명진흥사업 여성발명경진대회 의 프로세스 ( )

아이디어
등록접수

‣

차 심사1

‣

차 심사2

‣

지원프로그램
운영

‣

공개심사 및 
시상식

(www.womanidea.net)
온라인( ,

선행기술조사)
대면평가( )

디자인개발( ,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출원)

대통령상 및 (
발명장려금 수여)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살펴보면 년 명에서 년 명 년 명, 2013 14,150 2014 14,934 , 2015 15,114

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은 최근 년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 3

있다.

｜ 표  3-38 ｜ 여성발명진흥사업 성과 

단위 명 억원( , )：

자료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 , 2015：

여성기술용합창업캠프 및 컨설팅 8) 

여성기술융합창업 캠프① 

여성기술융합창업캠프 사업은 여성의 성향 감정 행동양식 여건 등을 반 하여 장점을 , , , 

강화시키고 단점을 극복하는 창업아이디어 육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예비 창업자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과학기술 및 분야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 . ICT 

여성 예비 창업자 팀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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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9 ｜ 여성 기술융합창업교육 지원내용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표  3-40 ｜ 여성 기술융합창업캠프 지원내용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 기술융합창업 컨설팅② 

여성 기술융합창업 컨설팅 사업은 과학기술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여성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창업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글로벌 여성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잠재력 있는 여성 스타트업 팀 기업을 발굴 글로벌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 / , 

및 실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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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1 ｜ 여성 기술융합창업 컨설팅 지원내용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대상은 과학기술 및 분야 글로벌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팀ICT ( ) 

또는 초기 기업 중소벤처기업 인 이며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 ( ) , 

지원과 글로벌 스타트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내용에 따라 총 단계의 . 3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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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 사업계획서 컨설팅 상시 프로세스 ( )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컨설팅( ) ‣ 컨설턴트와 전화면담/ 

컨설팅 일정 확인 ‣ 컨설팅 진행1:1 

｜ 그림  3-9 ｜ 글로벌 스타트업 컨설팅희망자 대상 지원내용창업캠프 연계 프로세스( )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컨설팅( ) ‣ 창업캠프를 통한 

최종선정 ‣ 선정팀 컨설팅 지원

이 사업은 년 시행된 지원사업으로 수혜자 수는 총 명으로 여성 기술융합창업 2014 268

교육 명 여성 기술융합창업 캠프 명 여성 기술융합창업 컨설팅 팀이 지원받았으며91 , 174 , 3 , 

총 천 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에는 수혜자 수가 총 명으로 6 7 . 2015 126

여성 기술융합창업 교육 명 여성 기술융합창업 캠프 개팀 명 여성 기술융합창업 87 , 15 (36 ), 

컨설팅 팀이 지원받았으며 총 천만원이 지원되었다3 , 3 .

｜ 표  3-42 ｜ 이공계 여성인력 기술융합창업 캠프 및 컨설팅 사업 내용과 지원사업 성과

단위 명 백만원( , )：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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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여성경제인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기업의 경 안정화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 ,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것으로 여성 교육 전국 여성 경 연수 국제회의 CEO MBA , CEO , 

파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여성 교육1) CEO MBA 

여성 교육 지원사업은 경 인으로서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국 각 CEO MBA 

지역에서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 ·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 및 여성임원으로서 강사료 교재비 및 홍보비 등을 . CEO , 

지원하며 경 실무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설명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

｜ 표  3-43 ｜ 여성 교육 지원사업 개요 CEO MBA 

여성 교육 지원사업은 매년 경 트렌드를 반 하여 여성 에게 실무 경CEO MBA CEO , 

자문컨설팅 등의 실질적인 경 교육 운  및 동문 워크숍 성공기업방문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 자문위원단 운 을 통해 수강생에게 경 애로 . , 등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절차는 지역별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단계 결과보고단계로. , , 수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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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 여성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CEO MBA 

지역별 신청자 

모집
‣ 교육실시 ‣ 네트워크

구축
‣ 결과보고

년부터 개 지역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을 시작으로 하 으며 예산은 2006 4 ( , , · , · ) ,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2013 251 , 2014 212 , 2015 204 ,  

개최지역 수는 년 개 지역 년 개 지역 년 개 지역으로 점차 늘어나고 2013 12 , 2014 12 , 2015 16

있다.

｜ 표  3-44 ｜ 여성 교육 지원사업 개최 현황 CEO MBA 

단위 백만원 개 주( , ,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개최지역별로 참가자수를 살펴보면 년에는 경남이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2013 79 , 

으로 경기 명 인천 명 순으로 참가자수가 많았다 년에는 광주가 명으로 가장 43 , 42 . 2014 40

많으며 다음으로 울산 명 경남 명 순으로 참가자수가 많았다 년에는 경기가 , 39 38 . 2015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북부가 명 서울 제주가 명 순으로 참가자수가 61 , 43 , , 40

많았다.

한편 년 대비 년 참가자 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로 가장 높은 2014 2015 , 30%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전북 대구 경북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 20%, · 17.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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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5 ｜ 여성 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CEO MBA 

단위 명( ,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여성 교육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교육 수강생수는 년 명 년 CEO MBA , 2013 508 , 2014

명으로 감소하 으나 추가로 개 지역에서 명의 수강생이 멘토코칭 교육을 수강380 , 16 475

하 다 년 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강생 만족도는 . 2015 575 . 

년 점 년 점 년 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3 88 , 2014 90 , 2015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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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6 ｜ 여성 교육 지원사업 성과 CEO MBA 

단위 명 점( , , %)：

경영자문 상담 건수는 년도 신규지표  * ’14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전국 여성 경영연수 2) CEO 

전국 여성 경 연수 지원사업은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CEO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 수행·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 로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이번 연수에서는. CEO , , ,  

초청강연 여성경제인 운  및 해외 구매상담회 등을 실시했다, DESK .

｜ 표  3-47 ｜ 전국 여성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CEO 

전국 여성 경 연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박 CEO 1

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2 .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여성기업의 경 애로 상담 및 정책건의를 위한 여성경제인 를, DESK  

운 하 으며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인들을 위해 상해 여성기업인들을 초청하여,  

수출구매상담회도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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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 전국 여성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CEO 

참가신청 접수·

‣
연수 실시 일차(1 )

‣
연수 실시 일차(2 )

 상담회 참가기업
 일반 개인

 초청강연
 여성경제인 운영DESK 
 수출구매상담회

 문화역사체험

년 전국 여성 경 연수 지원사업의 참가자수는 명으로 전년대비 증가2015 CEO 677 31% 

하 으며 참가자 만족도는 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 다, 92.7 .

｜ 표  3-48 ｜ 전국 여성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CEO 

단위 명 점( , )：

년도 참가자수 명은 여성 명과 패널토론을 위해 참석한 차세대 여성리더 명을 포함한 수치* 13 589 CEO 501 88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3)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각 국가별 정책공유 및 세계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각 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여성대표단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여성기업 대표이며 회의 참가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를 지원, ,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식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현지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참가이며 . , , 

여성경제포럼 글로벌기업가정신 정상회의 세계여성경제인총회APEC (APEC-WEF), (GES), 

등 회의참가를 지원한다(FC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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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9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공식회의에 참가하여 국가별 여성지원정책을 공유

하며 주최국과의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MOU) 한다 절차는.  

참가자 모집단계 파견 준비단계 대표단 파견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 , .

｜ 그림  3-12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참가업체 
모집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공지 ‣ 대표단 파견 ‣ 결과보고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하며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는 년 . 2006

국내에 처음 유치한 이후 년 재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동 대회에서 아시아 지역, 2012 , 

위원대표 및 운 위원회 부회장이 한국 대표단에서 선임된 성과도 얻게 되었다.

연도별 참가자 수는 년 명 년 명이 참가하 으나 파견횟수 축소에 2013 16 , 2014 18 따라 

년 명이 참가하여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대2015 11 38.9% . 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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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은 여성과 경제포럼에는 매년 참석을 하 으나 년에는 에 참석하 다APEC 2013 GES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회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3-50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명 (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다 여성기업 육성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One-Stop ,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여성기업 전용관 운  등이 있다 그리고 , .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 기획역량제고 제품 공정, R&D , ·

개선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이 있다,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1) One-Stop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경쟁력 있는 One-Stop 수출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동 사업은 년도 처음 실시하여 무역실무. ’14

교육 - 수출컨설팅 - 홍보물제작 - 해외박람회 참가를 단계적으로 지원하 으며 금, 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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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기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입점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무역실무교육 해외 오프라인지원 해외박람회 및 바이어매칭 과 해외 온라인, ( )  

시장진출 지원 등이 있다. 

｜ 표  3-51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사업 개요 One-Stop 

무역촉진단 파견 기업 수는 년 개 년 개이며 참가자 만족도는 년 2014 56 , 2015 50 , 2014

점 년 점으로 나타내고 있다88.3 , 2015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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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2 ｜ 무역촉진단 파견 기업 수 
단위 개( : )

 

자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 2015：

최근 년간 지원 사업을 통해 총 개 기업에 무역 실무교육 2 One-Stop 251 실시 해외박람회 , 

파견 등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하 고 무역촉진단 파견 총 개사 해외온라인 시장진출, ( 106 ), 

(19건 등 온 오프라인 지원채널을 다변화하 다 또한 지원 사업을 통해 프랑스) · . One-Stop 

비욘드뷰티에 참여한 코스메틱은 이탈리아 및 폴란드에 년 최소 만 달러 판권을 계약SUR 1 30

하 다(’15. 9).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2)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 사업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 .

｜ 표  3-53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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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시행령[ ] 2 1 [ ] 

제 조 제 항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따른 현장실사비용을 지원2 1 , 

한다.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 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후 현장 확인을 (www.smpp.go.kr) , 

거쳐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 그림  3-13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온라인 신청 ‣ 현장 실사 ‣ 현장실사
비용청구 ‣ 현장실사

비용지급 ‣ 결과보고/
피드백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건수는 년 건 년 건2013 4,540 , 2014 7,467 , 

년 건으로 년 대비 약 가 증가하 다 년 월부터 시행되는 공공2015 8,153 , 2014 9.2% . 2014 1

구매 의무화로 인해 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2014 . 

｜ 표  3-54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건(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여성기업 

확인제도 인식률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

있다 지원대상은 확인서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사이트를 . , 

통한 입찰정보제공 및 입찰실무 상담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안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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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사이트를 운 하여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 

사업은 입찰정보 사이트 가입 안내 신규 가입자 교육 입찰 정보 제공 결과 보고 등 , , , 

총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구매 관련 교육과 함께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해 주고 4

있어 공공구매 입찰 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림  3-14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입찰정보 사이트
가입 안내 ‣ 신규 가입자

교육 ‣ 입찰정보 제공 ‣ 결과보고

｜ 표  3-56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

자료 중소기업청 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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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전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년 조원 년 조원2011 99.8 , 2012 106.4 , 

년 조원 년 조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년 2013 113 , 2014 111.5 2011

2.59조원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 2012 3.41 , 2013 4.48 , 2014 5.49 .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2.6%, 3.2%, 4.0%, 4.9%  

구매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제품구매에 있어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3-57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조원(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 2014：

개 시 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년에는 17 · , 2014

경기도가 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구매실적을 보 고 다음으로 경상북도 백315,907 , 197,285

만원 경상남도 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 시 도를, 180,758 . , 17 ·  

기준으로 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조 중에서 2014 32

억원으로 여성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정도이다 또한 년도19,503 , 6.0% . , 2013  

대비 년의 여성기업 구매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4 29% .

년도 총 구매실적 대비 여성기업의 구매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개 시2014 , 17 ·

도에서 대전광역시가 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10.3% , 8.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년 대비 년 여성기업의 구매실적 증감율을 7.6% . , 2013 2014

보면 경기도가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가 , 50.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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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8 ｜ 개 지자체 공공구매실적 17
단위 백만원        (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 , 2014：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4)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 사업은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경쟁력은 

있지만 판매처의 부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청, 

에서 운  중인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에 입점을 지원하여 마케팅장소 제공 및 매장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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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션주얼리 전용관 및 여성 신진디자이너 , 

창업관 운 사업으로 구분되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패션주얼리 · . 

전용관 운 사업은 년까지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2010 , 

사업만 시행되고 있다.

｜ 표  3-59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개요 

지원대상은 우수한 실력을 겸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의류 및 패션 관련 

디자이너와 대학 및 사설 여성 패션디자인 전공자이며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도 ,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 사업은 자신의 디자인 상품을 .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 그림  3-15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프로세스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

시제품 
상품디자인 

심사 및 
디자이너 선정

‣
입점 관련 
세부사항 
안내 및 
간담회

‣ 매점입점 및 
실전 마케팅 ‣ 성과분석/

사업운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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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 사업의 지원자 수는 년 명 년 명 년 2012 101 , 2013 100 , 2014

명이며 년부터 국내 대형백화점과 본격적으로 연계하여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를 87 , 2013

직접 백화점 신규거래처 등록하게하고 판매전을 전개하여 판로개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년에는 개 브랜드 디자이너 명을 지원하 고 전용관 매출 백만원. 2014 70 , 87 , 122 , 

세무 등 실무교육 명 및 백화점 등 대형유통망 제품전시 참가지원 매출 백만원 (34 ) 1,046

등 총 백만원을 달성하 다1,168 . 

｜ 표  3-60 ｜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 성과 

단위 명 백만원( , )：

전용관 매출 백만원 대형유통망 제품전시 참가지원매출 백만원* ( 122 ), ( 1,046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5)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은 미래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 .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이내로 최소 억원에서 억원까지 기술, 60~75% 5 10

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 표  3-61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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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 , , 

등이 중요 평가 기준이 된다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순으로 실시되며 . , , 

최종 선발되어 협약된 이후에는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에서 기술개발 진도를 관리하고( )  

있다.

｜ 그림  3-16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

신청 접수·
온라인( )

www.smtech.go.kr
‣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 지원 수는 전체 2015 지원기업 개1,118  

사 중에서 개 사로 전체에서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48 , 4.3% . 전체 지원금액  총 억 원2,516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억 원으로 전체 108 금액에서 를 4.3%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 

여성기업지원 실적을 보면 년, 2013 개사 년 개사 년 53 , 2014 47 , 2015 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48 , 

지원금액은 년 억 년 억 년 억으로 나타났다2013 113 , 2014 101 , 2015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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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2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억원( , , %)：

년은 추정치*15
자료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5：

중소기업 기획역량제고 6) R&D 

중소기업 기획역량제고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R&D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 기획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 , R&D

역량을 제고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 ·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총사업비의 정도의 금액을 년간 최대 만원의, 80% 1 2,4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 표  3-63 ｜ 중소기업 기획역량제고사업 개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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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 ｜ 중소기업 기획역량제고사업 프로세스 R&D

사업계획공고/
신청 및 접수 ‣ 서면 및 대면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연계 평가( ) ‣ 기획R&D ‣ 협약 체결

년도 중소기업 기획역량제고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2014 R&D 개 154

사 중에서 개 사이며 전체에서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13 , 8.4% . 보면, 총 

억 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이 억 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의 비율을36 3.2 8.9%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 기업 수는 년 개사 년 개사가 , 2013 11 , 2014 13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년도 대비 , 2013 2.3 2014 3.2 2013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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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4 ｜ 중소기업 기획역량제고사업 성과 R&D

단위 개 억원( , , %)：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7)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역량이 부족한 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 R&D 50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 2

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인 미만 이며 총사업비의 이내로 개월간 최대 2 ( 50 ) , 75% 9

천만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5 .

｜ 표  3-65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개요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건강진단연계형 사업으로 건강진단 및 현장점검을 · , 

통해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주체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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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

계획수립 및 
공고 ‣ 신청 접수 ‣ 기술평가 ‣ 대면평가 및 

요건검토 ‣
지원과제 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협약체결 ‣ 사업수행 관리· ‣ 사후관리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년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개 사 · 2015 574 중에서 

개 사이며 전체에서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 금액으로 보면 총 억 원 중 80 , 13.9% . , 312

여성기업의 지원 금액은 억 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37 12.0% . 

｜ 표  3-66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성과 ·

단위 개 억원( , , %)：

자료 성인지예산서(2015)：
년은 추정치* 2015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 수는 년 개 사 년 개 사가 , 2014 85 , 2015 80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금액은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년도 대비 , 2014 34 2015 37 2014

가 증가하 다8.8% . 

창업성장 기술개발8)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인 창조1

기업에 대한 개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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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인 창조기업 등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최대 이내 또는 1 , 90% 

로 최대 년간 천만 원에서 억 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100% 1 5 2 .

｜ 표  3-67 ｜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2014

개사 중에서 개사이며 전체에서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1,102 105 , 9.5% .  

보면 총 억원 중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의 비율을 , 1,353 131 9.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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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8 ｜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억원( , , %)：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라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재정비 지원사업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 여성기업 · , 

조사연구팀 운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 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 , , ·

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이 있다.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1)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 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및 유용한 경 정보 통계 등 여성, 

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하 다 포털시스템 . 

최적화로 온라인 사업 등록 신청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파악을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년 월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2014 1

물품( ·용역 공사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만을 5%, 3% )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하여 판로를 촉진하고 있다. 

｜ 표  3-69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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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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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 계획은 수립단계 사업수행단계 사이트 운 단계 결과, , , 

보고단계로 수행된다. 

｜ 그림  3-19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프로세스 

기본계획수립 ‣ 사업수행 ‣ 사이트 운영 ‣ 결과보고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 은 개년 추진 프로젝트로서 차년도 년 에는 통합망 3 , 1 (12 )

기반 구축단계 차년도 년도 에는 통합망 고도화 단계 차년도 년 에는 통합망 운, 2 (13 ) , 3 (14 ) ·

개선 사업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년도에는 대내 통합시스템인 사내인트라넷과 . 2012

기업정보관리 지원사업관리 부문 대외 통합시스템 여성기업지원정책정보 온라인 기업 , , , , 

마케팅 민원처리 여성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 고 년도에는 포털사이트 , , , 2013

업데이트 및 지원사업관리 기능개선을 위해 창업 교육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 , , BI 

등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시스템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제품, , ,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구축 그룹웨어와 결제 연동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고 통합관리 및 운 하도록 하 다 년도에는 여성기업, . 2014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업데이트로 여성기업 제품 등록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 

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다 년도에는 공공기관의 . 2015

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DB , 

시스템 개발로 운  환경이 개선되었다.

여성기업 조사연구팀 운영2) 

여성기업 조사연구팀 운 은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운 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 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 ,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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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0 ｜ 여성기업 조사연구팀 운영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조사연구팀( )：

보고서 발간 건수는 년 건 년 건 년 건이고 자체 연구 비중은 년 2013 7 , 2014 8 , 2015 8 , 2013

년 년 로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내부 연구 비중이 57.1%, 2014 50.0%, 2015 75.0% 25.0%p 

증가했다. 

｜ 표  3-71 ｜ 조사연구팀 보고서 발간 건수 

단위 건( , %)：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조사연구팀(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3)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  사업은 국정과제인 미래 여성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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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등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

지원하고 공공 민간부문의 여성인재의 활용과 여성 대표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  

확산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및 . 

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전문직 여성 지역 여성리더이고 임원 후보군을 위한 고위 , , 

관리자 과정도 별도 운 하고 있다.

｜ 표  3-72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 개요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교육 대상별 기관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사전 , , 

역량진단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 -

기회를 제공한다.

｜ 그림  3-20 ｜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프로세스 

역량진단

‣

역량강화 교육

‣

사후관리

 자체 개발한 여성 특화 
리더십역량 및 유형 
진단도구 활용

 여성 중간관리자 교육 대상 / 
특화 교육 여성 고위관리자( , 
전문직 여성 지역 여성리더, )

 통합 교육 기관 특화 교육/ 

 교육 만족도 및 효과성 
측정

 여성인재 등록을 DB 
통해 공공의사결정 
직위 추천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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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 아카데미는 년 월 개소해 년까지 만명 교육 년 천명 년 2013 6 2017 3 (‘13 2 , ’14~‘17

각 천명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년 월말까지 총 명을 교육하 다7 ) , 2015 12 16,208 .

｜ 표  3-73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실적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4)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으로 , , One-Stop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하 새일센터 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 ) , , ： 후 

사후관리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 ,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

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 · ·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 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 

희망하는 여성이다. 

｜ 표  3-74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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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

단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을 위한 승인단계 새일센터 및 취업희망자를 ,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추진단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 , 

파악하는 만족도 조사단계 등 총 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5 .

｜ 그림  3-21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프로세스 

사전조사

‣
사업계획 

작성 및 승인

‣
모집공고

‣
사업실시

‣
만족도 조사

 새일센터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새일e
시스템을 
통한 
시도 승인·

 구직여성, 
기업체, 
취업자 
대상모집
공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실시

 자체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반영

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이며 취업 인원은 년 만 천명 년 만명2009 , 2013 10 8 , 2014 13 , 

년 만 천명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이다2015 13 5 .47)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은  , 

개 과정으로 평균 교육인원이 명이다 년 만 천명 년 만 천명 년 778 18 . 2013 1 5 , 2014 1 5 , 2016

만 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1 8 .

｜ 표  3-75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성과 

단위 천명( )：

년은 추정치*2015  
자료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 2015：

47) 년도 취업인원 산정관련 참고 년 월부터 워크넷 고용부 와 새일시스템 여가부 이 통합됨에 따라(‘14 ) ’13 6 ( ) e ( )  
시스템간 정보공유로 인해 구직인원은 증가한 반면 각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취업실적을 한곳, 
에서 처리하면서 수치상 취업인원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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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5)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 ·

위해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며 석사 및 박사 학위취득 년 이내의 · , 3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 표  3-76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개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취업희망 신청자 및 채용희망기업 모집

단계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의 선정단계 지원에 대한 협약, · , 

체결단계 지원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단계 등으로 진행된다, .

｜ 그림  3-22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프로세스 

신청자 모집

‣
심의 선정·

‣
협약체결

‣
결과보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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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의 전체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년에는 , 2013

1 명 년에는 명 년에는 명 를 차지한 것으로 9.9%(146 ), 2014 18.5%(97 ), 2015 21.2%(80 ) 나타나고 있

다 최근 년 동안 전체 지원인력의 평균 약 가 여성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3 20% , 년부터 2014

년까지 남성 수혜자는 감소한 반면 여성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 다2015 1.3%p , 1.3%p . 

｜ 표  3-77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 

단위 명 백만원( , , %)：

년은 추정치*’15
자료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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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3.  

전국 개 시 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금지원사업16 · , 

창업지원사업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 판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년도 추진방향은, , . 2015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과 펀드 운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금지원사업은 여성기업에게 우대금리 및 가산점을 부여하고 엔젤투자 , 

매칭펀드 운 과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은.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창업보육센터 운  및 확장 맞춤형 창업교육을 , 

실시하고 있다. 

판로지원사업은 여성기업의 판로 및 매출확대를 위해서 국내 전시회 및 국제 박람회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위원회 구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 , . 

으로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은 여성경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경 혁CEO 신

포럼 개최 여성경 인 육성 리더십 스쿨 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직장체험, . , 

여성경제인 경제캠프 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 및 재 여성기업종합지원( )

센터의 각 지역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표  3-78 ｜ 년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지원계획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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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년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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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1.  

가 지원조직. 

정부 및 지방자치1) 

가)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48) 

년 행정명령에 따라 세워진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은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1979

여성기업들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국은 훈련 및 기술 지원 신용 . , 

및 자금 조달 정부계약에 관한 자문 국제무역 기회증진을 위한 훈련 및 세미나 개최 , ,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 

개의 지방 여성기업센터와 온라인 여성기업센터의 사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기술107 , , 

회계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신용 자본 시장진출에 관한 , , , 

사업 자문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여성기업센터) (Women's Business Center)49) 

중소기업청은 년 의회의 승인으로 여성기업인이 겪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1988

여성기업센터를 설립하 으며 오늘날 미국 내 모든 주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 

민간단체 로서 여성기업국 이 관리 및 감독으로 여성기업(Private organization) (OWBO)

센터를 운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개인의 출자금. 

으로 운 되고 있다 여성기업센터는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 및 기타 (matching fund) . 

중소기업청 파트너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이 창업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요업무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 

48) 년에 제정된 여성중소기업 프로그램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으로서 동법에서 의 활동에  2003 , OWBO
대해 규정하고 있음

49) 이 센터는 미국의 여성기업소유법 제 장 제 조에서 명시된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1988; WBOA) 2 201
비영리 민간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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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외 도시 등 다양한 경제지역에서 여성경 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 SBA 50)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여성자문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는 개별 지역사회의 · . 

요구에 서비스를 맞추어 교육과 상담 금융 지원 및 연방정부의 조달지원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현재 미국 전역에 총 개의 여성기업센터가 여성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107 . 

년 월 일에 중소기업청은 새로운 기금모금 계획을 발표하 고 여성기업센터가 2014 2 7 , 

이 자금을 운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웠다 수령조직인 여성기업센터는 . 

로 매치되도록 요구한다 이 기금의 혜택은 개의 지역 조직에 모두 해당된다 여성1:1 . 110 . 

기업센터는 모금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역의 사업과 개인들로 하여금 기부를 유도한, 다. 

지역사회라는 프로젝트는 년간 매년 달러씩 기부하도록 명의 개인 또는 조직에게 75 5 1000 75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 전국여성기업위원회) (National Women's Business Council)51)

전국여성기업위원회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내는 정부의 유일한 기관

으로서 위원들은 저명한 여성기업인들 또는 여성기업 조직의 리더들로 년 임기로 명, 3 15

으로 구성되어져있다 연방정부 조달업무를 포함하여 각 정부 부처의 여성기업에 대한 .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등을 검토하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한다 더불어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여성기업위원회의 주요 활동. . 

범위는 첫째 전국의 여성기업 현황 및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와 둘째 연방 , , 

주 지방정부의 여성기업지원역할과 셋째 여성기업 관련 자료수집 사항으로 나누어져 · , 

있다.

50) 프로그램에는 신용 및 자금 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음 SBA , , 
51) 제 장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서 전국여성기업위원회의 설립 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WBOA 4 401 407 , , , 

이사와 직원 위원회의 권한 보고 업무위임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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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9 ｜ 미국 현황 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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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2) 

국가의 여성기업정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노력도 여성기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

한다 여성기업 관련 민간단체는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 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신용 . ⋅
제공 교육 훈련 연구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여성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있다. 

가) 전국여성기업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및 여성기업 연구센터NAWBO) (Center for Womens Business Research)

년에 설립된 전국여성기업주협회 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1975 (NAWBO)

있는 만개 이상의 여성소유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모든 산업에 걸쳐 모든 여성1,000 . 

기업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회비 기반 조직이고 전국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5,000

하고 있다 는 경제 정치 사회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자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NAWBO , , , 

지원하는 원스톱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직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 강조와 여성기업인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예리한 논평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여성기업인의 폭넓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더 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며 리더 

역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여성기업연구센터는 산하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성기업 소유주들이 NWBC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 아래에 설립되었다. 

여성기업연구센터의 첫 연구 결과물들은 여성에 의해 운 되는 기업들을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분의 법과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기업 소유주들. 

에게 도움을 주려는 기관들은 이 여성기업연구센터의 결과물들을 이용하여 여성기업을 ,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반들을 충분히 제공하 다.

나) 여성기업센터연합(Association of Women’s Business Center AWBC)：  

및 여성기업 자격증명 기관

여성기업센터연합은 년 설립된 비 리 국가기구로서 교육 훈련 기술지원 멘토링1998 , , , , 개발 

및 자금조달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 기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모든 . 

주에서 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개가 넘는 여성기업센터의 1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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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워크를 유지하고 지원하면서 여성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 그 외에 미국 내 여성기업 

자격증명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년에 1997 설립된 여성기업인 평의회

(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 WBENC： 가 있다) . 자격증명 기관으로 엘파소 상공회의 

소 여성기업인조합(El Paso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EPHCC), (National Women Business ： 

미국여성 상공회의소Owners Corporation NWBOC), (US Women’s Chamber of Commerce： ： 

가 있다USWCC) . 

다) 여성영향공공정책기구(Women Impacting Public Policy WIPP)： 

는 년 월에 설립된 여성기업 단체 및 여성기업인의 연합단체로서 미국 입법 WIPP 2001 6

과정 및 정부정책기관에 강력한 향력을 행사한다 백 십만 명 이상의 경제인을 . 4 7 대표하는 

조직으로 건강보험 정책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 세금 정책 에너지 통신 등의, , , , 넓은 범위에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 , 

검토하며 법안 발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의제 .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1) 

연방 공공기관의 조달물품 구매 시 여성기업 진출이 적은 개 업종에 대하여 국가계약, 83

법상 여성기업간 경쟁제품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하 다 미국 중소(2011. 2. 4.). 

기업청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비율 을 달성하고자 여성중소기업의 공공구매 (5%)

추정가격 제한 조항52)을 삭제하 다 공공구매제도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2013. 5. 17). 

새롭게 추가되었다(2013. 8. 19).

52) 낙찰가격이 제조의 경우 백만 달러 이하 기타의 경우 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제한 조항 삭제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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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현황 < >：

 미국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이 최근 년간 증가하다 감소하는3 추세 

 최근 개년간 실적 년 억 달러 년 억 달러3 2009 3.7%(163 ) 2010 4.04%(176 )： →  

년 억 달러2011 3.98%(168 )→ 

 정부부처 개 기관의 공공구매 목표대비 실적을 매년 발표24

 여성기업 간 경쟁제품제도 시행은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중기청의 최우선 과제

미국중기청장 카렌밀스 미국 중기청 보도( , 2011. 12. 1, 자료)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여성기업 간 경쟁

제품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2011. 2. 4.)

 여성기업만이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개 업종을 지정하였83 으며, 참여를 

위해서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여성전용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2)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여성전용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Women's Prequalification 

은 여성기업인이 은행에 가기 전에 만 달러 이하에 대하여 사전에 보증을 Loan Program) 25

제공하고 융자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융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이다 운 방식은 주로 중개인을 통해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 

중개인이 대출에 필요한 제반 양식에 관련한 조언 및 채권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며 대출, 

양식이 모아지면 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하고 일 내에 중소기업청은 대출보증을 진술하는 , 3

사전승인서 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격은 평균매출액 만(Prequalification Letter) . 500  

달러 이하 종업원 수가 인 미만인 여성에 의해 최소 소유되는 기업 및 경 되는 , 100 51% 

기업이다 대출을 위한 심사기준은 여성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지원자의 경 능력 신용 . , 

및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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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지원3)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 저소득층 재향군인 소수민족기업인 등 및 여성기업인· ( , , ) 

에게 제공되는 평균 만 달러이하 최대 만 천 달러 의 소액대출과 담보 없이 제공되는 1 ( 3 5 )

신용대출지원으로서 창업자금 운 자금 원재료 또는 기계구매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 , , 

있다.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4) 

중소기업법 제 조에 제시된 여성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계약지원 프로그램8 년(2000  

시행 은 여성소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정부기구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기존 여성기업인에게 일정률의 계약을 지원하던 조치의 한계성을 , 극복

하고자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조달정책실과 중소기업청은.  일괄

계약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안하여 일괄계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차단을 방지 

하기 위해서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법령의 해당 대상을 수정. NDAA 2015

하도록 연구하는 기한의 시한을 년 월까지 연장했다 결과적으로 에 따른 , 2016 1 . NDAA

적용대상의 불명확성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2015.09.14.).

연방정부 납품 계약 지원5) 

재향군인 상이군인을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약자 소수민족 포함 와 여성기업에 대하여, · ( )  

연방기구는 연방정부와의 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참여에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 ) 

하고 있다.53) 그리고 이들이 하도급계약자가 되었을 경우 원계약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년에 제정된 연방. 1994

정부구매합리화법 에 의해 연방기구가 납품과 관련하여(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여성소기업과 의 계약체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

53)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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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훈련 네트워크 프로그램6) (WNET)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한 여성기업인과 경험이 적고 성공을 기대하는 여성창업가를 연결

해준다. 년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기업훈련을 수행하여 새로운 사업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1  

원조하고 사업경 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성장. , 

관리, 네트워킹 방법 등이 포함된다. 

여성기업인 능력개발 프로그램7) (Womens Demonstration Program)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대학이나 비 리단체 등의 협력기관에서 장기연수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54)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여 명이 넘는 여성이 교육을 받았고47,000 , 

여성들은 새로운 직업 기대소득의 증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콜럼비아 , , . 

지역과 개의 주에 개의 교육훈련센터가 운  중이다 모든 센터들은 잠재적 또는 재직28 54 .  

중인 여성기업인에게 금융 관리 마케팅 그리고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계 , , . 

미국인 흑인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에 대한 지원도 일부 진행한다, , .

년 여성기업인소유법에 의해 여성기업인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88

년 법에 의해 재승인 되었다 미국 중소기업청 여성비즈니스부서에 의해 운 됨에 1991 . 

따라 여성기업인 능력개발프로그램은 여성들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을 제공한다, . 

특히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들은, .  

은행을 모델로 하는 대출프로그램도 운 한다 장기간의 코칭과 금융 관리Grameen . /

교육과 함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4) http://www.sbaonline.sba.gov/womenin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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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 여성기업 지원2.  (EU)

가 지원조직. 

리더십 및 중소기업 위원회1)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리더십 및 중소기업 위원회는 중소기업지원법안 과 리더십 행동강령을(SBA) 2020 통해  

여성기업을 지원한다 위원회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여성 리더 예비 창업자간의 네트워. , 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관련 조직도 지원한다.

유럽정보센터2) (European Info Centre)

기업 및 산업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유럽 정보 센터는 년도에 2006 DEW-SET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가상 네트워크 및 자가 진단 도구를 설정하여 과학 공학 , , 및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  

링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기업 연구센터3) (DG Research)

연구센터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며 과학 및 기술 전문 여성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에 따라 . FemStar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와 과학 대학에서 여성기업인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년과 년 사이에 유럽의 개 도시에서 개의 . 2006 2009 6 6

사업을 하 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 여성 창업 국립기관은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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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유럽 여성기업인 네트워크1) (The European Network to Promote Womens 

Entrepreneurship WES)：

유럽위원회 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네트워크를(European Commission) 발촉 

하여 개 유럽 국가 아일랜드 노르웨이 터키 를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다31 (EU 28, , , ) . WES 

회원들은 중앙 국가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여성기업가정신을 촉진한다 는 . WES

기존의 지원 대책에 대한 회원의 조언 지원 정보들을 공유한다, , . 기존의 여성 기업인의 가시성을 

높이도록 기존의 네트워크 대상국과의 협력으로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는 . WES

유럽위원회 뿐만 아니라(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를 전략적 파트너로  (European Parliament)

삼아 여성기업인이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 

활동 조사를 통해 선진여성기업 사례를 발굴 및 정책 개발을 하여 연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배포한다. 

2) 여성기업 대사단(European Network of Female Entrepreneurship 

Ambassadors)

년부터 기업 및 산업 위원회 관할 하에 여성기업 대사단을 선출하여 유럽 2009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년 월에 두 번째 여성기업 대사단이 선출되었다 오늘날 . 2010 12 . 

네트워크는 개 이상의 국가에서 명의 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컨퍼런스22 880 .  

참여자들과 대사를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명 이상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60,000 .

 

여성 기업가정신 포탈3) (portal on female entrepreneurship)

여성 기업가정신 포탈은 여성 기업의 대표 조직 네트워크 프로젝트 및 여성의 , , 기업가

정신 촉진과 관련된 이벤트 등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년 초에 설립되어 개의 조직 및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2011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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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지역의 여성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4) 

북유럽 지역의 여성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에서 여성 , , 

기업가정신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 직업인 부문 및 모든 . , ICT 

분야에서 고학력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기업가정신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지역 파트너로.  

아이슬란드 혁신 센터로 노르웨이 와 혁신 노르웨이 센터 덴마크 네스트 지역의 , SINTEF , 

개발 회사 및 덴마크 농업 비즈니스 파크가 있다. 

혁신적인 여성기업인 장려 프로그램5) (WomEn2FP6)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여성 기업을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는 혁신적인 여성기업인 

장려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뿐만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단체 (WomEn2FP6) . 

및 여성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프로그램 통합을 목표로 하고 명 이상의 여성 , 800

기업가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교환 지역 학습 교육 및 여성기업인을 위한 세미나를. ,  

지원하며 여성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개 회원국으로 . 15

구성된 네트워크는 주제별로 나누어 다른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창업하는 여성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 931,000 

유로를 지원하 다 는 최소 개 여성 기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 WomEn2FP6 450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며 유럽의 혁신연구 역을 구조화한다. 

지역개발 위원회 6) 

지역개발 위원회는 지역 발전과 고용의 정책 목표에 따라 유럽 지역 개발 기금(European 

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년까지 여성 기업가정신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2020：

촉진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 개발 기금의 공동 재정 프로젝트인 . , 

는 공동작업 및 파트너 기관 사이의 국경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INTERREG

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를 . , , 

가능하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프로젝트의 대표 실적은 다음과 같다. INTERR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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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은 유럽 내의 여성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그뿐만 (EU) . 

아니라 네트워크와 프로젝트는 유럽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정책의 틀을 만든다 유럽개발. 

기금을 바탕으로 대사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여성의 기업가정신 포털 등 다양한 , WES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국가의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한다. 

프로젝트 INTERREG 

 ⦁ 년에서 년까지 여성기업 회의인 이 프로젝트로2004 2007 FEM INTERREG B Ⅲ  

진행하였다 은 발트해 지역 여성기업 간의 협력과 정보 . FEM 교환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며 참가 국가의 모범 사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여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 , 리투아니아 폴란드, , 

이다 은 지원 센터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FEM , 교육 및 자문 멘토링,  

프로그램 신용 그룹의 네트워킹과 여성의 기업가 정신의,  국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국들은 각국의 여성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년부터 년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사업은 여성의 창업 지원을2009 2011 INTERREG Ⅳ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 개발 여성에 의한 중소기업을 이끄는 . , , 성장을 

주 쟁점으로 삼았다 특히 스카 게 라크 지역의 경쟁 조건을 강화하고자. ,  한다. 

활동은 여성 기업의 확장 및 개발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여성기업의 발전을 지역 당국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사례를 

연구하였다 유럽연합 은 이 프로젝트에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노르웨이는. (EU) 362,495  

추가로 유로를 투자하였다394,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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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여성기업 지원3.  

가 지원 조직.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교육 및 훈련, , 

지원 등이 활성화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 또는 지원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되어서 국 중소

기업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도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SBS) ,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부1) 55)

국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으며 여성기업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프로위스2) (Prowess)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여성기업인을 돕기 위한 전국 조직이며 여성 , , 

친화적인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문화 형성 등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업 직원서비스 단체의 능력향상 지원. , 

기업 지원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로비 및 정책제안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 · , 

약 만 명의 여성을 지원하여 여 개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10 1,000 .

여성기업개발원3) 

년에 국의 중서부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여성창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1990 , 운

하고 있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서 경 상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외에도 탁아수당 지급 여행비 보조 등의 . , , 

독특한 훈련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수민족과 사회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 ·

여성들을 지원한다.

55)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부 는 여성기업만을 위한 주무부서이기 보다는 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계층을  (EMWEU)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지역 및 단체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제 장 해외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3

  

제 부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 3 >  199

웰파크 기업센터4) 

년에 에서 설립되었으며 개의 탁아소와 개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1996 Glasgow , 30 22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사업장 및 사무실 제공. , 

육아시설 사업에 대한 조언 및 정보제공 재정적 지원 창업 교육 여성기업가를 위한 , , , , 

네트워크 지원 혁신 여성 마이크로 크레딧 그룹에서의 자본조달 지원 기존 창업 여성의, ,  

요구수준에 맞는 전문가 훈련과정 운 그리고 국제적인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 

등이 있다.

여성고용기업훈련단체5) 

년 노위치에서 설립되었으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1987 , Norfolk and Waveney  

경제적인 안정과 지역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지원.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풀 서클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Full Circle) , 

여성고용기업훈련단체의 지원을 받아 고용을 창출하고 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년에 이 여성고용기업훈련단체로부터 이 라이센스를 구입. , 2008 WorcNet

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북쪽 지역에서의 유일한 조직이다 여성고용기업훈련단체의, .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대출은 파운드까지 한도로 지원하며 이 풀서클 프로그램을5,000 , WorcNet  

통해 지원한다.

여성네트워크6) 

여성네트워크는 여성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운 하면서 장애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워크숍 전시회1999 . , , 

훈련 카운슬링과 모니터링 등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 

영국 과학기술여성 인력센터7) 

국 과학기술여성 인력센터는 경력단절 후 현직으로 복귀하려는 여성공학자들을 

지원한다 공개강좌 멘토링과 같은 캠페인을 포함하며 직장으로 돌아오기 위한 지원 . , ,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년 이후로 명이 넘는 여성인력을 지원했으며 그중에 . 2004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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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장으로 돌아갔다 커리어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1/3 . 

돕기 위해 센터는 네트워킹 미디어 그리고 다른 기회를 통해 그들의 경력을 개발할 , ,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여성창업자금 지원프로그램1) 

년 의 시의회에서 설립되었으며 해당 지역 내에 실업 상태에 있는 1996 Glasgow ,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기 창업비용은 최대 파운드. 2,000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비용내역에는 보육지원비도 포함되어 있다 자금지원에 대한, .  

우선대상자는 제조업에 속한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닉스 개발 기금2) (Phoenix Development Fund)

국에서 사업운  상의 어려움이나 불이익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여성기업인들의 요구를 반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 

지원하고 있다 특별한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지원하는 .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지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직원을 . , 

배제시키고 외부의 평가 패널들로 구성하여 지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 

있다 또한 지원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의 모든 단계에서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다.

3) RBS(Royal Bank of Scotland)

년 국 최초로 여성 고객들을 위해서 여성지점을 설치하여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1964

여성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전에는 회사 설립 . 

형태 자금조달 사무 공간 마련 세금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수출입 , , , , 

업무 산업 및 기업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 무상으로, e-Business, ·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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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에서는 국에서 개가 넘는 여성기업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200 , 

역할은 여성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는 여성기업인들이 자기 . RBS

기업에 대한 야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훈련한다. 

4) 글래스고우 여성기업프로그램(Glasgow Womens Enterprise Programme：

GWEN)

년 에 설립된 웰파크기업센터는 지역사업 지원기관들의 광범위한 1996 Glasgow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주요 지원서비스는 여성을 위한 . 

창업훈련과정 이미 기업을 운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업성장 훈련과정 지역 내 , , 

여성들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설정 지역 내 여성들과의 장기 프로젝트 추진 지역 내 , , 

여성 소액 신용집단을 위한 잠재성 예비분석 등이 있다.

캠페인 프로그램5)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여성 및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시책이며 특히 월별 역할모델 프로그램과 여성복귀 프로그램이라는, ,  

지원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별 역할모델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분야로 진출. 

하기 위해서 실습 및 연구 중인 학생들 중에서 월별 역할모델을 선정하여 홍보하는WISE  

목적의 제도이다 또한 여성복귀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직장에 복귀하고 . 

싶은 여성들에게 년 간 재교육 실시 및 관련 기관과 연결하여 직업 복귀에 도움을 2

제공하는 목적의 멘토링 훈련제도이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의 여성 , 

공학자와 기술자들은 공학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흥미로운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엑손모빌과 허더스필드 대학의 지원 아래 이 이벤트는 국의 여성 . , 

공학자와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고용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채용면접의 기회를 , , 

제공하며 그들의 엔지니어링 자격요건에 향을 미치는 여성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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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여성기업 지원4.  

가 지원 조직. 

독일은 금융지원 기업문화와 지식 교육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방, , . 

여성창업청이 설립된 이후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가 중앙에서 통합되어 관리되기 

시작하 다.  

연방여성창업청1) (National Agency for Women Start-ups BGA)： 56)

년에 설립되었고 본사와 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여성창업청은 연방 2004 16

교육연구부 가족부 및 경제기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 되는 정부기관으로서 여성, ,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 연구 정보제공 정책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된 사업으로는 여성의 가업승계, , , .  

지원관련 행사 연구 정보제공 여성기업에 대한 소액 금융 지원 창조산업 및 보건 , , , , 

분야 여성기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방여성창업청의 비전 및 목표는 첫째 산업부문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 

기회 활용을 도우며 여성의 창업을 장려 둘째 여성창업의 품질을 개선하여 사업 성공의, ,  

기회를 증대 셋째 모든 업종과 창업의 전체 단계에서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플랫폼 , ,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직은 정보센터 자문서비스 사업승계 프로젝트 부문으로 . , , ,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부문은 연병교육부 가족부 경제기술부 및 유럽사회기금. , , 

(E 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주된 사업내용은 정보센터 운 뉴스동향제공SF) . ( , 

여성창업가이드 포럼운 각종 발간물 발행 자문서비스 전문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 , ), (

구축 전문 자문기관들과 제휴 사업승계 가족기업의 여성상속 등 여성의 기업승계 , ), (

촉진 및 지원 프로젝트 수행 유럽의 여성창업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등 연구 이다), ( ) .

56) www.existenzgruenderinnen.de/EN/Home/home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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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여성창업청은 년부터 여건이 넘는 협의를 해왔고 명 이상의 여성2004 5,000 1,000

기업전문가 를 구축하 으며 개의 여성기업 자문기구와 개의 여성기업센터를DB 445 323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년 처음으로 여성 가업승계의 날을 지정하여 회의. 2008 ‘ ’ 70  

지역별 포럼 등 행사를 개최 여성 가업승계에 대한 조언 컨설팅 등 제공 하 다 또한 ( , ) . 

년에는 남성 중심 환경의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대책 위원회가 건립2006 되었다. 

기업 정부부처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여성기업인, , 

에 대한 월간 출판물을 발행한다. 

연방여성창업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과 지식을 전달하여 여성기업의 독립

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자체 출판물 직통전화 네트워크 회담을 통한 . , , , 커뮤니케

이션과 정보 포럼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며 정책을 개발한다 년에는. 2009 유럽 최고의 관행 모델로서  

유럽연합집행기관상을 받았다. 

평등권국2) (Abteilung f r Gleichstellung)57) 

여성의 기회균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연방정부 내의 부처로 되어 있으며 여성을 ,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직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여성의 권리를. ,  

보호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하 조직으로 년에 조직된 남녀 평등권. 1989 ‘  

보장을 위한 자문위원회(Beirat zur Du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 und 

는 여성문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Mannin der Gesellschaft)’ . 

연방교육연구부3) (Bundesministerium f r Bildung und Forschung)58)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년 월에 여성, 2004 3

기업인을 위한 중계사무소 를 설치하여 여성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Agentur)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7) 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html
58) www.bmbf.de/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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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노동부4) (Bundesministerium f r Wirtschaft und Energie)

여성창업인을 위한 경제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KfW(Kreditanstalt f r den ü
중소기업은행에서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Wiederaufbau) .

정보 및 과학기술지원센터5) (Kompetenzzentrum)59)

민간지원기관으로서 기술전문 분야에서 여성기업이 취약한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관련 부처와 평등권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일 많은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다.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독일은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잘 발전시켜 왔는데 년대부터는 , 1990

여성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지원정책은 중앙부처간 .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년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특히 년1950 , 1990 대 

후반부터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러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년대 중반 . 199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기 지식사회의 혁신과 고용. ‘21 (Innovation and 

에 대한 연방 결의 프로그램은Employment in the Knowledge Society of the 21st Centry)’  

여성기업 비율을 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기본적인 40% . 

지원패러다임은 보다 조직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 

이 프로그램은 단지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기업연합 등과 같은 조직과 , 

함께 지원을 하는 통합된 성격의 지원프로그램이다.

59) www.kompetenz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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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창업자금 지원 제도 및 여성기업 박람회1) KfW 

는 독일재건을 위한 신용기금으로서KfW(Kreditanstalt f r den Wiederaufbau) ,ü 이 신용 

기금의 은행그룹 중 하나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운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KfW 

정책이자 대출프로그램이다 일반은행은 소규모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부처 내 경제부와.  

함께 소자본을 투자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용 평등 프로젝트 는 대형 은행과 협력하여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 ”

실시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조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 . 

은행과의 협력 하에 소자본 대출도 해주고 있다 여성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 

창업자에게 무료로 대출을 하며 창업 전 신용대출도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 , , 

및 판로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창업자금에서 지원하는 판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기업, KfW ,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다.

중앙 핫라인 시스템2) 

여성의 각종 창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연방결의프로그램3) 

평등권국 연방교육연구부 여성경제노동부 등 개의 연방기관이 연계하여 효율적인 , , 3

정책을 실행하고자 구축한 네트워크 체계이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 및 토론과 . 

주제 발표 강의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인에게, ,  

기업운 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창업 지원 프로그램4) 

연방결의프로그램 내의 교육 및 훈련지원제도로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코스로 , 

여성의 창업과 경 을 위한 강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법률과 세금 회계 등의 전문지식을, ,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여성기업인 단체를 통하여 위탁 실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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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여성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탁아시설을 제공하고, 

서로 유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년부터 나노기술분야에서 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 2007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템 개발 우수팀 선정 시상자에 대해 나노기업에서의 개월간의 , , 3

인턴쉽 기회를 제공한다. 

주정부차원에서의 여성기업인을 위한 중개 역할5) 

여성기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주정부 프로젝트가 발의되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상담과 설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 

사회에서의 여성기업인 인식 제고와 함께 정치적인 상호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네트워크는 상담과 창업강좌 자격취득강좌를 운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이 자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의 낮은 사회적 위치 시간 및 . , 

자본금 부족 불충분한 경 계획 등에 대처하는 여성기업의 위기관리에 관한 것들이 , 

주를 이룬다. 

통합 정보망 6) 

여성들을 위한 창업의 기회를 늘이고 창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부 공식 온라인 

전상망 을 운 한다 이를 통해 활발한 여성기업인들의 소개와 정부의(Regierung Online) .  

대책들이 전해지고 통계와 창업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 컨텐츠를 통해 독일 전역의.  

모든 여성 창업인이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창업을 돕고 있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7) 60)

년에 창설된 민간 케이트 알만 재단 은 멘토링2001 (Die Kie Ahlmann Stiftung) 프로그램의  

운 으로 청년 여성창업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인 초기 여성기업 년여 동안 자문역할을 1

60) www.kaete-ahlmann-stiftu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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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멘토를 제공한다 여러 사회단체의 지원과 정부의 보조로 진행하고 있다. .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인 은 처음 시작하는 청년 여성기업인과 Twin-Two Woman Win

성공한 여성기업인이 한 팀을 되어 청년 여성기업인에게 조언과 보조를 한다. 

온라인 네트워크8) (u-netz.de)

여성기업의 상호 정보 교환과 교류을 위한 웹사이트로 여성기업이 기업간의 관계 

문제에 대한 자문을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돕는다 여성기업 박람회의.  

소개와 회의 및 토론회 주제 전문분야에 대한 각 지역별 담당 소개 여성기업의 성공사례, ,  

소개 멘토링 등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인 , 4 . 

은 처음 시작하는 청년 여성기업인과 성공한 여성기업인이 한 Twin-Two Woman Win

팀을 되어 청년 여성기업인에게 조언과 보조를 한다. 

독일과 유럽의 여성 기업가 네트워크9) (Female Entrepreneurship Network 

in Germany and Europe) 

유럽의 성공한 기업여성은 로 임Female Ambassadors for Entrepreneurship  명된다. 

이들의 목표는 여성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사는 학교와 대학에: 나가고 , 

젊은 소녀와 여성들의 롤 모델로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연설을 하며 그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방법은 이미 국과 스웨덴에서 성공적. 

으로 실현되었다.

독일의 여성 대사 네트워크는 교육 및 연구의 연방 정부와 유럽 연합 에 의해 (EU)

투자되었다 임명된 여성 대사는 의. “European Ambassador for Female Entrepreneurship”  

명칭을 얻었다 는 유럽에서 이미 존재한다 네트워크는. Ten Female Ambassadors Networks .  

자신의 경험을 교환하고 임명된 여성 대사를 연결한다. 



208 여성기업 백서  <2015 >

스웨덴의 여성기업 지원5.  

가 지원 조직. 

경제지역성장청1) (Tillvaxtverket) 

경제와 지역 성장을 위한 스웨덴 국가기관으로 년에 설립된 1994 NUTEK The Swedish：  

이 년에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ht 2009 Tillvaxtverket . 

사업자문가들에게 훈련 프로그램과 경험의 교환 전통적 방법과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 

정보를 공급한다 이 기구는 지역문제에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반 하기 위해 노력해 . 

왔으며 이후 경제지역성장청은 스웨덴의 성 평등적 지역개발정책의 허브로 자리 잡게 , 

되었다 경제지역성장청은 여성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

기업가정신 을 정책에 도입하 다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entrepreneurship)’ .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를 찾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정신을 통해 기업의 , 

지속성도 높이겠다는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이 기관의 주요업무는 스웨덴 각 지역의 .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조정하는 것이며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정책이 성 평등한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생. 

기업의 증설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스웨덴 내의 강한지역 을 증대시키는 , (strong region)

데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 ,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련 등 여 개의 여성기업가정신900  

촉진과 사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여성지원센터 2) 

년에 설립되어 국가적 지역적 수준으로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해왔다 이 센터는 1998 , . 

직업 및 사업 여성을 위한 경력 개발과 지역적 계획을 포함한 지역과 현지 발달이라는 , 

넓은 범위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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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여성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1) 

년에 시작한 여성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은 스웨덴에서 여성 기업의 2007 “ ”

지분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경제지역성장청에 의해 구현된다. . 

따라서 이 국가 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되었으며 최근 년 4

연장되어 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정책 프로그램은 자금 조달 지식과 지식에 더하여2014 .  

기업 문화까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차원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 

조사연구 모델의 세 가지 차원에 상응하는 다차원의 정책이다 년 예산은 총 . 2007-2010

백만 유로 다 또한 년에 책정된 예산은 매년 백만 유로이다 자금조달 45 . 2011-2014 80 . ‘

기회 정보조언과 사업 발전 존재하는 프로그램 내에서의 차후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 , ’, ‘ ’,  

태도와 롤모델 등의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과 교육 의 차원은 여성 기업인‘ ’ 4 . “ ”

들을 위한 사업 발전 사업 고문을 위한 멘토링과 교육 그리고 여성 사업 네트워크 발달을 , , 

위한 계획에 의해 전달된다 이 실행 계획들은 대학교 차원에서 여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 

강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한다 회담 롤 모델 출판물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은 . , , , 

기업 문화와 태도에 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현대 미디어인 트위터와 유튜브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 . 

실행계획들은 개인적이고 공적인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쉽 속에서 제정되었다. 

네트워크 2)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은 여성기업인 활동의 촉진도 

정부의 우선과제 중의 하나이며 지난 년 동안 많은 대책이 시도되었다 그 한 사례가 10 . 

여성들을 위한 사업자문가 네트워크인데 여러 가지 경험에서 여성 대부분은 창업에 ‘ ’

관한 정보나 훈련 자문이 필요할 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기업을 위한 홍보 대사 프로그램3) 

경제지역성장청 은 여성 기업을 위한 홍보 대사(Tillvaxtverket) “ ”61)프로그램을 수행하고  

61) www.ambassador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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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각 다른 사업 역 사업 형태 연령과 배경을 대표하는 여성기업인과 임원 . , , 

여 명으로 구성된 홍보대사는 온라인 을 통해 네트워크를 900 (www.ambassadorer.se)

만들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대사들은 기업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 . 

증진하고 직업 선택으로서 창업을 권유하며 여성도 기업인이 될 수 있다는 롤 모델을 ‘ ’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른 네트워크 비 리기관에 . , ,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수상 카테고리인 아름다운 사업상. 

올해의 서비스 혁신가(www. beautifulbusinessaward.se), (“Service Innovator of the 

가 출범되었다 목표는 성공하고 혁신적인 여성 기업인들을 더 가시적으로 보이도록Year”) .  

촉진하고 서비스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상은 년부터 수여되었으며. 2009  

부상으로 유로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지금까지 총 명이 넘는 여성5,500 5,300  

기업인들이 후보로 선정되었다.

조사 및 연구 4) 

여성기업의 구조와 업무를 분석함으로써 선진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위한 데이터 , 

베이스를 구축한다 대표적인 예인 는 연구 사업을 위탁받아 여성기업을 . VINNOVA

위한 새로운 연구를 한다 년 연구사업을 . 2008 Research on women’s enterpreneurship 

진행하 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기업을 설립하고 시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개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자금 조달을 받았다 국가적 실행계획에 10 . 

더하여 다양한 다른 계획들이 지역적 수준에서 시행된다. 

5)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Promotion on Equal Terms 2015 2020–
경제지역성장청 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성별 민족성 연령에 (Tillvaxtverket) , , 

상관없이 기업을 설립 운 그리고 성장시키는데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초점을 두고 ,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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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여성기업 지원6.  

가 지원 조직. 

여성기업기관1) (Women‘s Enterprise Agency)

정부기관인 여성기업기관 은 년도에 여성기업가 (Women‘s Enterprise Agency) 1996

정신을 장려하고자 시작되었다 이 기관은 핀란드 통상부 교육부 유럽연합 사회기금. , , , 

민간기관 민간회사 은행 보험회사 비즈니스 기관 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다 이는 ( , , , ) . 

자문 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멘토링 뿐만 아니라 다수의 , , ,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구적이고 전국에 걸쳐진 네트워크 기관으로써 자문 서비스 . 

및 창업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기업인 중앙협회2) (The Central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in Finland)62)

핀란드 여성기업인 중앙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in 

Finland)63)는 비정부기관으로 여성기업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년에 설립된 전국조직. 1947

으로 운  및 사업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 여성기업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전국에 , 

있는 개의 여성기업 지역 단체를 하나로 단결시킨다100 .

 

농촌 발전을 위한 여성 자문 기관3) (Rural Women’s Advisory Organisation)

농촌 발전을 위한 여성 자문 기관 은 핀란드에 (Rural women’s advisory organisation)

있는 커다란 중앙 조직 중 하나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들과 지역차원에 있는 여개가 넘는 협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자문기관은 2,000

개의 지역센터에서 운 된다16 .64)

62) www.gender-equality.webinfo.lt/results/finland_tools.htm 
63) www.yrittajanaiset.fi/index.php?k=3979
64) www.maajakotitalousnaiset.fi/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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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본 글로벌 프로그램1) (Born Global TM) 

본 글로벌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 

프로그램은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기업별 업종별로 상이한⋅  

만큼 각 기업별 업종별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진단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 ⋅
단계별로 크게 가지 형태의 패키지 준비단계 글로벌 시장 침투 자금조달 로 제공하는 3 ( , , )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지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계약. , 

자금 계획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며 서비스 비용의 는 정부 자금으로 , 67%

지원된다 첫째 준비단계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 , 

적합한 대상을 찾아주고 각종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하며 계약과정의 지원을 위한 전문 , ,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시장 침투단계는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기업. , 

에게 가장 적합한 목표 시장이 어디인지를 선정하고 해당 시장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실제 시장 침투과정까지 지원한다 셋째 자금조달단계는 자금투자캠프를 설치하여 . , 

벤처캐피탈의 투자 절차를 수립하고 잠재 투자자 명단 확보 및 협업체계 구성 등 전 , 

과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 

시장진출의 판로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고용 기업가정신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2) , 

주요 정부 프로그램인 고용 기업가정신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 

년도에 시작되어 여성이 창업을 하는 조건들을 분석하고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 2007

적절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또한 작업그룹 을 지정하여 여성 기업가 정신을. (working group)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년부터 시작된 임시그룹 은 고용경제부. 2004 (ad hoc group)

를 구성하여 정책 개발에 몰두해 왔다 년에(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 2005  

임시그룹은 다섯 가지 정책으로 나누어 제안하 다 첫째 일하는 환경의 복지를 위해 더. ,  

나은 기업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 및 자본 접근성을 여성기업인에게 용이하게 하고 . , 

투자 자금의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첫 고용인 임금에 대해 더 많은 . ,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식과 교육을 강조하 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지도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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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한 중요시 하 다. 

여성 비즈니스 스쿨3) (Ladies  Business School)

년 이후에 여성 비즈니스 스쿨 이 설립되어 여성 임원과 1987 , (Ladies’ Business School)

중소기업에서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사회기금 로 운 된다(European Social Fund) . 

호주의 여성기업 지원7.  

가 지원 조직. 

정부여성사무소1) (The Australian Government for Women OfW)： 65)

호주의 여성관련 정책기구인 정부여성사무소(The Australian Government for Women：

는 가족 주택 지역서비스 및 원주민부OfW)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 ⋅ Community 

에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자문의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현황 및 정책자료를 포함하여 각 부문별 현황에 대한 . 

통계 및 정책자료 민간 여성단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호주여성상공회의소2) (Australian Wome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WCCI)： 66)

년에 출범한 호주여성상공회의소 는 여성을 위한 호주 유일의 국가사업2011 (AWCCI)

회의소이다 여성기업 관련 연구 무역과 상업 촉진 및 성평등 옹호 사업을 추진한다. , . 

비 리 민간단체로서 회원 기반의 조직이다 는 여성기업의 자본과 시장에 대한 . AWCCI

접근 뿐만 아니라 업계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계약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평등 정책을 내세운다. 

65) www.dpmc.gov.au/office-women
66) www.awcci.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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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소기업지원프로그램1) (SBAP)

호주정부는 여성 소기업 및 가정기반사업 경 자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이 , 

분야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기업의 경우 총 만개 중 . 160

여성기업이 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정부는 지난 여 년간 다양한 소기업 지원책을 1/3 10

실시해 오고 있다. 

년에는 소기업지원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소기업경 인의 기술개발 멘토링2003 ‘ (SBAP)' , , 

자문 서비스 등에 년간 만 불을 지원하 다 그 후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연장하여4 6,000 . 2  

년 월 일 까지 총 억 만 불의 예산을 지원하 다2009 6 30 1 1,500 . 

소기업문화프로그램2) (Small Business Enterprise Culture Program)

년에는 소기업문화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2003 (Small Business Enterprise Culture Program)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 자의 기술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 프로그램의 . 

회중 회는 여성기업인의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외에 소기업기업8 5 . ‘

능력개발 프로그램 호주관광개발 프로그램 등은 농촌과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 SBAP,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기업이 여성이 경 하는 곳이다.

신기업 인센티브 계획3)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67)

신기업 인센티브 계획 은 실직자가 소기업을 창업하도록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지원한다 소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로 년 기업인 세금감면 제도가 도입되어 . , 2005 ‘ ’

일정수준의 소기업이 사업소득과 관련해 최대 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불의25% . 75,000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감면 대상이 되며 소득이 불 이하인 기업은 최대 의 , 50,000 25%

세금 감면 혜택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소기업의 회계기록과 신고요건을 단순화함으로써 . 

보다 많은 소기업들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7) www.employment.gov.au/self-employment-new-enterprise-incentive-scheme-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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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반사업지원4) (Family-based Business)

호주에서 가정기반사업 은 중소기업 부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family-based business)

차지한다 정부는 년 향후 년간 백만 불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약 여 회의 가정기반. 2005 4 2 70

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와 비즈니스 클럽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기반사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획득을 돕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 다 또한 만 . 5000 불의 

규제감소인센티브펀드 을 통해 가정기반 사‘ (Regulation Reduction Incentive Fund)’ 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규제와 허가요건을 단순화 하도록 지방정부를 유도하고 있다.

국가연구프로젝트5) (National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Female Entrepreneurs)68) 

년에 호주 여성기업 소유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온라인 국가연구프로젝트를2011  

시작했다 의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여성 자 업 및 여성기업에게 . AWCCI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적인 산업 및 비즈니스에의 진출을 도모한다. 

6) Australian Small Business Advisory Services(ASBAS)

프로그램은 국가 재정의 지원 등의 호주 경제 핵심인 중소기업에게 낮은 ASBAS 

비용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8.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성과 보건국이 집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기업센터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 

대학기관 등에서 활발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 

68) www.winsc.org.au/wp-content/uploads/2013/06/AWCCI_National-Research-RegionalvsMetro_1-cop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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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창업 강좌 및 여성창업 콘테스트 , 

실시 등을 통하여 여성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가 지원 조직.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협회 대학 및 입법 차원에서 다양하게 여성기업 , , , 

관련 지원제도가 집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더 활발하다 중앙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관련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성과 보건국이.  

집행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 노동성산하 여성국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 

각 지자체 및 여성센터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대학기관 등에서 활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갖고 있으며 여성창업강좌. , , 

여성창업 콘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여성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는 주로 여성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창업지원 자금. , 

세미나 및 강연 개최 인적 교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현에서는 여성을 , . 

위한 창업교육 강연회 교류회 등이 운 되고 있다, , . 

보건노동복지부 의 산하 여성국 1)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및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여성기업인과 직장 여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네트워크 리서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경력개발센터2) 

년 월에 보건노동복지부 산하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창업을 위한 세미나2000 1 , , 멘토링 , 

기업 및 직장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분야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위주의 교육 및 . 

훈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창업을 위한 세미나 멘토링. , , 

기업인 간의 네트워킹 구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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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센터4) 

각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약 여개가 운  중에 있으며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130 , 

창업자금 지원 세미나 및 강연 개최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 . 

여성정책 담당 상공정책 담당 노동정책 담당 등 각 지자체의 도과에서 관련정책 연구 , , 

및 강습 실시 강연회 및 교류회 실시 융자 및 채무보증제도의 실시 상담창구 설치, , , , 

매뉴얼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문제 .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요코하마시 여성센터는 창업 강좌 매뉴얼 작성 창업상, , 

담창구 설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참여 및 자기실현율 증가 . 

차원의 주부층 참가자가 많았던 설립 초기에 비해 현직에 있는 여성고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의식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여성노동자협회5) 

본 협회는 명칭을 부인 소년 협회로 년 당시 노동부 여성 청소년 국 현 후생 1952 (

노동성 고용 균등 아동 가정 국 의 외곽 단체로 출범하여 년에 재단법인이 되었다· ) 1980 . 

또한 년 여성 노동자 협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하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1999 “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6) Japan Association for Female Executives

여성 임원이 자기를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자신의 날개를 확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여성 간부 육성에 목적을 둔다,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 

여성기업가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1) 

여성기업가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여성기업을 위한 유일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세 이상의 여성기업인 중 년 이상 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 55 5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으로는 자금투자 목적의 경우 년 이내 연장기간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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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 운 자금 목적의 대출은 년 이내 연장기간은 년 이내 이며 미국과 달리 2 ), 7 ( 1 ) , 

담보와 공동보증인이 필요하지만 직접대출에 한해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 

대해서 특별 면제가 가능하다.

마루케이 제도2) 

마루케이 제도는 년에 설립되었고 로 불린다1973 , “Managerial Improvement Loan”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금지원제도로서 자금지원을 받기 위, 

해서는 최소한 개월 전부터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의 경 지도원으로부터 경  지도를 6

받아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쳐 . 

추천을 받아 이루어지며 국민생활금융 공고에서 소규모사업자나 신규창업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경 지도원은 여성기업가에 대한 지도 및 조사를 하고 그 . 내용을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출한도액은 만엔이며 거치. 550 , 기간은 

개월 이내로 무담보 무보증인으로6 ·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설비자금 지원제도3) 

설비자금 지원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인들

에게 설비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자금으로는 소요자금의 범위 내에서 . 50% 

만엔 이하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 시 상환기간이 년 이내이며 무이자로 4,000 7 , 

대출하고 있다 단 연대보증인 또는 물적 담보는 필요하다. , . 

판로지원제도4)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부와의 계약 시 여성 

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 속해 있는 다수의 . 

여성센터에서도 여성기업인과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조달 중앙 및 지방정부 포함 시 미국과 ( )

유사하게 여성기업에 를 계약하도록 하 으며 동시에 각 대출 기관이 총 대출액 5% , 

중 여성기업 대상 대출액으로 를 확보하도록 하 다5% . 

또한 국제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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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전시회의 주관은 경제산업성 나 일본무역협회 등을 중심. (METI) (JETRO) 

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기관들을 통해 향후 전시 계약과 관련하여 여성기업들의 판로 ,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 및 훈련 지원5) 

일본은 창업이나 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데 여성기업 대상 교육은 주로 후생노동성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개발센터, ‘ ’

에서 주관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여성들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할 , . 

수 있도록 창업위주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창업을 위한 세미나 멘토링 기업인 간의 네트워킹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적자원, , . 

개발 부서에서 직업훈련 경력 형성 지원 등을 제공, 하고 있고 여성임원협회에서 세미나,  

개최 및 스터디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 

멘토링 프로그램 6) 

중앙정부 차원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 

다소 존재한다 오사카 지역 개발 연구소. (Osaka Industrial Development Research 

의 경우 여성 대상 창업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직원이 멘토로서 Institute) , 

활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인 멘토링을 .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소이치로 혼다 가 좋은 예인데. , Konosuke Matsushia , 

이들 기업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성 기업인 . 

대상 컨설팅 서비스 및 교육은 존재하지 않고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도쿄 상공IT 

회의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7) 

여성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년 이후 내 에서는 2001 METI Kanto District

여성 기업의 수를 늘리고 여성기업간 네트워크 결성 및 경제발전에 있어 여성기업의 ,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차세대 여성 기업가를.  

위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후 매년 와 함께 , Japan Society of Ventu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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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기업가들의 네트워킹 촉진에 ,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 경제산업성 내 카노지역의 경우 창업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여성(METI) , 

기업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년 이후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결성 2001

및 경제발전에 있어 여성기업의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여성기업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기업가들의 네트워킹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

여성창업지원8) 

일본은 민간창업육성조직에서 활발하게 독자적인 커리큘럼으로 창업가를 육성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창업세미나는 여성창업 지원이나 여성, 

창업자 교류 그룹 등 여성창업자에 대한 필요한 자질 창업실현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 

하고 지역 내 선배 여성기업가의 체험담과 사례를 소개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년 설립된 후쿠시마 여성플라자 에서는 여성1996 (Fukushima Women Presidents’ Plaza)  

대사 창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젊은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 

사업을 인수받은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회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대학 차원에서도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사시노 대학, , , 

동경여자대학 오차노 미즈 여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는 여성기업 관련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세이 대학은 일본벤처사업협회 를 (Japan Association for Venture Business)

설립하고 년 여성기업 클래스를 마련하고 있다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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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여성기업 지원9.  

가 지원 조직. 

대만 중소기업지원청1)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

대만중소기업청은 년에는 창업꿈실현 프로젝트 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2004 “ ”

여성 및 여성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준비 창업 그리고 성장까지 . , 

이어지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업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상담 서비스를 ,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서비스 계획은 전화나 온라인 또는 대면면담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가. ,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상담해주는 것을 기초로 한다 가령 자금문제 홍보 비즈니스를. , , ,  

계획하는 단계를 주 상담 내용으로 한다 이 멘토들은 창업예비자들이 아이디서 수준에서 . 

갖고 있는 문제들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중소기업청과 창조센터는 예비창업자들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년 . 2004

이후로 개의 새로운 기업이 매년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며 리더십 워크샵에 초대될, 200 ,  

기회를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창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지원들을 . , 

받게 된다.

고용 및 직업 교육부의 노동위원회2) (The Bureau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ouncil of Labor Affairs, Executive Yuan)

고용 및 직업 교육부의 노동위원회는 기업가를 위한 여러 서비스를 시작하 다 컨설팅과 . 

가이드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창업 활동을 위한 법률이해 마케팅. , , 

가게설립 인적자원관리와 교육훈련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 .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리더십 교육증진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 

목표는 여성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창업에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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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들은 . 

시장분석 마케팅 운 관리 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고객관리와 같은 경 의, , , ,  

중요한 이슈들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성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여성기업 육성 네크워트 계획1) (The Female Entrepreneur Cultivation 

Network Plan)

여성기업 육성 네크워크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대만의 중소기업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년 문화 및 창조산업 고부가가치 기술분야 건강과 . 2007 , , 

미용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자원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제공,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운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면서 여성기업이 더 창의적이고 . 

지식기반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을 위한 교육강좌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기업에 대한 리서치 장려금을 ,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경 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대만의 여러 도시들 간의 , 

네트워크 기회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잠재적으로 성장동력이 풍부한 여성기업가에 . , 

대해서는 수상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으며 정부 지원프로그램에도 지원, 

할 수 있다 여성기업 소유주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성기업 오너에게는 . , 

세계적인 경  컨벤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고 년 동안. 3 , 

명이 넘는 여성 창업자들이 프로그램의 해택을 받았고 개의 여성기업이 창업7000 , 611

하 다.

비상하는 거위 프로젝트2) (Flying Goose Project)

얀의 주도아래 년 새롭게 창업하는 여성소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2000 .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은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지원받아 창업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 . , 

여성기업가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 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들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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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의 특색 중 하나는 이혼여성 저소득여성. , , 

그리고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게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 

지원하는 여성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여러 경 활동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 다.

｜ 표  3-80 ｜ 프로젝트 주요 목표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펀드3) (Phoenix Micro Funds for Entrepreneurial 

Women)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펀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자원과 신용보증계획을 결합한, 

대만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노동협회가 천만 달러를 기부하 으며 협회가 또 다른 . 5 , SMEG

천만 대만 달러를 보증했다 총 백만 대만 달러라는 액수가 프로젝트기금으로 사용된다5 . 100 . 

이 기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수적. 

으로 계산하여 일인당 한명의 근로자만 채용하여도 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한다4,000 . 

이 프로젝트는 대만의 여성 고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우호적인 창업문화를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한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지원하여 . 

부의 재분배와 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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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펀드 프로그램은 창업하려는 여성의 니즈에 맞춤화된 신용

보증 프로그램이다 에 달하는 높은 보증비율과 낮은 거래비용덕분에 여성기업인들이. 95%  

쉽게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펀드 프로그램은 조건이 유동적이다 단순한 기업창업을 대상으로 하지 . 

않고 인터넷 옥션 스튜디오와 작업공간 가내미용서비스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 , , , 

여성인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다 여성기업인은 그들의 관심분야와 능력 그리고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창업 아이디어를 선택할 있다 창업 성공을 위해서 개인당 최대 만 . 50

대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저이자 대출뿐만 아니라 여성 기업인들은 노동협회로. , 

부터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 기업인들은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 .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여성기업인 엘리트 양성 계획4) (Female Entrepreneurial Elite Plan)

년 대만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인 엘리트 양성 계획이 시작되었다2012 , . 

이 하위 프로젝트는 다른 창업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여성기업인에게 전반적인 서비스 ,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성기업인의 . (1) 리더십을 기르고 여성

기업인의 성공모형을 제시한다 여성기업인의 성공 경험을. (2) 널리 전파하여 이후 여성 

기업인들이 더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도의 여성기업 지원10.  

가 지원 조직. 

인도중소기업청1) (MINISTRY OF 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

인도중앙은행 은 년부터 공공부분은행 로 하여금 여성기업에게 연이율 (RBI) 2013 (PSBs)

대의 대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도은행의 중소기업개발팀 은 여성을 위한 7% . (SIDBI)

특별한 대출지원프로그램을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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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재의 은행들은 여성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더 낮다고 인식한다 여성. 

소유 기업인들이 일반적으로 더 계획적이고 조심스럽게 기업을 운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할 때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기존의 대출프로그램이. 아주  

약간의 이자를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대출하는 . 조건과 

제약이 여성소유 기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성기업인들도 대출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호소한다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대출승인을 얻기는 , . , 

더더욱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

이런 맥락에서 인도정부는 중소기업청 의 감독 아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MoMSME) ,  

통해 중소규모의 여성 기업을 지원한다 차 주년 경제개발계획 년 은 여성들에게. 7 5 (1985-1990 )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었다.

인도정부는 차 경제개발의 일원으로 무역관련 리더십 지원 및 계발 프로젝트를 시작9

하 다 이 계획은 여성기업이 무역에 참여할 때 필요한 교육 정보 그리고 조언에 도움을 . , , 

주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조언 훈련 그리고 신용문제는 여성에게 큰 문제가 된다 또한 인도 정부는 여성들이 , .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 , 

상태다 이러한 여성들이 신용지원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이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 , 

정부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려는 들과 예비 창업자들을 연결시켜주려 NGO

한다 이러한 들은 대출이 필요한 여성에 대한 변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시키는. NGO ,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 교육을 지원한다,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기구1)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s)(EDI)(1983)

리더십 개발 기관 은 인도주립은행 와 정부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의 지원 (EDI) (SBI) , 

아래 설립된 프로그램이다 이 기관은 사회등록법 과 공공신뢰법안 을 법적 . (1860) (1950)

근거로 둔다 리더십 개발 기관 은 네트워크 연합의 멤버로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 (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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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기관과도 상호작용을 한다 의 인적관리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데이터베이스에123 . ESCAP  

접근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여성기업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비 리기구나 교육기관들에게도 프로그램,  

당 최대 만 루피까지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계발 기구1 . 

도 만 루피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es) , 5 .

리더십 개발 기관 에는 산하에 여성기업인 리더십과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여성(EDI) . 

기업인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리더십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여성 기업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현업에 종사중인 여성 기업가들에게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잠재적인 여성기업인에 대한 심도있는 워크숍개최 및 공무원을 통한 지원• 

칼라야니 계획2) (Cent Kalyani Scheme)(2013)

여성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인도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기업가들은 새로운 벤처기업을 시작할 때 적절한 재정적인 , , 지원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창업자뿐만 아니라 자 업자 숙련된 기업 소유. , , 자와 전문가들 

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게다가 여성을 위한 이 대출프로그램은 소매점. , , 작은 단위의 

산업소유자 농업 면 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여성기업인을 지원한다, , , .

여성기업을 위한 대출프로그램3) (Stree Shakthi Package for Women 

Entrepreneurs)

여성기업 대출프로그램은 소규모 기업을 운명하면서 소유지분이 이상을 소유한 , 50% 

여성기업인을 대출해준다 주 수준의 기관에서 만든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 ( )州

여성기업인은 이 대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기업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 

운 에 필요한 자금을 약 의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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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11.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여성기업과 관련한 별도의 법을 구비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 

선도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과 관련한 법 제도와 정책 등은 세계 최초로 구비하여 -

여성 및 소수자를 위한 매우 다양한 법체계와 함께 여성과 관련한 정책에서 약 년 80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섬나라라는 특성을 가진 국과 일본의 여성기업 . 

지원은 법률제정보다는 민간주도로 여성기업 지원이 활성화되고 그 이후 중앙정부가 , 

관여하는 체제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년 월 여성기업대사. 2009 10 ‘  

네트워크 발대식을 갖고 여성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여성기업의 역량강’ , 

화를 통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럽국가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대부분이. , ,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세분화시키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장애인 소수인종 등 의 범주에 여성을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 , ) . 

포함하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호주EU⋅ ⋅ ⋅ ⋅ ⋅ ⋅
일본 등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
국가마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것은 각 국가의 정치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 지리적 특성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한 결과겠, , 

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선진 각국은 법 제도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기업을 국민 경제의 새로운 , ·

주체이며 고용창출 등의 국민경제적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령화, . , 

저출산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국민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기업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여성기업지원에서 각국 정부는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 ·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조직인 여성기업센터 의 지원을 . (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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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센터 는. , (WBC)  

미국 중기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 장기적인 훈련 자문 멘토링 신용 및 자금 , · · , 

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국과, , .  

일본의 경우도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된 기존의 여성기업 관련 민간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각국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과 같은 , 

직접지원 형태보다는 경 자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기업경  관련 교육 훈련 , , , , ·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배경에는 .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과도한 자금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형태는 국제

기구들에 의해서 반시장 친화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 신용도, 

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간접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수혜범위 및 규모면에서의 자금지원은 소수기업. , 

들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간접지원 형태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기업가정신 고양 등과 같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간접지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각국은 여성기업 여성가장 창업 포함 들을 위하여 , ( )

소액대출프로그램 예 을 운 하고 있다 소액대출은 한화로( :Micro Credit Program) . 대략  

만원에서 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운 되고 있다3,000 5,000 . 

다섯째 각국은 여성기업을 남성기업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 

위해서 여러 차원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 

미국과 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 예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 , ：

등의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에 적극적이며 이러한 성공모델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IT ) , 

기울이고 있다 즉 각국은 미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여성기업의 등장을 기대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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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투자의 개념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화와 더불어 경쟁 역량 ,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기업 관련 각 국가별 지원정책의 비교결과는 .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3-81 ｜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국내외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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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4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제 장 여성기업 발전과제1

경제환경의 변화1.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방향2. 

제 장 여성창업 촉진과제2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1. 
여성기업의 유망 창업 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2. 
준비된 창업 유도로 성공률 제고3.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4.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6.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7. 

제 장 여성기업 육성과제3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지원 확대1.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2.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3.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 전환4. 

제 장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4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 고도화1.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운영2. 
여성기업 정책연구원 설립3. 
여성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및 공제조합 설립 운영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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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여성기업 발전과제

경제환경의 변화1.  

가 글로벌 환경 변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 ,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에 오늘날 한국경제도 빨간불이 켜졌다 저 시대라 불리는 저성장. ‘3 ’ ·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수출 악화· , 

투자 부진 고용 감소 등 초비상 상황에 놓여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년부터 년까지, 1981 1990 을 8.1%  

기록하 으나 년에서 년 분기까지 이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2011 2015 3 3% . ,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 중소기업간 수출 내수기업간 제조업 서비스업간 사회- , - , - , 

계층간 소득 계층간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 

문제 등이 점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대기업들은 유동성이 . , 

풍부함에도 신규투자를 꺼리며 보수적 및 안정적인 기업경 으로 기업가 정신이 쇠락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요소주도형 경제 에서 혁신주도형, (factor-driven economy)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국가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innovation- driven) ,  

위해서 기존의 전략을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Catch-up 

창출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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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 신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여성기업의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틀은 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여성기업 지원법 이 제정됨으로써 기반을 1999 ( )｢ ｣
마련하 다 그 후 년 동안 여성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 고 고용창출 규모도 성장하는. 16 ,  

추세로 국가 경제성장에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성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기업을 일반 중소기업. 

보다 우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왔던 것으로 여성기업만을 대상

으로 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여성기업제품에 대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정부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여성을 약자로 취급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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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육성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가부장적 방식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에 그칠 뿐 그 이상의 효과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69)

이에 따라 일방적 지원방식의 보호주의는 여성기업의 성장보다는 안주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방향은 기존의 보호 지원에서 경쟁 육성 관점의· ·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방향2.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기업의 특성과 차별점이 정책에 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과제는 본질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을 .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와 내부 환경 간의 적합성 을 가져야한다(fitness) . 

그동안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시정하는 한편, 

여성을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포착함으로써 많은 여성 기업들에게 균등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 기업의 역할이 . 

중요해 짐에 따라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paradigm) . 

서머스교수는 경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은 조지프 슘페터

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하 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J.A.Schumpeter) . 

창조경제도 혁신 곧 창조적 파괴와 다름 아닌 것이다, .  

69)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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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1)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이 같은 기본적인 방향성에 바탕을 두고 혁신형 고부가가치형 

창업 활성화 혁신적인 여성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의 육성 그리, , 고 

혁신지향적인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주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여성인력 보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4-2 ｜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
 여성기업의 유망창업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준비된 창업유도로 성공률 제고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확대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여성기업관련 제도 및 법률 검토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가칭 설립 운영( :KWEPI)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운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확대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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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성기업정책 방향에 따라 여성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여성기업의 성장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전략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가 여성창업 촉진 . 

여성의 창업촉진은 여성기업 정책의 한 축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정보제공, 

교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이나 창업인프라에 .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기업은 성장성이 낮은 . 

업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과 같은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세성을 면치 못하고, .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내용이 많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업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물론 정부는 개인이 창업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한계가 드러나 , 

있는 업종에 진입하려는 창업자에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향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창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

하여 여성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감성 지식서비스 분야와 정부의 신성장동력·  

전략사업 지역연고사업 등에 대하여 예비여성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모델을,  

제시하고 창업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 .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

하여 운 지원하고 있다 보육실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과 더불어 여성창업의 질적 .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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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은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 · ,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 30~40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 보육에 대한 ·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가장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

때문에 창업자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창업초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사업, 

초기 운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병행되면 여성가장 창업은 조기 경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나 여성기업 육성 . 

여성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 시장조사 및 교육지원 신제품, , ,  

기획 및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  및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 , , 

여성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에 대한 .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신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 

지원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감성중심의 서비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노베이션 , 

지원 공공시장 판매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조달등록 및 입찰지원 등의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출여성기업육성 사업 중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여성기업들에게 있어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 등으로 많은 여성기업, 

들이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전시장. 3D , 

화상회의 등을 구축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 

현지 직접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국가 선정과 



제 장 여성기업 발전과제1

  

제 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4 >  239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까지 맞춤형 토탈 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는 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고 사업에 미치는 향도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형 여성기업을 ,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 

위해서는 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나 경 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 

연수 등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 또한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전 해법 을 제시, ( )

하며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기업들도 건강수준별 진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치유와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고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은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 

구조개선을 하여 미래형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경 연수 멘토링 여성, , 

리더십 교육 등을 더욱 확대하여 여성기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확한 분석 자료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책수립 . 

및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발전적 미래상 제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

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나 규제 및 정책 등이 미비한 현실이다 따라서 . 

여성창업 관련 정책의 수립 여성기업의 미래전략과 비전 제시 여성기업의 건전한 , ,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가칭 설립 운 을 ( ) ·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가칭 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깊이 있게 연구. ( )

하지 않는 여성기업의 다양한 실태 조사와 다양한 정책연구를 함으로써 차적으로는 1

여성기업정책을 지원하는 정부와 여성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차적으로는 여성기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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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는 관련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원하고 차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경제발전을 3

통한 사회발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성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이다 지금과 . 

같이 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기업의 창업2

현실을 정책에 반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조사체계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기업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여성기업 관련 ,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지역별로 여성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내 유망업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여성기업 스스로도,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여성. 

경제인대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글로벌 포럼과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구심점이 . 

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대표 단체는 법률적 . 

지위가 확인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뿐이며 협회의 뿌리는 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 1972

만큼 연륜도 깊다 향후 협회의 조직과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여 여성기업의 구심적 .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인증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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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전진기지로서의 ( )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보급기능을 . 

강화하고 여성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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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창업 촉진과제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1.  

가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는 현재 고령화 저출산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산업구조와 소비패턴 ,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의 활력회복과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이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체 수에서 여성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년 . 2011

만 개 에서 년 만 개 로 연평균 정도 증가하 으며38.8%(125 3,971 ) 2013 38.9%(133 5,591 ) 3.2% , 

신설법인 중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만 개 에서 년 2011 21.8%(1 4,213 ) 2014

만 개 로 연평균 증가하 다 중소기업청23.3%(1 9,726 ) 11.5% .( , 2015)

｜ 그림  4-3 ｜ 주요 국가의 여성창업 의향률 현황 년 OECD (2010 )
단위( %)：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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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여성 창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OECD 

여성의 창업의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도 . 2010

한국 여성의 기업가 자질 비율은 로 멕시코 미국 국 19.8% 51.2%, 43.3%, 34.0%, 

일본 그리스 와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청32.6%, 25.2% ( , 201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전체 산업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가의 특성 또는 여성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은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가치 창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를 모색하는 원동력으로 창업성공에 매우 

중요한 향요인이다 그러므로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성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이슈화하여 여성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여성기업가를 대상으로 불굴의 도전정신을 강화시켜 여성창업지원을 

질·양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여성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개방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 하고 여성 친화적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나 추진과제. 

여성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이슈화 1) 

여성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 2) 

여성 기업가정신 연구 활동 지원 확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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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이슈화1) 

정부는 고령화 청년실업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고용 없는 성장 등 다양한 사회, , , 

경제적 문제에 대해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청년창업 시니어창업 인창조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각각의 대상에, , 1  

맞는 춤형 창업지원 정책을 내놓고 사회적으로 각각의 이슈들을 크게 부각시켜 청년과맟  

시니어 그리고 인기업들의 창업활동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다양한 세미나와 1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

정책들이 만들어졌음에도 육아 등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해 

사회적 지원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창업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다른 계층의 창업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상태로 여성들의 창업활동 및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는 필연적인 대세이다 때문에 남성과 다른 여성 고유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여성들의 남성과 다른 차이에서 오는 창의성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여성의 독자적인 기업가정신을 정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과 가치가 반 된 여성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사례들을 

수집하여 그 원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여성 기업가정신의 이미지와 가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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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2)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할 당시 주된 롤모델 또는 멘토 가 (role model) (mentor)

누구 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성공한 기업가라는 응답이 로 , 38.8%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 부모 및 친인척 대중 매체에서 . (30.3%), (11.0%), 

소개되는 기업가 사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성공한 기업가가 (10.5%) . 

되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롤모델은 성공한 기업가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 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CEO . 

이러한 점에서 제대로 성공을 이룬 여성 기업과 여성 기업가들의 사례를 확보하여 

공유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여성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 및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 표  4-1 ｜ 창업 당시 주된 롤모델 또는 멘토 

단위( %)：

자료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방안양현봉 산업연구원   (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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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가정신 연구 활동 지원 확대3) 

이제까지 여성기업과 여성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CEO .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하는 주요 인재의 관점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통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관련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경제활동 참여의 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제반여건을 제시해야 한다. 

 2. 여성기업의 유망 창업 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의 주요 경 지표를 보면 생산성은 종업원 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 , 1 중소

제조업의 천원에 비해 여성제조업은 천원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4 256 . 

｜ 표  4-2 ｜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단위 배 천원  ( : %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중소기업실태조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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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 후 가 년이 넘도록 손익분기점에 2015 , 29.7% 3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여성대표자 사업체수의 비중은 , 

년 로 다소 증가하 다 그러나 많은 여성기업들이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2013 39.1% . , 

소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 편중돼있고 소상공인의 세사업체가 , 

로 비제조 서비스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90.7% .

｜ 표  4-3 ｜ 여성대표자 사업체수 구성비 남성 사업체 대비 기준 ( )

단위 ( %, %p)：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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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여성 기업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 능력이 취약한데다가 창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창업 업종 선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창업역량 극대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여성유망 

창업분야와 여성창업성공모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시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

동력의 필요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기회가 . 

풍부한 분야인 녹색기술 지식서비스 글로벌 창업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 , 

창업관련 정책기관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반 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

하고 있다. 

년 여성백서에서 제시된 여성창업 적합분야는 사회 경제적 트렌드와 기술적 2015 ·

환경을 고려하여 여성창업자에게 유망분야를 제시하기보다 여성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성향에 맞춰 창업 적합분야를 제시하 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한 사회현실을 반 하여 도전적 성향의 기회를 

추구하는 기회형 여성창업자를 고려한 고부가가치 유망창업분야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생활형 여성창업 적합분야 등 두 분야로 이원화해 여성유망창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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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선진국의 유망창업아이템 사례. 

미국 1) 

는 매년 민간 데이터를 기초로 고수익 사업 개를 분석한 바 있는데 미국의 Forbes 10 , 

경우 년 고수익 창업은 치과의사 내과의사 회계 기타 건강서비스 법률 서비스 2014 , , , , 

순으로 나타났고 년 고수익 창업의 경우 치과의사 법률서비스 회계 기타건강서비스, 2013 , , , , 

내과의사 순으로 수익률이 나타났다 포브스의 연구결과는 전문적인 지식기반 창업의 .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창업 유망 아이템, 

들도 저 성장기에도 번성하는 창업 아이템들이 소개되고 있다 에서는. Powerhomebiz.com  

미국의 여성들이 어렵지 않게 틈새분야에서 재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들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표  4-4 ｜ 년 년 고수익 창업분야의 평균수익률 비교 201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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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orbes. com. 2014. ：

｜ 표  4-5 ｜ 불황기의 재택 창업유망 아이디어 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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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ww.powerhomebiz.co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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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 

국의 유명 창업 사이트인 에는 창업을 하고자하나 이용할만한 창업Startups.co.uk

기회가 불확실한 경우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소규모 창업아이디어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및 남성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창출에 감을 제공하고 있다. 

는 년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제공하고 Startups.co.uk 2014

있다 이 창업사이트의 특징은 국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비즈니스 트렌드를 면 하게 . 

분석 이러한 트렌드가 창업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 

소비 및 문화 트렌드와 창업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표  4-6 ｜ 년 유망 창업아이디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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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rtups.co.uk, 2014：

일 본4) 70)

현재 일본 창업시장의 키워드 는 절약 건강 환경이 대두되고 있으며(Key Word) , , , 

특히 건강은 일본 내에서 히트 창업테마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프랜차이즈협회에서 , . 

선정한 일본 내 여성창업 관련 틈새시장 혹은 소상공인 사업아이템에 대한 은 ( ) Top 10

다음과 같다.

｜ 표  4-7 ｜ 년 일본의 여성창업 아이템  2008 Top 10

70) 이정섭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국의 여성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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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5) 

중국 여성연합에서는 년 여성에게 적합한 창업업종을 전국단위로 공모하여2009 여성 

적합 정도 투자자본 창업 용이성 성장전망 등을 평가한 후 여성창업 유망업종을 , , , 

선정하여 발표하 다 선정된 개 분야 개 유망업종은 다음과 같다. 3 8 .

｜ 표  4-8 ｜ 년 중국의 여성창업 유망업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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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창업 적합분야 발굴시 고려사항 . 

최근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유망 사업 분야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창업기업의 

성장 방향과 목표는 기업 생존에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여성창업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되는 고부가가치 지식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과 ·

교육이 강조되고 창업자의 기업경 역량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핵심 산업과 창업의 트렌드를 반 하여 여성창업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성공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유망창업 . 

분야에 대한 제시와 창업교육이 창업역량개발을 목표로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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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맞게 새로 개발하되 일반적인 창업지원 목표와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국의 여성창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창업은 소규모 소자본 창업 특성을 ·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성들은 . , 

주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섬세함 감성적 특성을(R&D) ·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창업업종을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 내외 창업 트렌드를 . ·

보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알뜰 소비자를 위한 가치소비 스트레스 , 

해소 및 체험형 관광 친환경 안전과 보안 등이 창업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 .

이러한 국 내외 여성창업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적합분야를 · , 

발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성 적합분야 발굴시 고려사항 < >

• 여성의 특성인 섬세함 부드러움 등 여성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ㆍ  

검토

현• 재 유행하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방향 미래사회 수요 트렌드, ,  

등의 기회를 포착하여 수익모델화가 가능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

라 추진방안. 

여성창업 유망분야 제안1)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개발 2) 

고부가가치 여성창업분야 연구와 지원 확대3)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멘토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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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유망분야 제안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찾고 차별화된 틈새시장으로의 , 

진출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 내외 여성창업 특성과 여성창업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여성창업 적합분야로 ·

생활기업형 여성창업을 제안한다 생활기업은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생활기업의 특징은 . 

다음과 같이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5 . 

생활기업의 특징 < >

• 가치소비 추구경향을 반영한 기업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 71), 맞춤형  

식품 등 새로운 매력 포인트를 보유하며 가격 이외의 차별적 효용을 제공, 

문화와 관광 기술을 융합한 기업 드라마와 영화를 관광산업과 , IT• ： 연계한 아

이템으로 영상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바일 기기용 앱을 통해 서비스 등을  

제공

• 안심소비 추구경향을 반영한 기업 식품 생활용품 등에서 안전성이, ： 검증된  

천연 한방 유기농 제품 개발, , 

• 따뜻하고 감성적인 콘텐츠를 추구하는 기업 사용자의 감성적 체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및 콘텐츠 서비스 개발

•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기업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특색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등을 재창조하여 제공

이와 같은 생활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다음과 

같이 가지를 제시한다 감성기반 제조 서비스분야로는 천연 한방용품 제조 맞춤형 10 . · / , 

유기농 식품제조 인디비주얼 패션 및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 맞춤형 자녀교육환경, ,  

코디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 현대화 유아 전문 케어서비스를 제시한다 지식기반 , , . 

제조 서비스 분야로는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 마케팅· · , / , 

71) 인디비주얼 패션 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유하면서도 독특한 패션을 말한다 (Individual fash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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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화 방송 공연 등 문화 콘텐츠기획 및 제작을 제시한다, / / .

｜ 표  4-9 ｜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 

또한 여성창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유망분야의 기회형 창업과 생활 접형 창업분야로 

이원화해 여성에게 특화된 창업교육과 성공모델 및 지원사업의 확대가 중요하다.

여성지원기관들은 여성들에 특화된 독자적인 지원프로그램의 확대에만 관심 갖기

보다 여성들이 기업경 에 필요한 경쟁력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기존의 기회들을 남성들과 경쟁상황에서도 여성의 경쟁력에 의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성들이 창업 및 기업경 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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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개발2) 

창업의지와 역량을 개발하여 성취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과 별도로 

취미형 내지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계형 창업분야를 선호하는 여성창업자를 위한 여성

창업적합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소자본 생활 접 창업분야에 . 

대해서도 창업성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탄한 창업교육과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창업에 적합한 개별 업종을 선정하여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업아이템 전쟁이라 할 만큼 많은 창업아이템이 ,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을 선정하여 . 

발표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창업기업 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모델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추진은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계로 기존 업체 중에서 생활기업형 4 . 1

여성창업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창업전문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을 발굴하며 후보기업에 대해 실사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생활기업형 여성, , 

창업 표준모델 업체를 선정한다.

단계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의 사업특성 고객구조 운 방식 재무2 , , , 

특성 투자내용 등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가이드를 작성한다 모델기업이 해당 , .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소

예 자금우선지원 등 한다( ) . ：

단계로 선정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형3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단계로 생활기업형 창업박람회 설명회 를 개최하여 창업희망자를 모집하고 여성4 ( ) , 

창업 표준모델 업체를 통해서 교육 노하우를 전수하며 예비창업자의 선택에 따라 · , 

가맹점 창업 또는 독립창업을 유도한다.



제 장 여성창업 촉진과제2

  

제 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4 >  263

이러한 단계는 잠재력 있는 업체를 기업형으로 육성하게 해주며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전에 실제 사업을 체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창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

｜ 그림  4-4 ｜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발굴 및 창업촉진 프로세스 

생활기업형 
여성창업표준모델 선정

‣

실전 창업가이드 
작성

‣

프렌차이즈사업화 
전략 수립

‣

창업자 모집 및 
지원

 표준모형 후보
기업 발굴

 후보기업 실사/
분석을 통해
표준모델업체
선정

 업종에 대한 창업 
가이드 작성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박람회 개최
창업희망자 모집( )

 창업희망자 교육
및 노하우 전수

 가맹점 창업 또는 
독립창업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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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 창업가이드： ㆍ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 알아보기 1. ㆍ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이란?ㆍ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의 특성ㆍ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 현황ㆍ

사업성 분석 2. 

사업성 분석 평가요소 사업성 분석의 절차,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 사업성 분석ㆍ

창업절차 3. 

일반적인 창업절차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 창업절차ㆍ

개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인허가 절차 4.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마케팅 전략 5.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 마케팅의 핵심요소ㆍ

실내채소 재배기의 제품 구색 방법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유통업 홈페이지 만들기ㆍ

단골고객 만들기 개업 후 홍보방법, 

지식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분야 연구와 지원확대3) ·

지식기술 창업이란 용어는 혁신기술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 ’

사업을 지칭하는 데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혁신기술 분야의 . ‘ ’

창업을 말하는데 기술 분야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 

정책적 입장에서 지식 기술 창업 은 중요한 분야이다‘ · ’ .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성들의 교육과 진로모색이 기술 분야와 무관하게 진행



제 장 여성창업 촉진과제2

  

제 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4 >  265

되어 여성친화적 기술 분야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은 바이오. IT, , 

생명공학 미디어 등 소프트한 분야의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 .

산업연구원에서 여성 지식 기술창업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벤처기업협회회원사·

(703개사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중 여성기업 개사 및 년 월말 현재 여성벤처기업), (565 ) 2013 6

으로 인증 받고 있는 기업 개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된 업체를 제외한 개(2,282 ) 3,212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위하는 여성 지식 기술창업가를 대상으로 남성 창업과 ·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최근에 창업한 여성 . 

창업기업일수록 여성이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 분야별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리하다는 응답은 지식, 

기반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4-10 ｜ 남성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 

                                        단위 점 척도의 점수  ( %, 5 )：

   자료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방안 양현봉 산업연구원 ( ), , 2013：

앞으로 과학기술 과 여성 이 미래를 여는 키워드로 정책적으로도 여성< > < > , 과학기술인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책들은 여성 이공계 출신 및 기술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기관들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여성들이 잘 



266 여성기업 백서  <2015 >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계해 여성이공계 출신 및 기술에 관심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식 기술 분야의 창업교육과 방향제시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창업자가 창업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의 향을 받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여성 지식 기술창업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전문성이 있어 , · ‘

창업에 따른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라는 응답이 로 가장 높게 나타’ 53.0%

났으며 다음으로 향후 목표시장의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라는 응답이 로 , ‘ ’ 39.2%

나타났음에 비해 금융활용 등 정부지원제도 내부 여유자금 등은 매우 , (3.8%), (1.7%) 

낮게 나타났다. 

｜ 표  4-11 ｜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동기부여 요인 
단위( %)：

자료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방안양현봉 산업연구원    (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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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식 기술기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에게 다양하게 질적으로 

특화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지식 기술 분야의 여성창업교육 개발과 전문멘토링4) ·

대부분의 기회들은 개인의 관심과 노력보다는 큰 그림과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책지원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여성지원 기관들로부터 기존의 여성에 대한 관습적 . 

인식에서 벗어나 좀 더 진취적인 여성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목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 창업지원 기관들도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여성의 입장에서 시장의 변화와 기회들을 

해석하고 여성이 중심이 되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지식 기술 분야의 다양한 ·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여성기업지원 기관들이 앞서 . , 

변화하는 시장기회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여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창업과정은 성공 시에는 성과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요소가 큰 분야로 

다른 창업에 비해 창업자의 창업의지와 기술사업화역량과 더불어 기업경 능력도 꾸준히 

높여가야 하는 분야이다. 

이공계 출신의 여대생을 비롯해 경 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의 지식 기술에 ·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창업 교육을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하면서 잠재적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 여성지식 기술창업자의 ·

성공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년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적합 녹색직종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2010 ‘ ’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비해 녹색산업 성장분야를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그리고 수요자 욕구분석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녹색직종을 조사하 다 단계. 1

에서는 총 차례에 걸쳐 최초 개 분야를 선정하여 개 분야로 압축하 으며 단계3 756 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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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 직종을 선정하 다27 .

녹색직종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성장을 동반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말한다.  

｜ 표  4-12 ｜ 여성 적합 녹색직종 및 교육과정 

 자료 여성가족부 , 2010：

여성창업의 경우도 기존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경 활동과 관련해 아직 접근하지 

못했던 전문기술 분야가 많이 있다 사회적으로 유망분야에 대해 여성 창업지원 기관이.  

해당분야 전문가와 산업계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자문을 통해 여성들에게 

향후 기회가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학계 및 산업계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 하는 진취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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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교육은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에서 

검증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집중돼 교육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에는.  

산업의 미래트렌드를 예측하며 학계와 산업계와 연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 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까지 남성 역으로 치부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된 

관점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대 및 이공계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한 욕구분석과 

연구전문가와 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지식기술기반 여성유망 창업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및 워크숍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창업 유도로 성공률 제고3.  

가 배경 및 필요성.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기업인의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은 2015 , 

자금조달이 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 대비 증가하 고 사업49.5% , 2012 7.0%p , 

타당성 분석도 로 년 대비 증가하 다14.3% 2012 3.7%p .

반면 판로확보는 로 나타나 년 보다 감소하 으며 인력확보 , 21.4% 2012 26.5% 5.1%p , 

및 관리도 년 로 나타나 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 7.1% 2012 1.6%p . 

판로확보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로확보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자금조달 

및 판로확보를 위해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기술 마케팅 세무 특허 , , , 

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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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창업준비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실전창업. ( )

스쿨 교육과정은 창업아이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러한 창업 애로사항들을 회 , 1

교육에 모두 담아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은 소상공인. 

진흥원 등의 타 창업기관에서 진행 중인 교육과정 바리스타 베이커리 떡 카페 파티플래너 ( , , , 

등 과의 차별성 확립이 필요하다) . 

실전창업스쿨 교육이 타 기관의 창업교육과정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중적 

창업아이템 중심의 교육을 지역 특화와 연계한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창업교육은 여성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자 마인드.  

및 여성창업 적합분야 소개 중심의 기본교육과 창업실행단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성공사례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실무교육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4-14 ｜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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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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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안. 

여성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강화 교육1)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2)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3) 

여성비즈프라자 운영 및 타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 

여성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강화 교육 1)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정치 경제적 참여활동이 급격히 21 ·

증가하고 있고 경체침제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 

창업은 남성창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여성기업이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기업들 

대부분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음식 숙박업 및 도소매업에 편중되어 있어 ·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의 성장기반은 취

약한 실정이다. 

국내 여성창업가의 특징을 조사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많은 

여성창업자들이 경우 성공창업에 향을 주는 경 경험 창업경험 그리고 산업에서의 , 

경험과 조직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자본을 이용한 여성창업자의 경우 조직적 성장전략이나 외부지원 없이 

창업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조직경험이 ,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준비와 창업 후의 . 

기업경 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창업은 자신의 돈과 기술을 .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창업 전에 창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자의 역량개발이 창업의 

성공에 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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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창업교육 기관들은 창업교육 과정에서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업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과 함께 마케팅 및 창업기업의 세무와 회계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창업교육은 창업마인드 제고뿐만 아니라 창업에 따른 시행착오 해소 및 

창업자신감 고취 창업전문지식 축적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창업에 관한 기초 전문지식을 , ‘ ·

축적시켜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창업과정에서의’ 38.0% , ‘  

시행착오 해소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이 활용방법을 알려주기 때문’(32.0%), 

기업가마인드를 함양시켜주기 때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5.3%), ‘ (11.2%)’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창업교육에서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창업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교육을 넘어서는 창업자의 종합적인 창업역량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창업아이템 위주의 . 

교육과정은 예비여성창업자들로 하여금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창업에서 일어나는 

경 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자의 경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표  4-15 ｜ 창업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 

                                                          단위   ( %)：

자료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산업정책연구원 (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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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2)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부족할 경우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 

따라서 일방적인 지식전달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며 나는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수 ‘

있겠는가 에 대한 고민과 답을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워보고 창업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 

창업 준비부터 체계적으로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창업전문 교육 기관의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년째 운 하고 있는 서울시시 창업스쿨2004 11  

과정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창업교육으로 창업 아이템스쿨 벤처융합과정 인터넷 , , , 

프로셀러 과정 등으로 나뉘어 유망창업분야의 트랜드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그림  4-5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스쿨 교육체계도 년 기준 (2015 )

자료 서울특별시 창업스쿨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은 단계 창업구상단계에서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창업스쿨1 e- 과정에 

5 개 일반과정을 운 하고 있다 단계 교육과정은 오프라인 학습으로 운 하고 있으며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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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과정은 개 과정이고 단계 실전창업으로 컨설팅 지원 마크지원 등을 지원8 , 3 , 

하고 있다.

｜ 표  4-16 ｜ 서울시 하이서울 창업스쿨 주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 내용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교육팀：

서울특별시 창업스쿨의 주요 강점은 창업교육부터 자금 연계지원 사후 지원의 , 

원스톱 창업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전임멘토제 운 으로 교육과정 동안 전문가의 

개별 그룹 지도를 통해 창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

점이다. 

또한 창업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해 교육 수료생들이 지속적

으로 창업정보와 동향을 주고받으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우대 및 중소기업쇼핑몰 서울샵 선발 우대 등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시 공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창업 준비자들을 ·

위해서는 온라인 창업스쿨도 운  중이다 온라인 창업스쿨 창업스쿨 은 서울특별시 . (e- )

창업스쿨 홈페이지 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중 상시 무료로 수강이 (school.seoul.kr)

가능하다 창업 일반 과정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창업 기초 고객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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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매장운 전략 상표권 기초 등 개 과정이 개설되어있고 창업 기본과정은 업종별, , 53 ,  

집중 창업 교육으로 외식 유통 서비스 패션 등 개 과정이 개설되어있다, , , 10 .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3)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 ’)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준비공간 제공 전문인력의 코칭 창업교육 제품개발 보조금, 1:1 , ,  

및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를 양성하는 사업이다CEO .

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2015 >

지원규모 2• ： 년 지원예산 억원 년간 최대 억원 총사업비의 이내015 260 , 1 1 , 70%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이상 부담( 30%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만 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39• ：

창업자 또는 창업 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3

지원업종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교육 창업코칭 사업비지원 기술지원 : 1) 2) 3) 4) 5) • 

연계지원 글로벌지원6) 7)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년간 중진공 연수원에 입주하여 교육과 제품 개발에 대하여 1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억원까지 지원받는다, 1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자가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 기업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자유롭게 , , , 

지원하는 등 창업자 본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창업자가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업을 섭외하여 지원단을 구성해서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그 결과, 를 

공개하여 부실지원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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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 청년창업사관학교 거점  

자료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

나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집약업종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의 아이템( )

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육성사업으로 여성창업에 적합한 감성기반 , 

서비스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체계로는 다소 부적합하다 그러나 창업아이템을 가진 . 

예비창업자가 창업으로 일정한 사업성과를 낼 때까지 토탈지원하는 중진공의 창업지원

체계 방식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중진공의 사업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을 활용하여 여성창업 사업화교육( )

과정 수료생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생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는 창업사관학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 분석과 창업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수행

함으로써 실패위험성이 높거나 리스크 대비 전략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사관학교의 효율적 운 을 위해 여성전문융합( )

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전문융합지원팀 은. (CFT Cross Functional Team)：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는 창업전문가 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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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융합지원팀< (CFT Cross Functional Team) >：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 • 

업무협의체가 단계별 문제를 즉각적으로 지원 및 해결

•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은 창업 경영전반 세무 및 법률 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 , , 

되며 창업 및 육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의 핵심 업무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선발에서부터 예비창업자의 애로 

사항을 분석 및 해결 창업관련 절차의 안내와 필요한 사업네트워크를 지원 정부의 , , 

각종 지원제도 활용 안내 필요 시 예비창업자와 투자자 연계 등이다, .

여성창업사관학교 운 을 위한 예비창업자 선발은 여성창업 사업화 교육을 수료하고, 

년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1 .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과 사업역량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 

역량은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자 마인드 추진역량 미래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 , , 

평가를 위해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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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 여성전문융합지원팀 구성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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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자신의 창업아이템에 대해 목표시장 수요층, ,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의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콘셉트를 수정, 

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시장분석 방법은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의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고, 

시장조사실무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장조사에 따르는 비용은.  

센터를 통해 지원 받는다 시장조사 자료와 함께 수정된 사업콘셉트를 제출하면 센터의.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이 최종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창업 촉진대상자로 선정한다.

｜ 그림  4-7 ｜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여성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

‣
창업아이템 

검증 및 보완

‣
융합창업 지원

 창업아이템 접수
 창업자교육 및 

사업역량 평가
 지원 대상 선정

 시장 경쟁력 조사, 
 사업콘셉트 수정 및 

보완
 사업타당성 평가

 현장밀착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전담 매니저를 통한 관리
 엔젤투자자와 매칭

채택되지 못한 과제는 문제점의 수정 보완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 

재평가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개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 

창업도전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업

단계별 현장 착 지원을 실시하고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우선 입주, ( )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  

필요시 정부의 자금지원 및 엔젤투자자와 매칭 기회를 주선한다.

여성비즈프라자 운영 및 타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 

많은 여성들이 잠재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적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상황은 취업과 창업 모두에 있어 정보부족 

및 창업교육기회에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창업지원에 있어 육아와 . 

가사 등으로 창업정보 및 자신의 역량개발의 기회에 대한 몰입과 집중력이 부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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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고 부담 . 

없이 창업트렌드와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의 수가 너무 제한적

이고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보와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능은 부족한 

상태이다 때문에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남성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 

창업을 통해 여성기업가의 비전과 꿈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진단하고 부족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지원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기업의 경우도 독자적인 창업의지나 역량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실패를 줄이고 여성창업기업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여성창업 지원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개방적인 형태로 여성들 중심으로 운 하는 여성창업지원기관인 여성비즈플라자를 

통해 여성들이 편리하게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교육과 정보제공 및 창업상담이 

가능한 공간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교육은 여성들이 기업가정신에 의해 도전적인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창업교육 내용이 미래지향적 기회분야. 

보다는 이미 창업교육시장에 많이 진행돼 경쟁력이 없어진 분야의 기술적 교육내용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창업교육 과정으로는 여성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창업자로서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주도적인 문제해결역량을 높이고 성공한 여성

창업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창업자와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들을 경제의 주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책기관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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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4.  

가 배경 및 필요성.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인의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대졸 이상이 2015 , 

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은 를 차지하고 있다59.4% , 29.0%, 11.6% .

반면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기업성과를 보면 대졸 이상 집단의 평균매출액이 백만 원 , , 3,804

으로 전문대졸 집단의 백만원보다 이상이 높다 또한 평균종사자수도 대졸이상2,253 68.8% .  

집단은 평균 명인데 반해 전문대졸은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22.3 , 18.5 .

조사결과로는 여성기업인의 학력수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성과 및 평균종사자수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창업분야에 대한 창업자의 전문지식 및 전문성에 

좌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또는 전문학교생 등의 경우 전공 . 

및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창업촉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4-18 ｜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사업성과 비교 

단위 백만원 명( %,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이러한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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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식, ·

감성기반의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멘토링을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여대생 창업 강좌 내실화1) 

여대생 창업 멘토링 운영2) 

비즈쿨 여성창업자 육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창업교육 운영3) 

여대생 창업 강좌 내실화 1) 

이제까지 기업경 과 기업가 활동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기업가와 여성의 

기업경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래의 여성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여학생들에게 창업과 창업자역량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은 미래세대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 참여와 여성창업 및 기업가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의 여성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해 ·

창업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표  4-19 ｜ 창업실무와 창업자 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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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업교육은 아이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창업강좌가 아니라 창업 및 기업경 에 

필요한 자원과 시스템을 조직화하고 창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인관계능력 의사결정 도전을 통한 위험감수 등 여학생들이 창업의 주체로 여성, ,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혁신과 경 능력 등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종합적인 소양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의 창업교육 과정은 창업에 성공한 여성기업인 소개 기업가정신 국내외 , , 

창업트렌드를 비롯해 창업자의 기업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지도에도 창업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여대생 창업 강좌 시 발표된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Crowd 

방식을 도입하여 여대생 창업아이템에 대해 온라인 상에 웹을 만들고 방문자funding) 

들이 가상의 시드머니를 제공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향후 사업화 되었을 경우에 , 

고객 및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 이용해 주식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SNS)  

최근 화 음악 등 문화 상품이나 정보기술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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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고고 를 통해 펀딩에 성공한 프로젝트의, < (Indiegogo)>  

가 여성 창업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펀딩 참여자의 비율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42% , 

많다 또한 여성이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가능성 역시 남성보다 나 높은 것으로 . 61%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이 창업한 닉스 웨어 는 안티 박테리아 항균 속옷을. < (Knix Wear)> ( )  

만드는 기업으로 년 년 인디고고 를 통해 총 만 달러 한화 약 억 만원, 2013 , 2014 < > 10 ( 1 180 ) 

모금에 성공했으며 투자자들 역시 대부분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크라우드 펀딩(www.kickstarter.com)：

자료 http://www.kickstarter.com：

여대생 창업 멘토링 운영2)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고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 ) , 

여대생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과정을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여대생 창업 멘토링 

제도를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멘토 여성기업인 창업 전공 대학교수 창업전문 컨설턴트 , Pool( , , 

등 을 구성하여 정보망을 구축하고 차세대 여성 교육과정 수료생 및 예비 창업자들이) , CEO  

분야별 전문가와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특히 경  마인드와· . ,  

지식이 부족한 이공계 예비여성창업자에게 있어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원하는 창업 멘토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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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 여대생 창업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지역별 분야별, 
멘토 구성Pool ‣ 멘토 위촉 ‣ 온 오프라인 ·

멘토링 운영 ‣ 멘토링 
결과보고

비즈쿨 여성창업자 육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기업가정신교육 운영3)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년 청소년들의 올바른 기업가정신 2002

및 비즈니스 스킬 함양을 위해 비즈쿨이라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비즈쿨은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로 년 개에서 시작하여 년 현재 비즈쿨 2002 16 2015

개가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개 중학교 개 고등학교 개가412 , 55 , 180 , 177  

운 되고 있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비즈쿨의 프로그램 중 창업캠프 운  시 여학생들의 ( )

창의력을 증진하고 미래 여성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여성창업 적합분야 소개, CEO , 

성공여성 와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 등의 전문여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CEO

공동으로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 속의 아이디어에 기술 등을 접목하여 . , IT 

틈새시장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술트렌드 및 창업아이템 여성창업 적합분야 ,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토록 한다.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 지원내용 < >

비즈쿨 학교 지원• 

선도 도약 도전 자유학기제 연계형 비즈쿨 학교 등 개 지원   - , , , 412

기업가정신 캠프 지원• 

새싹기업 창업영재 캠프 청소년 기업가정신 캠프 어린이 기업가정신 캠프   - ( ) , , , 

특화 창업캠프 등으로 문제해결 기업가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캠프 운영, 

비즈쿨 교육운영 • 

비즈쿨 정규교과 운영 기업가정신 이론교육 및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활동   - , , , 

외부전문가 특강 창업전문가 초청교육 등, 

비즈쿨 인프라 구축•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전문교사 양성교육 비즈쿨 교재 개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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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즈쿨을 통해 사업화를 준비중인 여학생들의 우수 아이템을 매년 선발하여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및 통합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고등학교와 를 체결하고 전문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기업가정신MOU 고취  

및 여성창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여성창업 도전과 성공이라는 여성창업 특강교육을 

개발하고 매월 회 전문고등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 1 .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교 등 총 개의 전문고등학교가 있다, 646 .

｜ 표  4-20 ｜ 국내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2015：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5.  

가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들 경력단절 여성들 중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이 

상당하지만 실제 취업 기회와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수가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대 초반 연령대부터 급속하게 30

벌어져 대 초반연령대가 우리나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는 시기로 여성, 30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수준을 낮추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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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년 상반기 월 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2015 (4 )  

현황은 세의 기혼여성은 만명이고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만 천명으로 15~54 942 , 381 5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 , , 

둔 경력단절여성은 만 천명으로 전년대비 하락하 다205 3 0.6%p .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현황은 세가 만 을 차지하여 가장 30~39 109 (53.1%) 많았으며, 

세 만 천명 세 만 천명 세40~49 (61 1 , 29.8%), 15~29 (17 7 , 8.6%), 50~54 만 천명(17 4 , 8.5%)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순으로 결혼이> > · > > 만  75

천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아는 만 천명 임신 출산은 만 천명 가족돌봄은7 , 61 4 , · 50 1 ,  

만 천명 자녀교육 만명 순으로 나타났다10 1 , 8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출산으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전년대비 만 천명· 6 5

증가하 으나 결혼 만 천명 가족돌봄 만 천명(14.9%) , ( 6 5 , 7.9%), ( 6 1 , 37.7%), △ △ △ △

자녀교육 만 천명 육아 만 천명 는 감소하 다( 1 3 , 13.5%), ( 1 3 , 2.0%) .△ △ △ △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 다가 자녀가 어느 , , 

정도 성장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경력개발과정의 단절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여성인력의 경제참여가 육아와 출산으로 중단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로 인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일반기업 2015 , ‘

재직 개인사업 가정주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 전 직업 ’(40.3), ‘ ’(37.2%), ‘ ’(11.9%) . 

중에서 일반기업 재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사업도 년도 , 2012

대비 로 증가폭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주부의 경우 년 대비 의 감소폭을4.8%p , 2012 7.7%p  

보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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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1 ｜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전업주부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회경험 부족과 

가사와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  

떠난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 및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22 ｜ 전업주부로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지원 정책 및 창업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 2011：

또한 창업보육시설은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교류하고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여성창업자를 위한 여성창업보육시설도 전국적으로 개가. 16 설치되어 있다 .

｜ 표  4-23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실수 현황 ( )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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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2015：

그러나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제외하고 여성의 육아 및 자녀문제와 관련된 공간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여성창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편의성을 제공해 . 

주는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여성의 이러한 창업애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

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표  4-24 ｜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현황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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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안. 

여성 중심의 사회적 경제모델 연구와 지원1)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 설치2) 

여성중심의 사회적 경제모델 연구와 지원1) 

결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 다시 참여하려는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

기간이 길수록 사회 경제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최근 사회적 경제구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 , , 

기업 등 의 확산은 여성친화적인 교육 돌봄 생활협동조합 등 여성들이 공동 창업을 ) , , 

통해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하여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생산 소비 교환 분배라는 경제 활동의 네 역을 기준으로 분류할 , , , 

수 있다 국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크게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 , , , 

구분된다.

｜ 표  4-25 ｜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자료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여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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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와 여성부의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012

도입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창업하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에서는 여성이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변화의Alliance ICA) ：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CA, 2012)

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친화적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여성창업과 일자리 , 

창출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확대되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를( , )  

보이지만 여성의 주도적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 정책기. 관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모델의 연구를 통해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 

및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업활성화와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여성창업지원 

분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예비창업자들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기업의 수익모델과 업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익성이 적은 비즈니스모델을 지양

하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창업모델① 

년 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천개 넘은 협동2012 12 1 3

조합이 만들어졌다 자원과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 명 이상이 모여 . 5

능력에 맞게 출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리사업체를 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동조합은 일자리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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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제를 제시하는 대안적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 되는 사업체로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이는 주주가 소유자로 최대의 투자자가 운 권을 . 

행사하며 주주의 수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존의 리기업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 리회사와 경쟁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으로 비 리 조직인 협회 조직과도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인 이상이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로 중요한 의사결정은5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사업체임에도 출자액에 관계없이 인 표의 . ‘1 1 ’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존중과 믿음으로 운 되는 사람중심의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이와 같은 성격은 관계 지향적이고 공동체지향적인 여성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음에도 협동조합 운 에 대한 학습이나 정보 부족으로 여성들의 

협동조합 창업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 표  4-26 ｜ 협동조합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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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은 경쟁력이 부족하면서도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들이 함께 공동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로 판단된다 독자적으로 . 

사업아이디어나 추진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에 뜻이 있는 여성들이 인 이상 함께 모여 5

공동출자하고 함께 책임과 운 의 부담을 나누며 함께 리사업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모델은 여성창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여성창업 지원기관들도 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여성예비창업자들에게 협동조합 전문가 교육기회와 창업성공 모델을 제시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의 창업모델② 

우리나라는 년 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이 통과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06 12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사회복지단체와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참여가 · NGO, 

확대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리활동을 통해 , ,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

목적 추구와 업활동을’ ‘ ’ 위하며 인증이라는 형식조건을 통해 완성됨을 알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나 그에 , , , 

준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사회적 성과를 내는 기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려는 혁신적 정신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비용과 

창업 공간 멘토링을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들은 여성에게 친숙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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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의 운 원리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설립에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갖추고 사회적 기업 경 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시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유럽에서도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성공적인 여성리더와 참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가지고 창업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여성들이 초기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모델을 통해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의 운 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 

진행하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예비 . 

사회적 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비 사회적이 기업이 수익구조 등 일정 , 

요건을 갖추면 고용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경 지원 인건비 운 경비 등의 재정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 조세감면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 ,  

받을 수 있다. 

｜ 표  4-27 ｜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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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모여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지원제도

들을 활용하면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요한 시장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 

여성들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에 관련 분야 정보와 동향을 탐색하여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창업지원 기관들이 이러한 제도의 교육과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성창업지원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서비스는 많은 여성들에게 익숙한 분야로 여성들의 강점이 있으며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하는 이념도 여성들의 특성과 잘 맞는 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 

에게 사회적기업 이슈에 대한 정보와 지식 및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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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국내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보면 사회적 기업가 대표 가운데 ( ) 

남성은 명 여성은 명 로 나타났다61.2%(339 ), 37.9%(210 ) .

｜ 그림  4-9 ｜ 사회적 기업가의 성별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창출‘

방안 연구 에서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또한 여성 사회적기업가 대표 를 위한 리더 육성 전략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  

기업제도의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 설치2)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의 설치 점 가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3.8 ) .  

대 응답자는 육아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점으로 나타나 기존의 창업보육시설에 30 4.3

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에 따른 기대치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여성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 설치를 검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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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8 ｜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평가 입주 대상자 설문결과 ( )

단위 점(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 , 2015：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여성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창업 , 

적합분야 교육 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과정을 수료한 여성 중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창업마인드 등을 평가하여 육아보육시설 운 관리권을 위탁하도록 한다 이를 , . 

통해 육아보육시설 운  여성창업자는 저렴한 창업공간 마련과 함께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고객화하면서 초기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창업보육시설내. 입주  

여성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육아보육시설 이용 우선권이 제공됨에 따라 일터와 보육공간이 

일치하여 육아를 하는 임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증가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운  및 육아보육시설 설치는 국가적으로 보면 출산 육아 , 

등으로 단절된 전문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 및 경력활용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유아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취약계층만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가여성기업 정책적으로 공공. 

보육시설 이용대상을 여성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유아 보육문제를 경감시켜서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년도 기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수는 전국에 곳에 이르는데 재 여성2016 1,778 , ( )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와 제휴하여 지자체 보조 하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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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형 보육시. 

설 이용우대 대상은 여성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입주 여성창업, 

기업으로 한다.

공공형 보육시설 예시 서울형 어린이집< ( )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국공립에 준하는 보조를 ·• 

해주고 그 만큼의 책임을 지워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으면 평균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가 10%• 

기타 운영비로 주어지고 일정 조건에 부합 하는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 만 세 이하 교사는 인건비의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 2 ) 80%, 30%, 

취사인력은 인건비의 를 지원 받을 수 있다100% . 

자료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아시아경제  , ：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 , 

양육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경제인협회회원 및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이, ( )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업무조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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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6.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가장 창업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신청 동기는 이혼이 

사별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창업자금 68.5%, 13.3%, 10.3% . , 

신청 동기로 이혼과 사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가장은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철저한 준비없이 내몰리다시피 창업하고 있는 ·

것으로 이해된다.

｜ 그림  4-10 ｜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동기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 2010：

여성가장 창업자들은 정부의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가 그렇다고 97.6% ‘ ’

응답하 다 이는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효과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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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필요성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 , 2010：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원자금 본인 친지의 59.1%, , 

지원 금융기관 대출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가장은 경제적으로 32.4%, 4.2% . 

미자립 상태에서 창업에 나서게 되므로 창업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 그림  4-12 ｜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 종합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 , 2010：

따라서 정부의 지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 

한편으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창업지원금 이외에도 본인 또는 친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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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창업자금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초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년부터 년까지 지원받은 여성기업인은 명으로 여성가장의 , 1999 2015 600

창업 수요에 비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 

지원사업은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나 추진 방안.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1) 

대출금액 증액2)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후관리 체계화3)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1)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개선점에 대하여 사업 지원기간 확대가 로 가장 높게 61.8%

나타났으며 사업 지원금 규모 증액이 사업지원기준 완화가 순으로 나타, 54.5%, 30.9% 

났다.

여성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을 살펴보면 년 년 미만이 로 가장 , 2 ~3 36.4%

높고 년 년 미만이 년 미만이 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기업의 손익, 1 ~2 21.3%, 3~5 20.9% . 

분기점 도달기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년이고 회 , 2 2

연장 가능하여 총 년간 지원기간을 확대한 것이 6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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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점 중복응답 ( )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 , 2010：

｜ 그림  4-14 ｜ 여성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또한 년부터 년까지 총 년 동안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지원자는 , 1999 2015 16

명이며 기간연장자는 명으로 생계형 여성창업 수요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443 , 157

실정으로 지원대상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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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9 ｜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누적 현황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대출금액 증액2)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장 창업자금 적정 대출

금액을 조사한 결과 만원 이상 억원 미만이 억원 이상이 로 만원, 5,000 1 54.9%, 1 21.6% 5,000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로 나타났다76.5% .

｜ 그림  4-15 ｜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희망하는 적정 대출금액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 , 2010：

이것은 여성가장들이 창업을 위해 만원의 임대지원금을 받더라도 창업에5,000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창업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을 인당 만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을 5,000 7,000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장과 같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소상공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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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도 대출한도가 만원에서 만원인 것을 고려하면7,000 10,000 ,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확대는 더욱 당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표  4-30 ｜ 창업자금 지원 사례 

자료 중소기업청 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 2015：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후관리 체계화3) 

여성가장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어렵게 식당 세소매업 등을 개업했다가 성공, 

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지금보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첫째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급되는 창업사업 타당성분석 이외에 창업초기 , 

운 안정화를 위한 현장지원 및 상담 등 창업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여성가장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 

도입하여 매 개월 단위 경 상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6 . 

셋째 부실 우려가 있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컨설팅 기관 등과 업무제휴 추진을 , 

통해 현장애로 해결 전문가 등을 활용한 경 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자금 . ,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력 및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별도의 , 

추가 연구용역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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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여성가장의 

창업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여 사업의 내실화 촉진 및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조기 경 안정화로 , 

자금회수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여성가장 창업 지원효과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7.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여성들의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창업분위기 , 

확산을 위해서 여성창업에 대한 성공사례 및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성기업들은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 

이용경험도 낮은 상태이다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2015 ,  

받은 경험은 이다 분야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자금지원제도가 14.6% . 

로 가장 높았으며 세제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67.9% , 64.1%, 63.9%, 49.5%, 

판로지원제도 수출지원제도 순으로 나타났다45.0%, 39.9%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여성창업지원기관 및 ( )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여성창업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한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 발간1) 

여성 창업성공 방송프로그램 운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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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성공 사례집 발간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 )

성공적인 창업 기업으로 도약한 성공사례를 담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창업분

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신규창업 가업승계 업종전환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의 도전 , , , 

이야기 등 여성창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 

사례들을 담아 예비 창업자들의 마인드 제고 및 여성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성공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책자뿐만 아니라 협회 .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년 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여성2011 , 2012 ( )

창업 성공스토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 으며 향후에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는 ,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그림  4-16 ｜ 여성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홍보 프로세스 · 

성공사례 
후보 모집 ‣ 업종별, 

성공유형별 분류 ‣ 현장방문 및 
사례집 작성 ‣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 배포

사례 창업 성공사례집：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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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성공 방송프로그램 운영2)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주요 언론사 예 글로벌 성공시대 스카우트( ) ( (KBS 1TV), ：

등의 공중파 방송 등과 제휴하여 여성창업 성공 사례를 방 하고 우수 내용에 (KBS 1TV) ) , 

대해서는 성공요소 경쟁전략 기업 성장 등을 제공하여 여성창업 붐을 조성하는 것이 , , 

필요하다.

여성창업 성공사례는 해외수출 국내확장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특히, , . , 

창업 재도전으로 성공한 사례의 경우 기존사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업종 전환 시 고려해야, ,  

할 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 함으로써 방송을 보는 예비여성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운 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업성공률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창업 코너 등을 운 하여 . , Q&A 

창업관련 궁금증을 방송 외의 온라인 공간서 상담해 주고 창업 지원정책 소개 및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등을 홍보한다, ( ) . 

방송을 통해 소개된 다양한 사례 중 투자자 모집이 필요한 곳은 투자공간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엔젤투자자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성창업 성공 수기의 내용은 향후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과 함께 엮어 전국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기관 및 제휴를 맺은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배포하여 창업, , 

상담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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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기업 육성과제 

 1.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지원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원자재 조달 , , , 

등 생산관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

｜ 그림  4-17 ｜ 기업활동상 애로사항 

단위(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여성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 및 광고관련 지원 신제품 기획 및 개발기획 지원 31.0%, 21.1%, 

마케팅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물류시설 판매망 설치인프라 지원 13.3%, 9.2%, ·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들은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자금난 인력난 판로난의 대 애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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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안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들이 경 활동 상 겪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판로 . 

및 마케팅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기업들은 판로 확보 등 마케팅관리 2015 , 

문제가 점 만점 중 점을 차지하는 등 경 활동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100 58.6 , 

나타났다 또한 여성기업들은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부터 등 고객사후관리까지 . A/S

전반적인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다. 

｜ 그림  4-18 ｜ 여성기업의 마케팅 능력 취약성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특히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 능력이 취약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 ’

각각 와 로 나타났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인 에서 권역별로는 38.4% 43.1% , 20~49 (49.1%) , 

경북권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59.6%) .  

대응하여 시장트렌드 및 고객의 니즈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신제품 콘셉트개발 등에 

신제품 개발 초기 작업부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들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분야 중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제공 에 가장 큰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보 및 광고 (31.0%) , 

관련정보 신제품 기획 및 개발 관련 지원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지원(21.1%), (13.3%), 

물류시설 및 판매망 설치인프라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9.2%),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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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자 대상 교육 중에서 마케팅 교육이 요구도가 로 가장 필요한 분야로 지목하고39.4%  

있다. 

｜ 그림  4-19 ｜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분야 

24.2

13.3
11.0 10.6

4.3
0.3

31.0

21.1

13.3
9.2

5.0
0.4

2012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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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

신제품 기획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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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역량제고
교육지원

물류시설, 판매망
설치인프라 지원

기타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여성기업들은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장정보수집으로, 

부터 소비자니즈 분석 신제품개발 제품콘셉트 개발- - - 4P Mix(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활동 유통채널관리 등 전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역량이communication) -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기업들에게 교육과 컨설팅지원 등으로 마케팅. 역량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러한 마케팅 지원은 매우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정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기업에 공통되는 마케팅 프로세스는 마케팅 플랫폼 을(marketing platform)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향후 여성기업들의 마케팅 관. , 련 활동 

지원은 대부분의 여성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세스와 개별기업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마케팅 프로세스를 분리 공통 분야는 을 구축하여 지원, platform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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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안.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1) 

2)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원스톱 지원(One-stop)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3) (Service Renovation)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4)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1) 

여성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 은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을 (marketing platform) ,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시장대응 및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준다.  

｜ 그림  4-20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전략 Platform 

그동안 여성기업들은 시장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이 취약하여 시장트렌드 및 소비자의 

니즈 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신제품을 기획 혁신제품 또는 개선제품을 신속하게, , 

그리고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여성기업들이 수요예측 등 시장 . 



제 장 여성기업 육성과제3

  

제 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4 >  313

정보수집 능력이 가장 취약하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기획 능력이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고 이같은 역량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최근 몇 년동안 .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기업들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케팅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능은 여성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즉 시장 및 소비자의 니즈 분석 신제품 콘셉트 개발 신제품 콘셉트 , - - 

구현 공동 브랜딩 혁신제품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통적인 마케팅 활동을 플랫폼을- -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내부에 별도의 조직 또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마케팅리서치 전문가 및 . 

상품기획 전문가 콘셉트개발 전문가 마케팅 전략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 , 

구성되며 마케팅 플랫폼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때로는 외부전문가들과 협업을, ‘ ’ .  

통해서 여성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또는 혁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반의 마케팅 지원은 여성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시장 및 고객 니즈에 

기반한 상품기획 및 신제품 개발 상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별적인 

방식의 마케팅 지원에 비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원스톱 지원2) (One-stop) 

여성기업들은 판매관리에 애로가 있고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에 앞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수출여성기업 육성을 . ( )

위한 해외박람회 지원 등의 일부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이를 위해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경쟁력 . ( )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 NPD(New Product Development)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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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에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은 ( ) NPD 

물론 민간 컨설팅 회사와 체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성MOU , 

제조업의 신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그림  4-21 ｜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NPD 

지원기관 
체결MOU

‣

지원 NPD 
업체선정

‣
기술지원NPD 

‣
마케팅 지원NPD 

 지원기관과 NPD 
체결MOU

 지원 사업NPD 
설명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산업기술 정보제공,
신기술 특허 등록,
디자인 콘셉트 
수립 설계 및 , 
시뮬레이션 실시, 
제품 개발

 소비자 반응조사,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사업화 기획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지원기관과 를 체결( ) MOU

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 

및 창업초기 창업 후 년 미만 국내 여성기업으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고 바로 ( 3 ) · , 

상용화가 가능한 성장 유망한 아이디어로 한다 특히 생활가전 화장품 미용용품 식료품. , / , /

음료 섬유 의복 가방 신발 등 여성적합 제품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 / / /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여성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종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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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1 ｜ 사업관련 각 기관별 주요 역할 NPD

선정된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품화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원스톱

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인 산업기술 정보제공 및 기술 검토 신기술 특허등록 등을 지원, 

하고 디자인 콘셉트 개발 설계 시제품 개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제작된 , , , . 

시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목표시장 수요층 시장성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한 소비자 , , 

반응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고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에, .  

대한 구체성 기술의 독창성 경쟁우위성 마케팅전략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 , , 

지원하여 사업성공률을 제고한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효율적 . ( ) NPD 

추진을 위해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3) (Service Renovation) 

통계청 년 전국사업체조사 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가 가장 많이 2013 , 「 」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이 도매 및 소매업이 로 전체의 32.7%, 29.5%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업종은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고객의 입장에서 62.2% .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 ) (Service Renovation) 

사업을 운 하여 국내 여성기업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실행을 지원하며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 서비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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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리노베이션 전문가 집단 을 구성하고 창업 ( ) (Pool) , 

후 개월이 지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을 지원6

토록 한다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은 사업장 현황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 , 

제시 순으로 실시한다 사업장 현황진단은 해당 사업장이 제품 및 서비스 콘셉트에 .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상권 내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입지 , 

및 상권분석을 실시하고 상품특성 및 매출현황 고객관리 , , VMD(Visual Merchandising), 

및 판촉현황 등을 분석한다. 

｜ 그림  4-22 ｜ 서비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서비스 
리노베이션
전문가 구성

‣

서비스 
리노베이션 
업체선정

‣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실시

‣
참여기업 교육

 서비스 VMD, 
전문가로 구성

 컨설팅 사업SR
설명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사업장 현황진단 
및 문제점 도출,
개선과제 제시

 공통문제 개선

 서비스 마인드 
교육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대상은 여성들의 구매율이 높고 제품을 직접 보거나, , 

서비스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가 구매에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로 

의류판매 및 액세서리 판매점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등을 집중 , , , 

지원하도록 한다 위의 지원대상 업종 중 분기별로 개 업종씩 선정하여 지원사업 . 1

완료시점에 업종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간 서비스 수준 비교 및 공통문제점 

발견사항 우수한 사항에 대한 벤치마킹 서비스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  

한다. 

사업장에 대한 진단은 고객이 사업장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의 고객동선과 상황에 

따라 점장 및 점원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 고객접점(MOT Moment of Truth) ：

분석을 하고 사업장별로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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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2 ｜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 예시 (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의무화 의 실효성 제고4) ( )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놀랍게도 여성기업의 가 여성2015 , 85.9% 기업

제품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인지 여성기업 공공구매 활용도도 낮은 수준이다 이 조사에서 의 . 95.7%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납품경험이 없으며 납품경험이 있는 기업은 불과 인 것으로 , 4.3%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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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3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에 대한 인식과 구매활용 현황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방법을 모르거나 관심 

없는 기업이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부적합이 로 나타났다34.5%, 61.5% . 

｜ 그림  4-24 ｜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없는 이유 

51.3 

22.8 23.5 

2.3 

61.5 

17.5 17.0 

3.9 

2012년 2014년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음

공공구매에
관심 없음

공공구매
판매방법 모름

입찰과정에서
탈락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또한 공공구매 입찰 시 입찰정보 입수 어려움 과도한 실적 등 높은 (37.9%), 자격기준

여성기업 가점제도 효과미흡 공공기관 기술개발 제품(37.4%), (23.5%),  우선구매 회피

중소기업 참여불리 부정적 선입견 등으로(10.9%), (10.3%), (9.1%)  인해 여성기업제품 공공

구매 의무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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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5 ｜ 공공기관 구매 입찰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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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실적등
높은

자격기준

여성기업
가점제도
효과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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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이와 같은 어려움과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년 기준2014 ,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조 억 천 백만원 중 조 억 백만원111 5,489 7 8 5 4,885 93 으로 전체의 

에 불과하고 최근 년간 년 평균 조원으로 나타났다4.9% 4 (’11~’14 ) 3.9 .

｜ 그림  4-26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추이  

자료 공공구매 종합정보    , 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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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비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년 여성기업은 전체기업 개. 2013 3,418,993  

중 개를 차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년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1,335,591 , 39.1% . 2014 111.5

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조원으로 를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기업제품, 78.0 70.0% ,  

구매액은 조원으로 전체의 에 불과하다5.4 4.9% .

 

이와 같은 실적은 여성경제인들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구매액으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업 의무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로 인해 공공구매 활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의 핵심수단인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과 여성기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다 추진과제 .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 확대- 

공공구매의 수요와 공급 간 원천적 불일치 현상 해소 - 

공공구매 수요 적합형 제품 개발 및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공공기관 구매입찰 진입장벽 완화   -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 확대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들은 이에 대한 , 

인지도가 부족하고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은 복잡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계약하며 (MAS)

실제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작성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서류반려 수정 재작성 출장 , , , , 

등의 애로가 발생한다.



제 장 여성기업 육성과제3

  

제 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4 >  321

참고 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제도 < (MAS)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 ,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3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고객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사업초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적용 착오 절차 위반은 업체의 , 

손실로 귀결됨으로 이에 대한 숙달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이다 따라서 재 여성기업. ( )

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여성기업 중에서 조달청에 기존 등록업체 등록희망업체를 상대로 , 

여성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조달등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입찰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 

공공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수공급자계약 실무MAS . ( )

교육 강사 조달청 근무 경력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구성하고, ,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며 지원사업을 홍보하는MAS , MAS  

것이 필요하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지원사업 범위 < (MAS) >

 다수공급자물품 구매참가자격 지원 조달청 업체등록 제조물품등록( / )  

 적격성 평가 지원 실적증명발급방법 및 계약물품 인허가사항검토( · ) 

 협상물품등록 지원 목록화 요청 및 제품별 표준규격서 작성( ) 

 가격자료 작성방법 지원 매출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토( , , ) 

 나라장터 조달업체 업무 온라인 운영방법 지원 

 규격추가 단종처리 가격관리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지원, ,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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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은 사업초기 주간단위 상담체계를 운 하여 전문가가 주간단위로 MAS 

지정요일에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공공구매에 대한 서류작성을 지원( )

하고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며 향후 상시지원체계로,  

전환하도록 한다.

｜ 그림  4-27 ｜ 공공구매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MAS 

전문가 MAS
자문팀 구성

‣
지원 사업 MAS 
홍보

‣
지원 상담MAS 

‣
조달 정보 제공

 업종별 MAS 
전문가 구성

 지원 범위 설정, 
 사업 홍보MAS 

 서류작성 및 
자문

 계약체결 MAS 
지원

 지속적인 
조달정보 제공

또한 공공구매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

제도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인 

조달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정확한 서류작성 숙달된 계약행정업무 수행지원 등의 공공구매 지원사업을 , MAS 

통해 여성기업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약진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 

있다 또한 신속한 계약추진 최신 조달정보 습득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 , , 

시장 판매확대가 가능 할 것이다.  

공공구매의 수요와 공급간 원천적 불일치 제거  ② 

전체 사업체 대비 여성 사업체 비중이 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제품 39.1%

공공구매가 수년째 조원 수준에서 맴도는 것은 공공구매의 수요와 공급 간의 5.4 (4.9%)

원천적인 불일치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공급자인 여성기업은(mismatching) . ,  

적합한 제품이 없거나 제품 등을 구매해주는 공공기관이 없다고 보는 반면 공공기관은,  

구매할만한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 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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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3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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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4 ｜ 공공기관의 유형별 현황  

자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처 년 , (2014 )：

이러한 수요와 공급 간 원천적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공공구매 가능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공공구매 활용가이드북을 . 

제작 배포하여 공급자인 여성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간의 물품 등의 수급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여성기업은 표준산업분류기표를 기초로 여성기업의 생산 공급 물품 및 용역 공사 / ,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을 원활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 가능한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공급능력을 확충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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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활용가이드북 제작 배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 북에는 공공구매.  

활용 절차를 포함하여 여성기업의 공급가능 제품목록과 공공기관에서 구매가능 물품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공구매 수요 적합형 제품 개발 및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③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법적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고 여성기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 

물품 용역 및 공사에 구체적인 용도와 규격에 적합하도록 규격 또는 모델 변경을 포함한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 

여성기업의 업종 특성상 일부 제품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구매의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조업 부문과 . 

일부 비제조업부문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공급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저변확대와 실효성 확보는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공공구매에 관심이 없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보인다 즉 공급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적절하게 기회가 발굴되지 못한 숨은 . 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 공공기관 의무구매제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의 첩경으로 인식된다. 

공공구매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와 공공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구매제도를 모르는 경우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를 들어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와 부적합이 기존의 제품 카테고리와는 적합하나 , , 

제품 규격과 용도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수요를 면 히 분석하여 용도에 ,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에 대웅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살펴보면 공공구매 제품과의 부적합이 제조업 비제조업 로 비중이 매우 , 51.9%, 63.6%

높아 이 부분의 개선 없이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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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구매에 무관심인 경우에도 산업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수요와 용도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남동발전 주 의 경우 현장작업복을 구매하는데. , ( ) , 

섬유원단 제조업체와 봉제업체 의류업체들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충족,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복 제조 납품에 관한 가치사슬 상의 여성기업을 (value chain)

통합하여 협동조합 설립이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대응가능하다.

셋째 개별기업 수준에서 생산능력부족 등으로 전체 조달입찰 물량을 충당하지 , 

못하는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동종품목 생산자간 컨소시움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의 자구노력은 여성기업 자체 노력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과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 상담자 또는 현장 컨설턴트들의 맞춤형 문제해결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 구매입찰 진입장벽 완화  ④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자격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들의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로는 과도한 납품실적요구. , 

과도한 품질보증 엄격한 입찰자격요건 등의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소기업이 대부분인 , 

여성기업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기업의 자구적인 .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적기준의 완화 등 입찰자격기준은 완화, 

하고 여성기업 가산점을 높여 여성기업의 공공기관 구매 입찰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중소기업 입찰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입찰절차를 ,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쟁의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간의 경쟁 수준에서 . 여성기업간의 

경쟁수준으로 낮추어 여성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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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기업제품 중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이 백만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30,508,338 3,112,927

백만원 인데 이중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비중은 정확하진 않으나 공공기관들이(10.2%)  

우선구매를 기피 구매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이상을 10%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년 까지 ’13 2.54 , ’14 2.63 , ’15 3.11 , ’13~’15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로 목표치에 다소 9.57%

부족한 현실이다. 

기술 혁신형 여성기업의 육성과 여성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여성기업은 창조경제의 실천 주체로서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신뢰성과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여성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2.  

가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 국가간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 

따라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 

준 내수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의 해외수출비중 및 해외수출( )準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수출. 2015 , 

참여비율은 전체의 에 불과하다5.0%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 

해외시장 정보부족 무역전문 인력부족 해외바이어 발굴 어려움(32.5%), (21.2%),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들은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으로는 해외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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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장개척단 참여 무역회사 활용 을 주목하고 있다(52.5%), (18.4%) .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분야의. ,  

여성기업의 수출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시장 중심의 매출구조를 유, 지하고 

있어서 여성기업들을 수출지원을 통해 매출구조의 다변화와 의 기회요인을FTA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차세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인도와 글로벌 생산 및 소비의 , 

중심지로 부상할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로 형성될 준내수시장에 FTA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장기적인 저성장기조로 인해 내수매출의 감소를 상쇄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 

통한 해외 매출비중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하여 수출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글로벌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내수중심 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대행기업의 선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여성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형 지원1) One-stop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의 집중 육성2) 

여성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형 지원1) One-stop

수출초기의 여성기업은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및 바이어 발굴 등의 마케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지 직접 마케팅에 . 

어려움이 있는 수출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국가 선정과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까지 맞춤형 토탈 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전 업종에 대한 지원은 인력 비용 시간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사업 초기에는 , , 



제 장 여성기업 육성과제3

  

제 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4 >  329

여성기업들의 수출품이 많은 이 미용품 생활용품 패션용품 등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 , , IT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원내용은 단계 수출잠재력 있는 여성기업의 발굴 및 선정 단계 1 , 2

여성기업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단계 해외 현지시장 진출 지원 , 3

등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집중적인 원스탑형을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수출기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내수 중심의 여성기업 . 

가운데 제품의 수출 적합성 및 글로벌 수출역량 등을 평가하여 성장 유망한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정 대상은 수출잠재력 있는 내수기업과 기존 .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업들은 일정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시장잠재력 경 자. ,  

특성 수출몰입도 및 수출역량과 보유자원 등을 감안한 평가지표들을 활용하여 선정한다, .

두 번째는 선정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적인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실전 단계로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데 카탈로그는 물론 전문 , 

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필드에서 수출 초보 여성기업이 경쟁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여성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원하지만 시장정보부족. , 

전문인력부족 바이어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내수 중심의 여성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초기 기업들에게는 전문 무역대행기업이 필요하다 무역관련 인적자원과 수출역량이 . 

부족한 초보기업들이 제 발로 걸어서 해외시장을 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수출경험과 수출역량을 축적하기까지 전문 수출대행기업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기업도 글로벌화 단계는 간접수출로부터 시작하는. 1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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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성기업들의 수출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또는 국가별 전문 수출

대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를 체결하여 협력 파트너를 확보MOU

해야 한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수출기업화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의 집중 육성  2) 

체결 확대에 따른 준 내수시장의 확장은 수출기업들을 둘러싼 외부 기회요인FTA ( )準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체결즉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 FTA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보호산업 분야의 품목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 

인증 규격 등 비관세장벽도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해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철폐된다. 

그래서 가 체결된 시장을 준내수시장이라고 할만하다FTA . 중국 등의 해외에서 끌어당기는  

요인 과 한국에서 어내려는 요인 을 최적의 조합으로 활용하여(full factor) (push factors)  

많은 여성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들을 위한 산업별 또는 품목별 전문무역 대행기업을 활용 초보,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잠재력이 있는 수출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육성 로드맵 과 정책 목표를 (Roadmap)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기존의 히든챔피언육성. , World Class 

등 글로벌 전문기업육성 계획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계획에 여성기업들에 300 ,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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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기업은 년 로 년 대비 2014 12% 2012 6.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5.8%p . 

또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참여에 있어서는 불리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일 가정 양립 부담이 점으로/ 56.5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성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에 적응 곤란이 점, 54.7

으로 나타났다.

｜ 표  4-35 ｜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 

단위 점(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여성경 자의 필요한 교육 분야로는 마케팅 글로벌 전략경  경 자 39.4%, 24.0%, 

자질 함양 인사 조직관리 재무 및 금융투자 교육 로 나타났으며15.9%, / 14.7%, 13.8% , 

여성경 자 대상 교육의 기대 효과로는 경 지식 함양 인맥 네트워크 형성 31.2%, 

동업종 경 자 간 정보교류 자기개발 순으로 나타났다29.0%, 26.0%,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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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경 자 교육 및 연수 참가경험이 있는 , 2015 , 

기업의 경 성과는 참가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 자 교육 및 경 자간 교류 , 

확대 등 경 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표  4-36 ｜ 교육 및 연수참가 집단별 경영성과 비교 

단위 백만원(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매년 여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CEO MBA , 인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기업들의 교육 및 연수 참가 경험은 저조한 수준이다, . 

이는 여성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보니 인력 시간 등의 제약 때문일 수 있으나 지역 내· ,  

홍보 부족으로 여성 교육에 대한 여성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CEO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홍보

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만족도 및 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추진방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융복합 세미나 개최1) 中企
여성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2) CEO MBA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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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융복합 세미나 개최1) 中企 

감성기반의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력이 부족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융 복합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 ·

높여 타 분야와의 결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남성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상호 . ,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을 통해 성장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특히 감성아이템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 

협회는 지역별 분기별로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융복합 세미나를, ‘ ’中企  

개최하여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토록 한다 융복합의 관점에서 . Value chain

벨( 류체인 상 원료 제조 유통관련업체 이업종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 , 

하도록 한다.

｜ 그림  4-28 ｜ 기술 융복합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中企 

세미나 계획수립

‣
세미나 

운영 실무협의 

‣
세미나 

홍보 진행, 

‣
결과보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교육 주제, 
운영 방식, 
참석자 선정 등

 사업홍보, 
참가자 모집, 
세미나 개최

 세미나 결과보고,
상생협력 
모니터링

또한 세미나 전후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업 기술 융복합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 , 

위해서는 차적으로 여성기업들의 확보와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기업 1 DB . 

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 운 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여성기업 일반현황 생산DB · , , 

제품 및 보유기술에 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한다.

여성기업들은 융복합 세미나를 통해 이업종 중소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 

수 있고 공동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등 실질적 협력방안도 찾을 수 있을 뿐만 , , 

아니라 공동구매 및 구매 납품 협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법으로 상호협력 해( )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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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2) CEO MBA

여성 교육 성과평가결과 최신 트렌드 습득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 등으로 CEO MBA

만족도는 높으나 경 현장 및 일선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인들의 경 능력 향상 및 경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경 기법 현장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토록 한다 또한 성공 특강을 통해 , . CEO 

경 의지 고취 및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성공 특강은 최근 년 내 . CEO 1

코스닥 등록기업 신기술 융복합 성공제품 서비스 사례 신제품 개발 서비스 리노베이션, · , & , 

공공구매 지원사업 성공기업 등 여성기업인 사례 위주의 강연도 바람직하다.

여성 교육 프로그램 예시 < CEO MBA >

 국내외 경제전망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고객의 마음을 여는 체험마케팅 성공노하우 

 협업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변화 , 

 유망기술로 살펴본 미래 산업 트렌드

 을 활용한 마케팅 성공전략  SNS

 신제품 개발 성공전략

 소비자 욕구에 관여하는 제품디자인의 역할

그리고 국내외 경제 및 소비트렌드 변화 정부의 지원 정책변화 등의 강연을 통해 , 

여성기업이 시대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 CEO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코칭을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MBA 1:1 , 

처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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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9 ｜ 여성 교육 추진 프로세스 CEO MBA

계획수립

‣

홍보 및 
참가자모집

‣
교육개최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지역별 교육 
계획수립

 특강 테마( ,
코칭 전문가 1:1 

구성)

 사업 홍보, 
 회원 비회원, 

참가자 모집

 성공 특강CEO 
 현장코칭 1:1 

실시

 현장코칭 후 
여성기업건강진단
사업 연계

 성과평가 실시,
포럼 사례집 발간

여성 교육에 대한 지역 내 여성기업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CEO  

지역 내 주요 신문광고 및 현수막 게재 홍보물 제작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 

한다 강의 내용 및 사례는 강연 참석자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 , 

특강이후 강연별 자료를 취합하여 포럼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에 , 

강연 동 상 자료를 게재하여 공유토록 한다.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3)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 후 , 

년 미만의 진입기 기업 창업 후 년 이상 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3 , 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 기업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되고 있지만 높은 , 

수익성을 확보하는 성숙기 기업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쇠퇴기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 후 년 미만의 진입기 단계에 속하는 여성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판로개척3 , , 

네트워크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선배 여성 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 노하우 경 기법 CEO, , 

등을 전수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멘토링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 구성이 어렵고 선배 여성 의 참여도 저조한 Pool , CEO

상황으로 여성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사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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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성기업 

전문융합지원체계 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현장 착 (CFT Cross Functional Team) , ：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그림  4-30 ｜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멘토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구성CFT 

‣
멘토링 사업추진

‣
멘토 포상

 사업계획 수립  분야별 전문가 
모집

 여성기업 로 CFT
임명

 멘토링 사업 
추진

 사업성과 평가,
멘토활동 평가

 지역별 분야별, 
우수멘토 표창

 가산점 부여

멘토링을 위한 멘토는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모집하고 멘토링을 위한 교통비는CFT ,  

지원하며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을 평가하여 봉사실적에 따라 협회장이 표창하고 향후, ,  

협회사업에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은 멘토 활동 건수. , 

업체 만족도 업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멘토를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 CFT  

추진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이 가능하며 분야별로 Pool ,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 전환4.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의 조직형태는 가 중소기업 규모이며 이중 소상공인 을 차지99.99% 90.7%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 도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로, · 32.7%, · 29.5%, 11.5%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개인사업 형태를 보이는 등 세하다 또한 년 여성기업 . 2015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기업은 자신의 사업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 

생각하는 비율이 에 달하고 있으며 진입기라고 인식하는 기업은 에 불과하다47.4%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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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년도 기준 진입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기업 전체는 2014 , 5.6%, 여성 제조

기업은 로 일반 중소제조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5.7% 9.3% .

｜ 표  4-37 ｜ 연도별 일반 중소제조기업 및 여성제조기업의 성장단계별 위치 비교 

단위( %)：

주 ) 진입기 창업 후 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품 서비스 개발단계1. 3 / ：
성장기2.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 단계, ㆍ
성숙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3. , ：
쇠퇴기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4. ：

자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13, ‘15) / , (’13, ‘15)

이는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한 업종전환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제조기업의 는 스스로 . 45.3%

제품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응답하여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 

업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이 많으며 제품의 기술 기능 차별성이, ( )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미래형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1)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 촉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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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의 중점사업인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중소기업의( ‘ ’)  

건강과 성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종 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처방전 해법 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년부터는( ) , · 2012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확대 추진된다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진단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창업 후 년 이상 및 상시근로자 , 2

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뿌리산업 주조5 . , ( , 금형, 용접 전략산업 등 중소), 

기업 개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처방전에 따라 금융 마케팅 컨설팅 4,000 , , R&D, ,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런데 국내 여성기업은 가 인 미만 기업으로 좋은 취지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93.4% 5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건강진단사업을. ( )  

벤치마킹하여 여성기업의 현실에 맞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청의 전문가 을, Pool  

활용하여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성기업들이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건강진단 사업 상담 및 신청을 하면( )  

경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기업을 방문하여 외부 경 환경과 기업내부 

역량 등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 목표를 재설정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 , 

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경쟁력향상 실천계획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 

연수 수출마케팅 컨설팅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 지원한다, , . 

구조적 경 애로기업 쇠퇴기 기업 에 대해서는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을 유도( )

하는 것도 필요하다.

｜ 그림  4-31 ｜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프로세스 

진  단

‣
처방전 발급 해법제시( )

‣
치 유 정책연계지원( )

 경영 기술전문가에 ㆍ
대한 기술 및 산업분석, 
핵심역량 경영성과 분석/

 진단보고서
 중점분야 치유대책 및 

실천계획 수립

 정책자금 연수 마케팅, , , 
등과 연계R&D 

 타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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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 촉진2) 

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은 국가 전략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 전환을 유도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바이오( ) (IT, ,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마케팅 자금 교육 등 분야별 사업전환 전문가팀을 구성한다, ), , , . 

경 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

기업 건강진단사업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서를 접수받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및 신기술 동향에 ,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업전환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여성친화 . 

전문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림  4-32 ｜ 사업전환 촉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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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 고도화1.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 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 ｣
제 조 및 제 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을2 8 ｢ ｣  

통하여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 본 백서에서는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증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①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경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경 평가 항목에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포함되어 있다.72) 이는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여성기업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제품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

여성기업확인 요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조는 목적으로 법 제 조 및 제 조의 , 1 9 10

용도로 사용하고자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운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 조는 여성기업확인기관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정하고 있으며. 3 , 

7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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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의 장은 제도의 원활한 운 을 위해 업무담당자 구성 및 전문평가위원단을 

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제도의 본격적인 내용은 제 조부터 제 조로 볼 수 있다 제 조는 여성기업 4 9 . 4

확인을 신청하는 자 즉 확인제도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종합정보망 관할 확인기관에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www. smpp.go.kr) , , 

등록증 주주명부를 신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은, 10 .  

크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나뉨에 따라 법인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인은 등기부를 통해 설립일을 비롯한 대표권  . 

임원 주식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합자, ,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임원 이하 회사대표 라 한다 의 주식 소유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 ” .) . , 

합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주지하다시피 기업규모가 작은 관계로 등기부를 통해 회사

대표의 주식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규모인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의, , ,  

경우에는 등기부를 통해 회사대표의 주식소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적인 서류의 

요청이 필요하다 요령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다만 주주명부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유한책임 유한회사의 경우, , , 

에는 주주가 아닌 사원이 실체이므로 기본적으로 주주명부가 없고 정관 및 사원명부를,  

통해 회사대표의 지분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대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법적성질이 민법 상 조합에 해당하여 諾成｢ ｣ · 계약에 不要式 

해당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지분관계를 불특정양식에 의해 당사자의 임의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같이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서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제 조에서는 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5 . 

동조 제 항에서는 업무처리는 구비서류 또는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확인 1 7

하도록 정하며 제 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공문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 2 ,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 항의 연장은 예컨대 천재지변 신청인 또는 평가위원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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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등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유 발생의 경우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규정은 , 

처리기간 설정 시 이와 같은 연장규정을 정하고 있다, . 

여성기업확인제도의 핵심은 현장실사로 볼 수 있으며 제 조에서 확인기준 및 현장, 6

실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 활동에 실질적. 

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한 조사 , ·평가의 방법을 

제 조에서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6 .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는 법인의 본점 . 

소재지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인사업자의 업장을 의미한다, . 

최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상법 제 조에 따라 지점 , 35

소재 관할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는데 지점이 개설되어 상업등기하거나 ,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지점 소재지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는 달리 지점을 설립할 .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동조 제 항에서는 여성대표자가. 4  

현장실사에 직접 응하도록 정함에 따라 여성대표 이외의 남성 남성대표의,  동석 및 참관을 

배제하고 있다 제 조는 현장실사의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고 현장실사에. 7 ,  따른 비용을 

일절 징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벤처확인 이노비즈인증 메인. , , , 비즈인증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의 변경 3 , 

등 확인기준이 상실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효력이 상실되도록 제 조에서 정하고 있다 확인기준의 상실사유로서 요령은 8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정하고 있어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와 준하는 사유 예컨대, 

남성과 공동대표로 변경등기 등록 하 으나 주식 지분 의 소유가 적은 경우 또는 기업의( ) , ( ) ,  

인수·합병으로 인해 업체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확인기준이 상실되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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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및 제 조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9 10 . 

확인 신청자 이해관계인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 

있으며 확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 

심의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여성. 

기업 대표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의 지역대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조는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11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주로 여성기업확인서.  

기발급 업체가 위장여성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입증이 있는 경우 또는 타 업체에서 

위장여성기업으로 제보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4-33 ｜ 우리나라의 여성기업확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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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확인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2015：

제 조는 확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12

있으며 아울러 관리기관의 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업무 실태 및 교육실적과 , 

필요시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 

확인기관은 확인업무를 위해 지정·운 하는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해 분기별로 확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업무교육은 주로 여성기업의 정의. , 

여성대표의 경 판단 확인실적 처리 등 현장실사 및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 

사항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②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청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기업 확인신청이 가능한 자는 미국시민 또는 합법적 주권자인.  

여성 인 또는 다수 최소 개월 이상 경 을 한 자 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의 1 , 6 , 1 51%

기업을 소유 공개된 기업의 경우 주식의 하는 인 이상의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 51%) 1

경 에 참여하는 자 등이 있다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청 의 . (SBA) WOSB 

프로그램 하에 자신이 직접 인증 하는(Women-Owned Small Business) (Self-certification)  

경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개의 기관에게 맡겨 확인업무 를 4 (Third party certification)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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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수행기관 < >

EPHCC El Paso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

NWBOC National Women Business Owners Corporation ：

USWCC US Women's Chamber of Commerce  ：

WBENC： 의 개 지역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 14 파트너  

기관 

인증절차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행기관을 통한 확인업무는 모두 현장 확인을 원칙

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확인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일로 미국이 , 90

한국보다 더 오래 걸린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요청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지만 미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확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확인 수수료는 각 확인기관에 따라 다르며 에서는 는 일괄적. , EPHCC $225, NWBOC

으로 는 회원기업에는 이며 비회원기업에는 는 확인$400, USWCC $275 , $350, WBENC

기업의 소재 지역 및 기업의 매출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여성기업 . 

재확인 시 확인 수수료 역시 확인기관 및 각 지부별로 책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적 

으로 부과되고 있다.

｜ 표  4-38 ｜ 의 여성기업 확인 수수료 WBENC Southwest

 ~
~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은 최신의 및 인증제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supplier diversity 

인정하고 대우하는 수백 개의 미국 내 기업들과 연방 주 지방 정부들의 조달업무담당자에, ,  

대한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멘토링 교육 및 역량강화 기회 등의 참여자격을 . ,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의 . , Dorothy Brother's Scholarship Tuck School of Busines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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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워크숍 등의 행사 그리고 인증 여성기업간 지원커뮤니티Dartmouth WBENC , WBENC 

가입 등이 있다(Community of Support) .

에서 인증받은 여성기업은 의 국내 표창WBENC Women's Business Enterprise Star , 

표창 표창WBENC's Applause Award , International Luminary Award , William J. Alcorn 

표창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에서 인증한 Leadership Award . WBENC

여성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 보도자료 템플릿을 사용하여 , WBENC

새롭게 인증된 기업임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의 행사 후원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WBENC , 

웹사이트에 위치한 에서 초 분량의 상홍보 자격과 WBENC WBE Power Profile 60

의 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WBENC Social Media Profile .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③ 

우리나라와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확인신청 후 확인서 발급까지의 과정이 ,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확인제도의 운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한 .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증받은 여성기업에 주어지는 직 간접적인 지원혜택이, ·  

매우 다양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공공기관 조달업무 확인과 여성기업관련 ,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시 자격확인 여성전용 소액금융지원 사전승인대출 등과 같은 , , 

자금지원 신청 시 확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기업 확인 .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은 여성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미국이 발급일로부터 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년으로 차이가 1 , 3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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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9 ｜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④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의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 방식을 미국과 

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실제로 해당 . , 

기업을 운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순수하게 여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만,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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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혜택을 다양화 하는 ,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백서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확인업무 전담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에서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 . 

과 대구경북 경기지역은 여성기업 확인업무의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명씩 보유하고 , 1

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비해 신청 건수가 적으나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기업 확인업무의 중

요성과 향후 활용 가치가 증대됨을 고려할 때 확인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점차적으, 

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이다 국내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의 , .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의거하여 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미국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시 확인뿐만 아니라 교육신청, , , 

정보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기업의 확인용도를 현재의.  

공공구매 조달용에 국한하지 말고 자금지원 우대 정부 및 지자체 협회의 지원사업에 , , ,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인증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확인제도의 고도화이다 현재는 모든 여성기업을 하나의 확인체계에 , . 

따라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것이 .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을 기업규모 성장성 혁신성 등으로 . , , 

평가하여 우수기업은 여성프런티어 기업 가칭 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선정된 여성( ) , 

프런티어 기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인증패 수여 및 시상 성공기업사례로 활용하는 ,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통합 . , 

정보망을 통해 이달의 여성기업인으로 매월 개 업체씩 홍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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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요령의 문제점 및 개선안⑤ 

여성기업확인서의 용도 및 요령의 목적⒜ 

현행 요령의 명칭은 여성기업 확인요령이며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 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확인서은 공공구매용 및 자금지원 또는 대출용으로도 사용된다. , . 

현재 금융관련 기관인 지역 신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요한 , 

요건으로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73) 이는 확인서의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 

법과 령 및 요령은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자금지원을,  

위한 확인서의 사용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기업 확인대상⒝ 

요령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공공구매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여성기업의 확인대상은 법 제 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에 해당하는9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행 요령은 여성기업 확인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여성기업 확인대상에 포함될 ,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요령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기업 확인기관⒞ 

현행 확인요령 제 조 제 항은 확인기관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정함에 따라 3 1 현재, 

확인업무를 협회의 각 지회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로 . , 

인해 확인업무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지회별로 접수하는 서류가 . , 다르거나, 

실사기준이 다른 경우와 같은 지역별 이질적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차등처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확인기관을 지역 분권하를 단일화로 . , 

변경할 필요가 있다.

73) 현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창업초기 여성기업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 ,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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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업무담당자⒟ 

현행 요령 제 조 제 항은 확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3 2 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업무담당자는 확인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예컨대. , 

신청접수 및 요청 서류확인 실적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에 해당된다, , . 

확인신청의 처리⒠ 

현행 요령 제 조는 여성기업의 확인업무를 서류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5 7

정하고 있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기업의 여성대표와의 일정조율 문제가 처리기간  

준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예컨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청 후 일 . , 10

이후에 현장실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에 벗어나게 되며 이와 같은 사유를 ,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컨대 천재지변이나 이에 . ,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신청기업의 대표다가 처리기간 이외의 날짜에 

실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처리 .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처리기간의 미준수로 인정되므로 이는 현실상황을 

전혀 반 하지 않은 처리기간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실사⒡ 

현행 요령 제 조 제 항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으로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6 1 ‘

결정 및 경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할 수 ’ ,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조 제 항에서는 현장실사 시 , 3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 ( )

소재지로 정하고 있다 규정은 상기의 이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에서 원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요령은 원칙만을 정하고 있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 ,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칙 및 예외를 동시에 정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하여야 . , 

하는 의무조항을 정하든지 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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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장실사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로 방문할 것을 정하고 , ( )

있으나 예컨대 본점에 사무실과 같은 업무공간이 없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은 지점 , , , 

또는 지사에 있는 경우 등에는 여성대표의 경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본점보다는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 , 

지점을 방문할 수 있는 사유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기간의 제한⒢ 

현행 확인요령 제 조 제 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성대표자가 추가자료의 제출 6 5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현장실사에 응하지 않는 않음으로 인해 확인업무의 , 

처리가 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1 . , 

지연된 경우의 반려처리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반려 후 즉시 재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성대표자가 의도적으로 . 

자신의 귀책사유로 반려된 경우에 즉시 재신청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확인업무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하게 되므로 타 신청기업에 대해서도 불편을 끼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 

생각된다.

조사의 중단⒣ 

현행 요령에서 조사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예컨대 현장실사를 진행한 . , , 

자에 대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폭력 협박을 가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 ,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 

상기의 경우에는 형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각 각 관련 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나, 

형법의 목적은 일반예방주의에 있으므로 조사의 중단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신청기업

에게 위하를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관련된 규정은 . , 

고시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며 법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확인서의 재발급 및 재신청⒤ 

현행 요령 제 조의 에서는 여성기업 대표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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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변경 또는 사업장의 이전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 , 

있는 경우에 한함 여성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 

확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확인기관의 장은 위의 사유와는 별개로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도 확인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재발급 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사유 발생시에는 확인업무

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여성대표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기존사업체와 존속사업체간의 동질성이 , 

상실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체의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존속사업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재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 

이와 같은 규정의 부재로 인해 대표자의 변경과 같은 사유발생 시에는 해석으로 재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그 근거는 재신청의 사유는 결국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확인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게 되어 조달참여 또는 , 

자금대출 시 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재신청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확인서의 효력상실⒥ 

현행 요령 제 조 제 항에서는 대표자의 변경 등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8 2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 효력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 

되는 것은 효력상실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효력상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효력상실 시점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 요령 제 조 제 항은 존재의 의미만 있을 뿐이며. 8 2 , 

절차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력상실에 대해 규정하는 . 

경우에는 상실이란 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이 당연히 수반하게 된다 예컨대 폐지 취소 . , ,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효력상실 사유로는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예시적 , , 

규정이라 할 수 있어 해석을 통해 효력상실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데 대표자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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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허위자료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확인 자진하여 확인서를 반납한 ,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대표자의 변경 중 . 

대표자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로 효력상실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남성대표와 주식 수를 비교한 후 상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의신청⒦ 

현행 이의신청절차는 신청기업 관계자의 이의신청 및 관련입증자료 제출. , . ⅰ ⅱ

확인기관의 장의 검토 확인기관장이 수용하는 경우 결과통보 확인기관장이 수용, . , ⅲ

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심의 요청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의 개최 , . ⅳ

및 심사 결과통보로 진된다 확인기관의 장은 차 심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 . 1 , 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자가 수령하여 자신이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의신청처리절차에 부합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차 검토 시에는. 1  

확인기관의 장이 해당 평가를 한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재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확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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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운영2.  

가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 여성기업은 전체사업체 수 대비 만개 로 년 이후 지속적으로39.1%(134 ) '07  

증가하고 있다.74) 그러나 여성기업의 개체 수 증가 등 지속적인 여성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년 여성기업 대 내외 정보의 통합 관리 및 2012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 다 이는 수요자 맞춤형 . 

서비스로 기업 만족도 향상 및 지원 업무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능형 검색포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습득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고객지향적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 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에 근거하여 공공9 ( ) ① 

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 2 . ｢ ｣
이 조에서 같다 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 이라 ) ( “ ”

한다 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 

나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현황.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a.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지원사업 공고 신청 진행 현황관리 사업, , , 

평가 및 결과 통보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참여이력 및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 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가장창업자금 실전창업스쿨 차세대. , , , ,  

여성 교육 여성 교육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통합 정보망을CEO , CEO MBA , One-Stop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7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통계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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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75)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제품을 등록76)하고 있으며 

년 여개의 업체를 등록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6 1,000 .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정보b. 

여성기업 통합 구축 및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유형별 생산제품별DB , , 

산업분류 등을 통한 여성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구축으로 통합로그인, ,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전자결재 문서함 주소록 관리 회계 관리 , , , , , , ,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DB

정보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운  환경이 , 

개선되었다.

다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발전 방향.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은 정부가 제안한 여성기업 활동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판로개척을 용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 

여성기업인들이 정부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을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에 대한 매뉴얼a. 

전 사업에 대한 사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인수자가 없어도 매뉴얼만 보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 지회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 미숙함을 . 16

나타내지 않고 공백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재 구축된 , . 

사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 

75)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호 개정. [ 2014. 1. 1] ( 11967 , 2013. 7. 30., )

76) 여성기업수 개 물품등록수 개 년 월 말 기준 955 , 8,004 (http://shopping.wbiz.or.kr, 201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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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수요자에게는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다, .

여성기업 지원정책 통합정보 제공b.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2015 」｢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이 전체 로 가장 ‘ ’ 49.8%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기술 자금지원. , , , 

유망기술동향 신제품 자료 및 각종 정책정보에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통한 콘텐츠 공유 . (SNS)

기능을 구현하여 홍보를 활성화한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전용 웹. , PC (WEB)

서비스 구축 및 맞춤형 최신 관심정보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한다 .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운 은  여성기업 통계조사 사업관리 정부정책을 일원화 , , 

함으로써 여성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할 수 있으며 산재된 여성기업 정보가 통합 , 

구축을 통해 한 곳에 취합됨으로써 정보 탐색이 쉽고 편의성이 증진시킬 수 있을 DB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계 개발로 보강된 여성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사업 DB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협회의 본회 및 각 지회 직원 간에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고 기업지원 협업 활동기능이 강화됨은 물론 자동화된 회비

관리 및 체계적인 사업지원관리 민원관리로 업무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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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정책연구원 설립3.  

가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 경제 성장 정체의 돌파구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사회적 노동력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년 고령화. 2000

사회로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 중이며 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할 , 2018

전망이다 저출산의 심화를 동반하는 고령화는 성장을 둔화시키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며 . 

피부양 인구 비중의 상승으로 저축률 하락을 초래해 자본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남성 수준만큼 증가시킬 경우 향후 년간 매년 , 20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의 세 고등교육률GDP 1% (OECD, 2012). 25~34

은 로 상위 위이다 년 현재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로 64% , OECD 2 (OECD, 2014). 2013 74.5%

남성의 에 비해 약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경우 67.4% 7~8% . 

양질의 사회적 노동력의 질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정책 .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제 활성화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최근까지 , , 

정책의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상위소득국가 개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 33

경제와 정치 부분에서 남녀의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GI,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현재 국내 여성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를 차지하고2013 39.1%  

있다 여성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로서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 25%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제조업의 여성. 2015

고용률은 로 일반 중소제조업의 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34.4% 26.5%  

여성경력단절 해소 및 일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제조업이. , ․  

남성제조업보다 생산성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평균 순일자리 창출 효과도 남성제조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부채비율이 낮고.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건실한 기업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여성기업은 . , 

세하고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편중된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

적통합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직은 경  현장과 정책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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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여성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기업의 육성 정책은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부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창업과 기업 활동 역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 미국 여성기업인의 

대규모 여성기업인의 가 근로와 개인 삶의 균형을 창업의 주요 동기라고 40%, 12% ‘ ’ 응답했다. 

가정생활과의 병행을 위한 사업 투자 시간 조절 특정 분야에서의 창업 및 위험 회피 ,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본 집중도가 낮은 사업을 선호하고 기업의 성장보다는 유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여성기업인은 전통적인(OECD, 2012).  

기업성과의 평가 요소인 성장이나 이득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나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 ‘ ’  

우선순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oleman and Robb, 2012). 

이유로 나타나는 여성기업의 낮은 자본집중도는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여성창업의 양적 증가보다는 기존 여성기업의 규모 . 확대를 저해하는 

시장과 제도적 장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기업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 ,  

한다 그러나 여성기업 종합정책수립 및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 부재로 여성기업 지원에 .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그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연계 · ·

강화와 미래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 

구현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성창업 여성기업인의 육성과 리더십 개발, ,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이나 중소기업연구원 역시도 주요 연구 분야는 포괄적인 산업과 기업이다. 

일부 여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육성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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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의 리더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전담 여성기업 정책개발 연구팀이 부재한 

채로 일회적으로 단발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 수요와 사회변화 여성경제 활성화 정책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성기업의 특성, , , 

기존 연구 기관의 현황 등을 고려하 을 때 여성경제 및 여성기업 활성화에 특화된 전문연구

기관으로서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가칭 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 )’ .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성기업 정책전담기관을 설립 운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 

경우 년 여성기업연구센터를 설립하 다 여성기업에 대한 통계 생산 정책 이슈 1989 . , 

개발 등 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 

새로운 정책 개발과 권고 등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례 미국 여성기업소유자협회의 여성기업연구센터 ：

미국 여성기업소유자협회에서 여성기업연구센터와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연구 결과를 

매년 고성장여성기업 육성 수립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나 설립 목적. 

여성경제의 발전과 여성기업인이 경 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 

첫째 여성경제와 여성기업 관련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를 구축한다, DB .  

둘째 현장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 분석 현장 중심 조사를 수행한다, , .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여성경제 역에서 씽크탱크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셋째 국내외 경제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여성기업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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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한다. 

다 설립 방안.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가칭 의 설립은 효과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단계를 ( ) 3

거쳐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가칭 의 단계 운  방안은 . ( ) 3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가칭 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인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 , , , 

기존의 여성정책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정책연구기관과 , 

차별화되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둘째 설립 근거 법령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재 여성기업종, ( ) 합지원센터의 일부 조직

으로서 운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조사연구팀에서 실태조사 . ( )

등 조사연구 및 정책평가 여성기업, 백서 작성 여성지표 비교 등 여성기업 및 여성, OECD

경제인의 경제활동에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제도 및 정책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적자원과 기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현재 팀제의 조직을 보충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기업정책 전담연구원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단계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3 ‘ ’ 하여 

한국여성기업정책연구원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원의 .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장하여 국가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여성창업 여성기업의 육성과 발전 글로벌 강소기업형 , , 여성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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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0 ｜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 방안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은 연구과제 기획 국내외 조사연구 정책 방향 설정 관계기관과의, , ,  

업무 협력 등을 위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 

부분을 고려할 때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운 지원본부, 글로벌연구실, 

경 정책실 홍보실로 구성하되 세부 업무 등에 대해서는 향, , 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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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1 ｜ 조직 기능 

 4. 여성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및 공제조합 설립 운영

가 배경 및 필요성 . 

여성기업들의 경 애로 중 정책자금 및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의 정책자금지원은 

일반 중소기업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 2015

따르면 여성기업들은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 문제가 로써 기업경 에서 가장 , 48.8%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기업들의 경 활동 과정에서 일반 남성기업에 비해 겪는 불리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여성기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 , 

느끼는 정도가 며 회사운 을 위한 금융업무 수행과정에서도 대출조건 등에 있어서25.2% ,  

불리하다고 느끼는 여성기업도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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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4 ｜ 일반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정도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한편 여성기업들은 정부 정책 활용 시 지원정책 정보부족 및 신청자격조건의 까다로움

으로 인해서 정책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자금지원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기업당 낮은 지원한도로 나타났으며 그 , 

다음으로는 과도한 담보요구로 인한 어려움을 꼽았다.

｜ 그림  4-35 ｜ 정부정책 및 자금활용시 애로사항과 지원요구사항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

특히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는 여성기업들은,  

2 에 달한다 또 정부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과도한 담보요구 와 복잡한0.2% .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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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절차 로 인해 정부지원 자금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12.7%)

났다. 

이러한 여성기업들의 인식은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운 하는 정책자금지원 실적 

및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 등 보증기금운  실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 표  4-42 ｜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개( , )：

자료 여성가족부 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2014：

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에 따르면 여성기업들은 중소기업청에서 2014 ( ) , 

운용하는 정책자금 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면 년도에는 개 업체에, 2014 1,764  

억원을 지원하여 총 규모의 를 지원하고 보증지원도 억원을 지원하여3,852 11.8% , 178,120  

총 보증규모의 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특성상 사업규모가 작고 12.6% . 

신청기업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운 실적은 년 전체기업 중 여성기업13

비중 을 고려할 때 여성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을(39.1%)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여성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들의 차별적인,  

관행 속에서 정부정책활용은 물론 정부자금지원 및 보증기금 활용시 엄격한 자격조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 및 지원자금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활용 및 자금활용 그리고 보증기금 활용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성, 

기업들의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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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3 ｜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 )： ％

자료 여성가족부 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2014：

이러한 여성기업들과 다른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 여성기업들의 정책자금 , 

지원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방안.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 정책자금 심사기준의 도입 및 적용1) 

여성전용 창업지원 펀드 조성2)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운영  3)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지원자금 심사기준 적용 1) 

최근 들어 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 , 

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여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 및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화려한 구호만 난무할 뿐 정작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여성기업인들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성장잠재력을 

저평가 받고 자금접근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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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기업인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창업기에는 아예 . , 

자금접근이 소외되고 기업 성장기에는 가부장제 하의 담보부족 사업규모의 세성 기술력의, ,  

취약 적은 매출규모에 따라 자금접근의 배제 또는 제한 때문에 자금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제도적인 구조가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성차별적 대출관행을 금지한 일련의 입법 이후 여성기업의 

대출액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성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례에서 2

여성 및 여성기업의 자금난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성에 근거한 대출업자의 차별적 관행을 금지한 평등신용기회법(The 

와 여성기업인이 대출을 얻기 위해 배우자 또는 남성 equal Credit Opportunity,1974)

친척의 서명을 요구하는 법을 금지시킨 여성기업소유권법(The Women’s Business 

의 제정이 그것이다 특히 여성기업소유권법 제정 이후 여성기업Ownership Act,1988) . 인

들의 은행 대출비중이 년부터 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1992 2002 2

양( 인숙 강민정, , 201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적인 제도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적 , 

보완과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 여성 및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문제가 비로소 개선되고 

여성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여성특유의 감성과 재능을 통해 

혁신 주체로 우뚝 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청이 . , 

운 하는 정책지원자금 및 보증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심사기준의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기업의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 은 여성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기여를 , 

할 것이다 여성기업의 공제조합은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는 경우 보증 또는 여성기업의 공사 판매 용역 등에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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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기업들의 자금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4-44 ｜ 정책자금 및 보증기금의 차등적 심사기준 방향  

여성전용 창업지원 펀드 조성2) 

년 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핵심성과2014 1 ‘ 3 ’ 지표로 

‘ 비전 즉 오는 년까지 의 잠재성장률 확보 참고로 는 와 는474 ’ , 2017 4% ( KDI 3.6%, IMF OECD  

대 의 고용률 달성4% ), 70% ( 년 그리고 인당 국민소득 만불14 60.2%), 1 4 ( 년 인당 14 1

달러 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GNI 28,180 ) . 

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년 2013 , 2000 60.9%

에서 년 로 늘어나 서비스업 고용은 선진국처럼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은2013 70.2% OECD .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에서 로 점점 감소 탈공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20.0% 16.0% , . 

그러나 취업계수 산출액 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 를 보면 서비스업은 같은 ( 10 ) , 

기간 명 명으로 제조업은 명 명이며 전 산업에서는 명 명 수준이다17 12 , 5 2 , 12 7 . → → →

전체적으로 억원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취업자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 7 .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취업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 고용창출은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 창업지원을 통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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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6 ｜ 산업별 취업자구성과 취업계수 추이 

주 취업계수 취업자 수 총산출액총투입액: = / ( )
자료 한국은행 년 기준 산업연관표, 2013 (2015)：

창조경제 하에서 창업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창업성공에 미치는 향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 

많은 창업자들은 그동안 창업자금조달에 가장 큰 애로를 겪어왔다. 

｜ 그림  4-37 ｜ 창업초기 자금조달처와 애로사항 

자료 산업연구원양현봉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방안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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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의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 방안 양현봉 에 따르면 여성( , 2014) , 

창업자들은 개인자금의존도가 로 매우 높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51.7% , 

보증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은행대출 벤처캐피털 또는 엔젤캐피털(25.7%) , (14%), 

( 자금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 . 창업 후 년까지 자금사정이3  

어려웠다는 응답이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5.3% .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 자금조달 및 창업 년차까지 자금조달문제를 3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성. 

창업전용펀드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여성전용 창업지원펀드 조성은 대기업 중견기업 여성기업 및 정부가 매칭펀드, , 

(ma 방식으로 여성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전용 창업지원기금을 조성tching fund) , 

지식기술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여성창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창출 등 여성의 경제 사회적인 기여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 

대기업 중견기업 여성기업의 출연 및 정부의 공동 출연으로 여성전용 창업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엄격한 창업계획검증을 거쳐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글로벌화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인큐베이팅 및 성장을 지원 투자 하고 창업 성공시 ( )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창업 지원과 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기술기반의 여성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대기업 중견기업 및 여성, , , 

기업들의 기금출연이 요구된다 여기서 모금된 기금을 바탕으로 정부와 매칭펀드 형식. 

으로 혁신형 여성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성공시 투자 기금을 회수함으로써 

또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 전용창업펀드의 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큐베이터 운 자는 창업, . 

지원체계가 잘 구축된 이스라엘 또는 실리콘 밸리의 경우 주로 벤처캐피털 주도의 

컨소시엄 또는 벤처캐피털 단독으로 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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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전용 창업 지원체계는 사전 인큐베이팅 지원, - 인큐베이팅단계지원 - 사후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단계로 운 한다 인큐베이팅 또는 투자대상 선별 전 단계에서는 3 . 

개인 또는 년 미만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과정에서 종자돈 협력사 벤처캐피털 5 , ,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이전단계의 자금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아이디어 . 

발전 지원 기술적 지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등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의 , , 

성공가능성을 제고한다 사업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은 각계 현장 전문가와 경험이 많은 . 

전문가를 통해 기술력 시장잠재력 규모 창업자의 역량 및 전문성 혁신역량 등 전반적인, , ,  

창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 인큐베이팅 대상을 엄격하게 , 

선별한다. 

｜ 그림  4-38 ｜ 여성 창업활성화 생태계 시스템 

인큐베이팅 단계의 지원은 평가 후 엄선된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 등이 

운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약 년간 창업. 2

기업의 성장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년간 . 2

약 억원 억원을 지원하며 정부 민간 를 부담한다8 ~10 , 85%, 15% . 

인큐베이터 졸업 후 사후단계 지원도 중요한데 사업특성에 따라 글로벌화 등을 ,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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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성전용창업자금확보 및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지식기술 기반의 혁신형 

여성기업의 창업동기를 촉발하고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성과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4-39 ｜ 여성전용창업펀드의 운영 및 지원체계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운영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대안으로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자금이나 보증 이용 시 어려움이 많아 사업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체의 는 각종 자금대여 및 보증 등을 시행하는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85.7%

대해 필요 보통 이상 응답자 포함 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 . 

설립 방안① 

여성기업공제조합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은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 ｣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여성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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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여성기업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 

한다 이러한 여성기업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칭 여성기업공제사업기금을 법령에. ( )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운 자금은 정부자금 지원과 여성기업인. 

들의 갹출금으로 마련한다 시행된지 년이 지난 중소기업공제사업도 정부출연금과 . 30

회원의 공제부금으로 운 되고 있다.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되 조합의 대표는 이사장이 하며 업무 , 

총괄은 상근이사 담당으로 한다 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  시 필요한 사항에 . 

대해 자문한다 또한 상근이사의 총괄 하에 경 기획부와 사업운 부의 설치 및 운 을.  

한다 경 기획부는 경 지원팀 기획홍보팀 재무회계팀으로 나누어 경 지원팀에서 . , , 

조직 및 인사 규정 경 방침 각종 업무의 총괄 조정 등을 담다하고 사업운 부는 , , 

사업총괄팀 공제사업팀 자산운용팀 회원관리팀으로 나누어 사업총괄팀에서 사업을 , , ,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필요 사항을 지원하며 공제사업팀은 공제사업의 개발, 

추진 및 수행을 담당한다 또한 자산운용팀은 기금 및 재원 조상 및 자산 운용을 하며 . 

회원관리팀은 회원가입 및 탈퇴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림  4-40 ｜ 공제조합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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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사례② 

정보통신공제조합⑴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조합원의 공동 이익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공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법인으로 45

설립 하 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1988. 3. 31) , .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요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공사 용역 및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와 관련 , 

있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 , 

급보증 및 하도급이행보증 임대차보증 인허, , 가보증 납세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또는 용역의 시공자금 운영자금 공사용기자재의 구, , 

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이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또는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조합원의 공사용기자재의 구매알선 정보제공   ,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   

 조합재산 및 기타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공제조합⑵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SW SW , , 

이행보증 자금 투자 등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년 월 정보통신부장관의 , 1998 1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 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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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 주요사업 < >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노란우산공제회⑶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 ·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 

2 년 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 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006 9 115 , 가 

운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를 보면 년 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그해 가입자2007 9 명 4,014

에서 년 만 명 년 만 명 년 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2013 34 6,289 , 2014 43 2,934 , 2015 59 2,574

났다 기금조성액은 년 월 억원을 운 하고 있다. 2015 12 38,262 . 

｜ 그림  4-41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 및 기금조성액 현황 

단위 명(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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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주요특징 <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정망

 일시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연 만원 추가 소득공제300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무료 상해보험 가입

추진방안③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국내외 공제조합 관련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운  유형 공제상품개발 적정사업규모 등 여성기업 공제조합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 ,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제조합사업은 주무부서. ,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공제조합 가칭 의 주요사업은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 안정( ) , 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 안정에 필요한 , ,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여성기업 사업에 ,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는· · ,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회원 증대를 위해서는 통합 정보망에 공제사업의 목적 특징 . , 

등을 홍보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 

및 운 은 세한 국내 여성기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여성기업의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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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지원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얽혀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특허청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 , , ,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각 정부부처 산하에 여러 여성단체가 설립되고 거의 예외 . 

없이 지휘감독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표  4-45 ｜ 정부부처 산하 여성기업 관련 단체현황 

자료 각 단체 홈페이지 년 월 기준 (2015 11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관련 사업과 자금이 분산되고 위탁사업으로 운 되다보니, 

차별성 없는 사업과 자금이 중복적으로 집행돼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기업들의 인지도 역시 낮은 , 

상태이다. 

여성기업 협회들은 특정 법률 또는 민법에 설립 근거를 둔 법인으로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조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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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협회는 많은 회원의 확보와 회원들이 협회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률적 지위가 확인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단체로, 

협회의 뿌리는 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연륜도 깊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1971 . 

협회가 여성경제인 단체로써 대표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

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더불어 여성기업도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 , 

아시아 여성경제인 글로벌 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여성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 

대표적인 여성경제인단체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성경제인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여성경제인 단체의 협의체구성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단체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성,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표  4-4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법정기능 및 협회 본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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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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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협회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1)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재원 확보3)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4) 

멘토링 등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5) 

협회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1)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본질적으로 여성경제인들의 결합체인 특별법인으로서 안으로는 

회원들 간의 교류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회원들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해 회원서비스 전담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42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현 조직도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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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협회는 여성기업 단체의 대표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신규회원의 발굴 , 

및 등록 회원이탈방지 및 회원서비스 강화 등 회원관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내부조직, , 을 

혁신 각 조직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협회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규 회원 확대는 , 

물론 이업종 회원간 학습조직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산파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기능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 

관리팀 사업팀 여성스마트창작팀 이외에 회원서비스팀을 신설 조직을 혁신하는 , , , 

것이 바람직하다. 

｜ 표  4-47 ｜ 회원지원팀의 주요활동 예시 ( )

한편 협회의 회원증가에 따른 여성기업의 복리증진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니즈 조사 후 회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정의한후 다른 유사단체의 회원서비스 등을 벤치마킹 한후 신규 서비스 

개발과 운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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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서비스 예시 < >

제휴를 통한 할인 제공 서비스 • 

정부정책 참여 우선기회 제공 •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상시자문• 

각종 교류회 교육 등을 통한 네트워크 참여기회 제공 • 

각종 문화 체육 레저 관광 등 관련 회원권 이용 서비스 , , , • 

경조사 관련 편의제공 • 

각종 보험 인증 인허가 관련 대행• 

원자재 공동구매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회제공 등  • 

협회의 회원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가령 기업경 전반에 관한 상시자문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협회 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외부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정하되 선정된 전문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 

일부에 대해 협회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운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수출관세 등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기업과 서비스제공,  

및 기부협약을 체결 협약기업은 서비스제공 및 수익창출시 일부분을 협회의 발전기금, 

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2)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운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 

여성기업 정책지원활동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을 평가하는 조사이다 년에 여성기업. 1999  

실태 및 차별적 관행조사를 처음 실시하 으며 년에 통계법 제 조에 의한 지정, 2003 82

통계로 승인되었다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년마다 . 2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여성기업 육성 시책 등을 수립하는데 ,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사업체를 위한 .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일대일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 팩스 및 , , ,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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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경 현황 재무구조 생산형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 , 

기업 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왔으나 각 지역별 여성기업의 · , 

창업업종 신규 창업자수 기업규모 경 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 , , 

각 지역별 특성 및 전략산업을 반 한 정책의 수립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지역별로 여성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내 여성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심층, 

자료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망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의 .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 16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개 지역별 여성기업의 창업특성 경영성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16 , , , 

정책 요구사항 등 객관적 자료 도출

 지역 특성에 따른 여성기업 창업 업종 비교분석 

 일반여성기업과 전략산업분야에 속한 여성기업의 특성비교

 지역별 여성기업의 상대적 경쟁 우위 요소 도출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 현황과 연도별 사업규모 추이 조사

 지역별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요구 특성 변화 등, 

이러한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단계별 차별적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법률적 정책적 , , 

방향 설정 및 실질적 지원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실태를 반 한 여성기업 . 

창업교육 아이템 선정 및 경 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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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7 ｜ 지역 전략 산업 및 연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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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청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재원 확보3)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 이외에 특별법인으로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 운 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금확보 방법을 활용 자체 사업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협회가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회원의 권익증진 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고 이에 적합한 수단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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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무엇이든지간에 몇가지 독자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협회지원. ,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성공한 경우 성공보수로서 연간 내외의 금액에 대해 협회의0.1%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협회 회비의 현실화에 관한 것으로서 회원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 

있다 다만 창업 초기단계의 여성기업이 협회를 통해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고자. , 

하는 경우 연회비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방식은 벤처기업협회 등의 회원. 

규모별 회비 운 방안이 적합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의 경우 협회 . 

가입비는 만원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30 , . 

｜ 표  4-48 ｜ 벤처기업협회의 가입비 및 연회비 운영사례 

셋째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 확인수, . 

수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가령 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에서 관세경감확인서 발급수수료에 적용하고( )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회의 독자사업을 위한 수익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결정된 사업, 

용도와 회원서비스 강화 등에 활용할 경우 신규 회원 확대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서비스로 회원만족도가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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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4) 

우리사회의 여성 및 여성기업과 관련한 핵심 이슈는 일과 가정의 균형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육성 지원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 , 

동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비단 어느 한 부처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설계 및 집행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기업 관련 단체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기업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노동고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걸쳐 얽혀있고 관련 여성기업 단체도 지휘감독청이 상이하다, .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새 정부 

출범이후 폭넓게 접근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동력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그림  4-43 ｜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력규모 추계 2030

단위 천명( %,1 )：

자료       Closing the Gender Gap, OEC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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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부처의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부처 산하의 여성기업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여성기업 관련 단체 협의체계 구성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연혁적으로 가장 오래된 여성경제인 . 

단체일 뿐 아니라 회원 수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및 운 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여성기업 성장과 지원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성기업 육성정책 모형이 설계

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림  4-44 ｜ 한국여성기업단체 협의회 구성과 운영 예시 ( )

단위 천명( 1 )：

자료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비전 및 발전전략    /( ) 2020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2013

멘토링 등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5)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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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그동안 여성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년도에 여성기업의 사회적 책임경 에 2005

대한 논의를 하 고 년도에 여성기업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 2006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개 지회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천하여 왔다13 .

지회별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지회의 전문계여고생 장학금 지원 대전 충남지회의 , ·

여성가장 및 소상공인 불우이웃돕기 지원 광주 전남지회의 장애우 사랑의 봉사 및 , ·

여고생 장학금 지원 강원지회의 여고생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구 경북, , ·

지회는 소녀가장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의 여성기업이 장학금 

지원 졸업생을 채용하여 근무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년 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이 되어 그 동안 각 지회에서 실천해오던 사회적 2011 6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기업인들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사회적 공헌 활동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여성기업 행복한 동행 발대식이 이루어‘ ’

졌다.

또한 년 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한 여성 와 2013 7 CEO

여성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등 예비 와의 멘토를 통해 선배 여성 의 따뜻한 CEO 1:1 CEO

동행 선언이 이루어졌다.

여성기업 멘토링을 토대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존경받는 여성기업이 되도록 한국여성경제인

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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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선언문 < >

  우리 여성 멘토 멘티는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의 생태계를CEO -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인의 멘토는 후배여성 에게 창업과 경영노하우를 적극 전수. 500 CEO

하여 여성기업인 양성과 고용창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멘티는 선배 여성경제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로서의. CEO 창업 

의지와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나 우리 인의 멘토는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500 장애물은,  

제거하여 후배 여성 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선다CEO .

하나 우리 멘티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미래 로서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려고. CEO  

노력한다.

하나 우리 멘토 멘티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여성과 사회 국가의 . - , 발전을 

항상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2013. 7.10.

여성 멘토 멘티 일동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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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6.  ( )

가 배경 및 필요성.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 )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 , , 

개 지역에 센터를 갖추고 있고 지역별 센터 간 긴 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15 , 

체계적 효율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종합센터는 처음· . 

부터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수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

시스템을 강화하고 센터 스스로 여성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 수행하는 역량을 , ·

갖추도록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가칭 설치 1) (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현대화 2) ( )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3)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및 사업개선 4)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가칭 설치1) ( ) 

년 현재 전국 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개의 창업보육실이 설치2015 16 ( ) 205 ·

운 되고 있다 그런데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 중 지식. ( ) ·

기술집약적인 창업기업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 지식 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기청· ( )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교과부 한국여성경제진흥원 기재부 등의 기관이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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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간 연계 및 체계적 지원 기능이 수행되지 못해 여성기업 , 

지원에 따른 실효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여성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거점지역별 가칭 여성창조기업 비즈니( ) 스

센터를 설치하여 여성 인 창조기업 활성화 도모한다 기존 여성창업보육센터와 차별화된(1 ) .  

전문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 대전‘ ’ . , , 

광주 대구 부산 등에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하의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초기 창업자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가칭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의 운영 원칙 < ( ) >

• 지식기술창업 분야의 수익창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최대 년까지로5  

연장

현재 여성기업종합센터의 보육실 입주 기한은 최대 년임 3 .※ 

여성창조기업 비즈센터에 입주하는 인 여성기업인은 일정 시간의 창업교육 (1 )• 

이수 이전 이수자 제외 를 의무화함( ) .

•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의 창업( )

성공률에 대한 중장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장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  

여성의 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식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한 , • ･
지식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검증센터･

운영(proof-of-concept center) 

지식 기술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 ･ 전통산업 

에서의 융합 여성친화적 지식서비스업종에서도 창의적 아이템 , 발굴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개념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현대화2) ( )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성창업 지원 및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재 여성기업( )

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여성창업보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창업보육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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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게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전국 개 지역의 재 여성기업종합. 15 ( )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산하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시 산하 여성능력· , 

개발원 여성발전센터 등의 여성창업보육 시설에 비추어서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공간 ( )

및 환경을 제공하여 여성창업 기업간 교류와 여성창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의 현대화 추진한다 향후 시설 전문성 여성창업 성공률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 , , 

전문 여성창업보육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한다 글로벌. ·강소형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등에 필요한 연수시설 여성기업 커뮤니티 활동 모임 , ( ) 

공간 배치한다 국내외 여성기업 동향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대상 정부 지원 사업 여성 . , , 

기업 통계 및 정책자료 각종 세미나 워크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성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  

구축 및 운 한다 전문화된 여성창업보육 코칭 시스템 도입 역별로 재무코치 전략코치. , ： , 

운 코치 정보기술코치 인적자원코치 특허코치 코치 등 체계적 이고 전문화된 , , , , FTA 

코치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핀란드의 전문화된 창업보육코칭 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 표  4-49 ｜ 핀란드의 여성기업 육성 체계 

자료 양인숙： · 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2012). ,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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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대화 기본계획 내용 < ( ) >

컨퍼런스 콜 화상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인프라와 등의 안전, IT CCTV • 

보안 시설 완비

•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휴게실 카페 샤워실 물품 창고 전용 주차장, , , , , , , , 영유아 

보육시설 등 여성친화적인 시설 및 환경 조성

• 어린 자녀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설치 및 확대 , 

또는 인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지원 시스템 확보 

• 자녀양육과 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편의성

지리적 접근성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배치 필요( ),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 3) 

여성기업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창업의 질적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국 개 지역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창업자의 15 ( ) .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 경 지원 체제를 마련할 방안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예비창업자 및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

에게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특화산업 및 신기술 창업에 대한 기술타당성 분석 등 상담 자문을 , ·

통해 여성창업 적합 분야로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창업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여성창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화산업 및 여성적합 창업 사례 등을 

연구 조사하여 공유하고 지역 특화와 관련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 , ·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졸업 후 준비해야 할 사무실 임대 사업소재지 , , 

등기이전 인력 확충에 따른 사회보험과 세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및 사업개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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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 착수시기의 조정 통합, 

정보망을 통한 사업 참여신청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과지표 중 매출액 산정기, ( ) 준 

합리적 조정필요 창업성공률 관리를 위한 생존률 조사 등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 

됐다. 

첫째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성과지표 중 매출액산출기준은 센터가 지속적, ( )

으로 보육실수를 확장하여 입주기업을 늘린다고 해도 신규 창업업체가 많이 입주하는 

해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출액 평균매출액 지표를 매년 상향하는 , 

것은 불합리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던 것이다. 

둘째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이 창업 년 뒤 에 불과 창업생존률이 낮은 , 2 49.1% ,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창업기업에 대한 생존율 관리는 창업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휴 폐업 조사 통한 창업후 생존률 지표의 조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 

셋째 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연구개발, , 

자금 인력 지원사업 등을 찾아서 매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 ,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청년창업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추적관리와 함께 우수 ,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관리로 성공창업 사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청년창업센터에서 . 

년간의 인큐베이팅이 끝난 후 졸업기업 중 우수팀 여 개를 선정해 지원하여 지속1 , 150

가능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용산구 청사에 마련한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에 년간 ‘ ’ 1

추가로 입주 및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년 후엔 이중 개팀을 선발해 . 1 50

년간 추가로 지원 최장 년간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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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0 ｜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또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  등 기존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의 효율적인 공간운 이 필요한 것, ( )

으로 보인다 창업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는 공간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개방형.  

공동보육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공간수요가 높은 성장단계의 창업기업들은 대형보육실,  

및 소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창업보육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여성 창업지원 사업 중 실전창업스쿨 프로그램 운 에 있어 수강생의 수준 , 

및 창업예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창업기초과정과 전문가과정인 모의창업과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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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수강생 모집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초과정은 처음으로 실습을 . 

해보는 수강생 위주로 기본 실습을 익히도록 과정을 구성하고 모의창업 과정은 기본 

실습을 익힌 수강생 위주로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창업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출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 준비작

업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은 여성기업들의 선호도가 높고 사업의 유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 

품목별 여성기업 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출 준비 지원단이 박람회 특성과 여성기업 DB

제품 간의 수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니즈를 감안한 제품 및 포장의 현지화, 

샘플제품준비 외국어카탈로그 제작 등 참가 준비를 사전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  

｜ 표  4-51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장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4

  

제 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4 >  397

자료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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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개

가 설립목적.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 

하여 경제 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주요기능. 

 여성경제인 혁신 역량 강화 여성 교육 전국 여성 경영연수( CEO MBA , CEO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여성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여성( , 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실태조사, )

다 협회 . CI

여성경제인들이 횃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밝히고 하나가 아닌 우리가 , 

어깨를 나란히 하여 척박한 땅을 비옥한 양지로 만들겠다는 여성경제인들의 

의지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유니크하게 형상화 

하 다 또한 여성경제인의 단합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하며 여성경제활동을 통한 복리증진 및 회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협회의 설립이념과 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경제인들의 발전21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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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 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년에 대한여성경제인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1971 , 

년에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어져오고 있다1999 .

▣ 1990s

1999 020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공포 법률 제 호( 5818 )

06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발효

06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식 출범 창립총회 개최, ｢ ｣
0624

~
0709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강원, , · , · , · , , , 

경기 전북 경남 제주 개 지회 창립총회, , , 11

072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 차 정기총회 장 신 초대회장 선출1 , 

1020 충북지회 창립총회 개최

1022 전국 여성기업인 경 연수 도고증권연수원( )

1206 임시총회 개최 및 제 대 신수연 회장 코리아스테파 선출2 ( ) 

▣ 2000s

2000 0127 정기총회 개최

0407 상반기 전국 여성기업인 경 연수 부산 그랜드호텔( )

0614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4｢ ｣
0920 하반기 전국 여성기업인 경 연수 제주 그랜드호텔( )

2001 0130 정기총회 개최

0706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5｢ ｣
1024 전국 여성기업인 경 연수 서울 올림픽파크텔( )

2002 0129 정기총회 개최 및 제 대 이 숙 회장 주 코모도호텔 선출3 (( ) ) 

0316 울산지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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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제 대 이 숙 회장 주 코모도호텔 취임3 (( ) ) 

0705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6｢ ｣
0710 여성최고경 자 경 연수

1025 전국 여성기업인 경 연수 강원 현대설악콘도( )

2003 0128 정기총회 개최

0523 전국 여성기업인 경 연수 대전 리베라호텔( )

0704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7｢ ｣
1218 제 대 정명금 회장 대구중앙청과 주 선출4 ( ( )) 

2004 0228 정기총회 개최

0702 제 대 정명금 회장 대구중앙청과 주 취임4 ( ( ))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및 리셉션 개최8｢ ｣
1026 전국 여성기업인 경 연수 경주 현대호텔( )

2005 0127 정기총회 개최

053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 조 개정2

여성경제인 범위확대 여성기업의 임원 모든 기업의 임원( )： → 

0706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9｢ ｣
1021 전국경 연수 개최 경기 라비돌 리조트( )

2006 0120 정기총회 개최

0706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개최10｢ ｣
1027 전국 여성경제인 경 연수 인천 하얏트호텔( )

1220 제 대 안윤정 회장 주 사라 선출5 (( ) ) 

2007 0124 정기총회 개최 및 제 대 안윤정 회장 주 사라 취임5 (( ) ) 

0705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개최11｢ ｣
0913 전국 여성경제인 경 연수 경주 코모도호텔( )

1001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허가

중기청 허가번호 제 호( 2007-7 )

2008 0129 정기총회 개최 및 여성경제인 경 혁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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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2｢ ｣
0925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2008 

1107 전국 여성경제인 경 연수 부산 코모도호텔( )

2009 0205 정기총회 개최

0406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3｢ ｣
0507 전국여성경제인 경 연수 상반기 경남 씨티풀만호텔( - )

05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시 법제화( )

0916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2009 

1016 전국여성경제인 경 연수 실시 하반기 충북 라마다호텔( - )

111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항 개정( 7 1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물품 및 용역 공사( 5%, 3%)： ：

1229 제 대 전수혜 회장 주 오리앤트마린 선출6 (( ) ) 

2010 0127 정기총회 개최 및 제 대 전수혜 회장 주오리앤트마린 취임6 (( ) ) 

0707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4｢ ｣
0903 여성경제인 워크숍2010 

1029 전국여성 경 연수 목포 현대호텔CEO ( )

2011 0222 정기총회 개최

0422 전국여성 경 연수 제주 해비치호텔CEO ( )

0621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5｢ ｣
2012 0221 정기총회 개최

0412 충남지회 창립총회

0907 전국여성 경 연수 전북 변산리조트CEO ( )

0710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6｢ ｣
1226 제 대 이민재 회장 주 엠슨 선출7 (( ) ) 

2013 0130 정기총회 개최 및 제 대 이민재 회장 주 엠슨 취임7 (( ) ) 

0710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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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직도. 

073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항 개정( 9 3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준수 의무화( )

1025 전국여성 경 연수 서울호텔CEO (The-K )

2014 010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항 시행( 9 3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준수 의무화( )

0108 전남지회 창립총회

0207 정기총회 개최

0623 경기북부지회 창립총회

1205 전국여성 경 연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CEO ( )

1222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8｢ ｣
2015 0205 정기총회 개최

0709 제 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19｢ ｣
0828 전국여성 경 연수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CEO ( )

1222 제 대 한무경 회장 효림그룹 선출8 ( ) 

2016 0129 제 대 한무경 회장 효림그룹 취임8 ( ) 



406 여성기업 백서  <2015 >

바 지회 소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는 전국에 총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회 및 지회 간에 16 ,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 내에 있는 여성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기업인 및 여성임원들에게 경 가로서의 자질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한 

여성 교육과 전국 여성 경 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을 지원하고 CEO MBA CEO , 

있다 또한 여성기업 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 

운 하고 있고 여성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통합정보망을 운, 

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올바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년마다 실시하고 있다2 . 

끝으로 산악회 골프 다도 등 회원들의 단합과 여가 활동을 위한 클럽활동 운 과 , , 

여성기업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내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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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

가 설립목적.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 각종 ,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하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주요기능. 

 여성기업창업 보육공간 및 지원시설 제공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 훈련 연수, , , ㆍ ㆍ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전국, , (  

개 지역센터 운영16 )

 여성창업지원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 양성교육( , , CEO )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조사연구팀 운영( One-Stop , )

다 재단 . CI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심벌마크는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 ) ( ) Coporate 

의 핵심요소로서 우리 의 콘셉트로 개발되었다 각Branding ‘WE( )’ . 각의 사각형의 

조합으로 와 를 형성하여 를 상‘W(woman)’ ‘E(enterprise)’ WE 징한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되는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기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 , 21 시대에 많은 여성 

경제인들이 국가경제의 측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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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 혁.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 ( ) 1999 ‘ ’ 년 2001

국회에 센터 설립관련 예산이 최초로 반 된 이후 년에 중소기업청의, 2007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 2000s

2007 1001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주무관청 중소기업청( ) ( )：
1009 년 정기이사회2007

2008 0819 년 정기이사회2008
1130 부산센터 확장완료 임대확충( )
1230 경기센터 확장완료 임대확충( )

2009 0224 년 정기이사회2009
0601 중앙센터보수공사 강의실 및 회의실 등 교육시설 구축( )
1116 대구경북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1218 전북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1216 경남센터 확장완료 임대확충( )

2010 0127 년 제 차 임시이사회2010 1
0130 전수혜 이사장 취임
0204 년 정기이사회2010
0223 강원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0413 년 제 차 임시이사회2010 2
0724 인천센터 확장완료 임대확충( )
1007 년 제 차 임시이사회2010 3

2011 0222 년 정기이사회2011
0131 충북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0630 대전충남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2012 0326 광주전남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1209 울산센터 건물매입 제주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 )

2013 0101 이민재 이사장 취임
1230 충남센터 확장완료 건물매입( )

2014 0127 년 정기이사회2014
1230 전남센터 확장완료 분양매입( )

2015 0126 년 정기이사회2015
0225 여성경제인 설치DESK 

2016 0129 한무경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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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직 및 기구현황. 

▣ 조직

▣ 기구

중앙    ① 지역센터   ② 

운영관리팀 사업운영팀 조사연구팀

사무처

사무총장

이사회

감 사

이사장    

지역이사회 사무국

센터장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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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센터 소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창업( ) 16 ,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 제공 판로 애로상담 창업보육 등의 , , , 

지원을 통해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여성기업 지원기관의 메카로써 기반을 구축하고 , 

있다.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 활동 촉진을 위하여 각 지역센터 내에 여성창업보육센

터를 설치 운 중이며 차세대 여성기업인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여성 · , 

양성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전창업CEO , 

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 

육성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성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 , 

대한 정보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저변의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 

하는 경 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경제인 를 설치하 고· DESK ,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연구를 통한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 법률 개선을 위해서 · , 

조사연구팀을 운 하고 있다. 

끝으로 센터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의 One-Stop 

창업활성화 유도와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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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100% 

중소기업청 지원정책1.  

가 정책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자금1)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융자 규모  조 억원 1 3,00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9,272 5,654 , 2.6

✽ 년 월말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4 11 9,608 6,043 , 2.1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창업기업지원 업력 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7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세 이하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39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 미만 신청 접수일3 ( ·  

기준 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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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 공매 단 기업 당 회에 한정( , · ) , 1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 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0.08%p (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이내 고정금리 , 2.7% 

대출기간

✽ 시설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8 ( 3 )

✽ 운전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 운전 구분없이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 5 ( 2 )

대출한도 기업당 억원 운전자금은 억원 매출액 이내: 45 ( 5 ), 150% 

✽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억원: 1

융자 방식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에서 대출( ) (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 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융자상환금 조정형               (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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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필수(www.sbc.or.kr) ( )

접수시기 홀수월 일 예산소진시: 1 ~ .

제출 서류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 (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 의 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정책정보는 기업마당1357, (www.bizinfo.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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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사업화 자금2)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

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억원3,00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1,705 1,335 , 2.5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4 1,863 1,484 , 2.4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 ①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 ② Inno-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 인증 기업 Main-Biz, 

특허청 인증             ( )

✽ 최근 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3 2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 )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NET, , ,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0.08%p ( )

✽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8 ( 3 )

▪ 운전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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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억원 운전자금은 억원: 20 ( 5 )

✽ 단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억원, 10 10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sbc.or.kr)

접수시기 홀수월 일 예산소진시: 1 ~ .

제출 서류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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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정책정보는 기업마당1357, (www.bizinfo.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신성장 기반자금3)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융자 규모 억원  10,27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2,655 1,980 , 4.7

✽ 년 월말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4 11 392 353 , 4.8

지원 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 가젤형기업 전용, , , 

자금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 업력 년 이상 중소기업( ) 7

단 업력 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7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7

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 · ) 3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2 승인을  

얻은 자

가젤형기업 전용자금 업력 년 이상 중소기업( ) 4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업력 년 이상 매출액 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 ) 3 , 10

가공조립형 중소기업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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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소재형 섬유제품 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 (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 ( ),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 , 1

✽ 가공조립형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 ), · · ·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 , , ,  

및 트레일러 기타 운, 송장비 

 최근 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3 2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 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 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개월 ( ) 6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년 이내 회로 한정 지원  3 1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이내( 30% )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50%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 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생, , ( ) 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 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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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0.5%p (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 ( , 제외 )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 0.08%p ( ) 

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8 ( 3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15 ( 5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10 ( 5 )

▪ 운전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대출한도 : 기업당 억원 지방소재 억원 운전자금 연간 억원 매출액 이내45 ( 50 )( 5 ), 150% 

▪ 단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억원, 10 10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연간 억원 이내 운전자금 억원: 10 ( 2 )

✽ 가젤형기업 전용자금 기업당 억원 운전자금 억원: 70 ( 10 )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에서 대출, ( ) ( )

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sbc.or.kr)

접수시기 홀수월 일 예산소진시 단 협동화자금은 수시접수: 1 ~ . , 

제출 서류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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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 중소기업 중진공 홈페이지→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 ,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 접수·

◦ 중소기업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중소기업→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SMS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중소기업 직접대출( )→ 
◦ 금융회사 중소기업 대리대출( )→ 

문 의 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정책정보는 기업마당1357, (www.bizinfo.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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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 안정자금4) 

경 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 

경 기반 조성하는 지원정책이다. 

융자 규모  억원1,00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1,178 1,068 , 3.0

✽ 년 월말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4 11 536 499 , 3.1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긴급경 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 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 용역( , 

서비스 포함 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지원 제외단 해외조달시장( ) 5 ( , 참여 중소 

기업은 신청 가능)

융자 범위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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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 : 1.05%p ( )

✽ 재해중소기업은 연 고정금리 적용2.5% 

대출기간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억원 이내 년간 억원 이내: 10 (3 10 )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 : 0.5%p ( )

대출기간 일 이내: 180

▪ 수출계약기준 수출품 선적 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 ) . , 일을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년까지 이를 인정1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년180 . , 1 이내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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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기업당 억원 이내: 10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 단체보험 , Plus+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성공제품은 기업당 억원 이내 , , R&D 30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산하기구 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정부조달: UN UN , WTO , FTA 협정 양 

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천만불 이상의5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한국무역 

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일반기업은 최대 억원 해( 10 , 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이내30 ) 90% 

▪ 수출실적기준 최근 년간 수출실적의 이내: 1 1/2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억원10 ( 30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 접수·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sbc.or.kr)

접수시기 : 정기 접수 회차는 월 부터 접수 회차 이후 월 월 월( ) 1 2015. 1. 5( ) , 2 (3 , 5 , 7 , 

월 월 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 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9 , 11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 월 월 월 월 월 첫정상영업일부터 (2 , 4 , 6 , 8 , 10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 ) 

▪
▪
▪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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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성장공, ( 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

자금 고성장 가젤형 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 ( ) , ), ,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지 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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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자금5) 

생계형업종에서 벗어나 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규모 억원 200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상공인 중 소상* “｢ ｣
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이수한 유망특화업종 분야 예비창업자” ‧

✽ 상시근로자 인미만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인 미만5 ( 10 )‧ ‧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 별표 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15)

지원 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공자기금 예탁금리 기준금리( ) : + 0.6%p( )

대출한도 업체당 억원: 1

대출기간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상환방식 년 거치 후 년간 대출금액의 또는 는 개월 또는 개월 마다: 2 3 70%( 100%) 3 ( 1 )  

균등 분할 상환하고 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30%

대출 취급 금융기관 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20 ) : , , , , , , , ,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 , , SC , , , ,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 

지원 절차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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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 · 경·

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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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1) 

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

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수요처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에서 필요로 . ( · · )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

기간 구매한다.

지원 규모  약 개 과제 전체 예산 억원230 ( 679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2 , 

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 , , · 서비스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의사항 등 | |

지원 내용

수요조사 과제 수요처 대기업 공공기관 등 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 수의 수요처 

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 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 )

▪ 전략과제 국방 기상 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 · ·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 예 완제품 부품 개( : 1+ 5 )

중소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 기술 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 ( ) 제안

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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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5. 1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tech.go.kr)

현장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

기술성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 

사업성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 현황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구매계약관련 서류 등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 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www.smtech.go.kr)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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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7, 2334, 2335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 02-368-8744~6

전용정보사이트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고객센터 비즈인포1661-1357(R&D ), (www.bizinfo.go.kr)

나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해외수요처 바이어 로부터 신제품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 )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약 개 과제 전체 예산 억원 120 ( 200 )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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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 | |

지원 대상  

글로벌 협력과제 글로벌 기업 해외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 ·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공(KOTRA) , 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 바이어 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 )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신청 접수· 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5. 1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tech.go.kr)

현장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

해외수요처와의 계약내용 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수준 등· , , 

제출 서류

 과제제안서 구매계약 관련 서류 신용등급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www.smtech.go.kr)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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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7, 2334, 2335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 02-368-8744~6

전용정보사이트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고객센터 비즈인포1661-1357(R&D ), (www.bizinfo.go.kr)

다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 협력펀드 을 ( )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 국산화 또는 , · (

신제품 개발 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개사 전체 예산 억원160 ( 450 )

지원 대상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 수입대체 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 ·

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과제

지원조건

✽ 지원금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 투자 한 자금: (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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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의사항 등 | |

지원 내용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 에 필요한 자금 지원(Main-R&D) (Post-R&D)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미래전략과제 컨소시움 방식( )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 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기업제안과제 단기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 기술 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 및 투자기업의견서 단기과제 를( ) ( )  

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과제

✽ 대학 연구기관 기술출자 과 투자기업 자본출자 이 공동투자로 설립된 신규창업법인의 직접사업화 · ( ) ( )

과제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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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년 사업 공고 시점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5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www.smtech.go.kr → → → → → 내용입력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추천 및 구매협약,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에서 다운로드(www.smtech.go.kr)

처리 절차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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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기업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2) · ·

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과의 ‧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 ‧
혁신기술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개사 전체 예산 억원 2,300 ( 1,520 )

첫걸음 개 억원R&D : 1,200 ,  553

도약 개 억원R&D : 900 , 852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개 억원R&D : 30 , 80

이공계전문가 서포터즈 개 억원R&D : 175 , 35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년 지원현황 약 개 기업'14 : 1,800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2

되지 않을것

▪ 첫걸음R&D : 정부 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R&D , 소기업

▪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창업 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인 이상 창업팀R&D :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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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첫걸음 정부 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R&D : R&D ‧
지원R&D 

도약R&D : 혁신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  

협력 지원R&D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민간 엔젤투자 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발하여R&D : 社 , 

착보육 엔젤투자 를 일괄 지원- -R&D

이공계전문가 서포터즈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R&D : ‧ 직면 

하는 기술애로를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해결토록 지원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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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연 회 월4 (2, 4, 6, 8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연구마을 산연전용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 신청,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는 운 기관에 매월 신청R&D

이공계전문가 서포터즈는 R&D 기술인정보 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신청(techin.sanhak.net)

심사 평가내용 | · |

기술평가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 를 통해 ( , , ) 전문

기관 추천 후 대면평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로 과제 선정( , , )

✽ 세부 내역사업별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www.smtech.go.kr) 침에 첨부

✽ 이공계전문가 서포터즈는 R&D 기술인정보 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신청(techin.sanhak.net)

✽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는 운영기관별 신청양식R&D

처리 절차

첫걸음 도약 R&D, R&D

✽ 관리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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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 관리기관 사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사 한국산학연협회: ( ) ,  : (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4458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smba.go.kr) 201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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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산 연 또는 중소기업간 산 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 - ) ( - ) 

중소기업의 융 복합형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융 복합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 ·

사업이다.

지원 규모 억원 신규과제 과제 계속과제 과제  664 ( 142 108 )  

✽ 년 지원현황 신규 신청 과제 중 개 과제 선정지원 과제당 평균 억원14 ( ) : 633 158 , 2.4

지원 대상   

융 복합과제·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Inno-Biz),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 ( ) 2 , ∙
관리 역량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센터연계형과제

일반기술 유형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  - ( ) 2

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Inno-Biz),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 2 , 역량  

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단 농공상융합 유형의 경우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에 의거 설립된  16 , 19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440 여성기업 백서  <2015 >

지원 내용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중소기업 http://www.smtech.go.kr (→ → → → → 

융 복합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처리 절차

융 복합과제  < · >

✽ 보증 미선택 과제의 경우 현장조사만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지방중기청,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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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연계형과제  < >

✽ 보증 미선택 과제의 경우 현장조사만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지방중기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0/44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3/0224

전용정보사이트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고객센터 비즈인포1661-1357(R&D ), (www.bizinfo.go.kr)

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약 개사 전체 예산 억원 1,250 ( 165 )

✽ 년 지원현황 월 기준 총 개사 선정 지원 업체당 평균 백만원14 (11 ) : 1,459 , 1.1

지원 대상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도입금액 천만원 이상 를 대 : ( 1 ) 10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 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 2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 업력 년 이하 과 일반기업 업력 년 초과 으로 구분 ( 7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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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 R&D 

장비이용료에 대해 연간 천만원 한도 내 최대 까지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3 70% ( )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신청 접수·

 년 월부터 주관기관 신청 참여기업은 자금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접수’15 1 ( )

 참여기업 신청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 → 예비신청  → →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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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내용 | · |

주관기관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 현장평가 후 선정: , ·

참여기업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실적 장비이용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 , 

평가

신청 서류

주관기관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비이용료 산출근거 연구장비 멘토링 : , , 

지원 신청서 등

참여기업 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비활용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에 게재된 사업관리(www.smtech.go.kr) 지침 참조 

처리 절차  

관리기관

참여기업전문기관

주관기관

⑧

⑥

⑤

①

②

③ ④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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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사 한국산학연협회 ( ) : 042-720-3341/3342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smba.go.kr) 201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정책정보는 기업마당1357, (www.bizinfo.go.kr)

라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무결점 무결함의 완전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싱글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 , PPM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개사 전체 예산 억원 600 ( 18 )

✽ 지원실적 년 품질혁신지도현황 개사  : '14 : 602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 

기업

①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하여 , , , , , 

사업을 위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별표( 2 1〔 〕

참조)

②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위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별표 참조3 2 )〔 〕

 뿌리산업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뿌리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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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세부사업 내역

신청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수 있음‘15. 1. 10 ~ 11. 30(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 싱글 품질혁신추진본부 우편 또는 ( PPM ) - 

팩스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0-743) 39  02-6050-3851~6,  Fax 02-6050-3859☎ 

품질지도 예비진단 및 품질인증 현지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확인

심사 평가내용 | · |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예비진단 시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과제 적합성 유무 확인

품질인증제 운 은 싱글 품질달성 여부 등 개 항목 및 불량률 현황 등 PPM 25

신청 서류  

품질혁신지도 교육 신청서 개인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

싱글 품질인증 PPM : 신청서불량률 현황 자료 포함 추천서모기업이 있을 경우( ), ( ), 개인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 싱글 품질혁신추진본부 의 홈페이지 ( PPM )

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용  http://sppm.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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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품질혁신지도사업 

싱글 품질인증제 운  PPM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582, 3996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 품질혁신추진본부( PPM )  02-6050-3851~6 

(http://sppm.korcham.net)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지원정책 참조(www.smba.go.kr)「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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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로확대 및 수출 지원.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1) 

가 직접생산확인 제도) 

지원 규모 건 건 건 (‘12)20,796 , (‘13) 19,888 , (‘14.11) 21,367

✽ 년 지원현황 신청기업 개중 개 업체 발급14 : 28,004 21,367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및 소액수의계약 천만원이하 에 참여(5 )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의사항 등 | |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별로 신청

✽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제품 전체를 모두 신청

지원 내용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

신청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을 통한 온라인 신청 수시(www.smpp.go.kr) ( )

처리기간 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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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주요내용 | · |

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 · ·

제출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주요 확인 내용 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 · · ·

처리 절차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51~7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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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홍보 지원2) , 

가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신문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 

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인지도 강화와 판로확대.  

자발적 마케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원 규모  제품 전체 예산 억원 매체홍보 제품 소셜커머스 2,310 ( 31.5 / 660 , 1,570

제품 홈쇼핑 제품, TV 80 )

✽ ‘ 년 지원현황 언론매체 제품 소셜커머스 제품 홈쇼핑 제품14 : 620 , 1,120 , TV 60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 정보통신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매체 홍보 주요 대중매체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 에 중소기업 제품을( ) (TV, , , ) 소개 

하여 대국민 제품 인지도 향상과 구매 촉진

인쇄매체 혁신제품 정보제공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 인쇄매체 기획- (TV· ) , (PPL), 

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 제고·

뉴미디어 인터넷 모바일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 등 참여 공유- ( ) , ( , , SNS) · ·

확산의 쌍방향 마케팅 홍보지원

판매 홍보 홍보와 동시에 판매와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 소셜커머스( ) ( , TV·

쇼핑 판촉 홍보 기획) ·

소셜커머스 입점 중기제품 기획판매 코너를 개설하여 판촉 홍보 - ( ) ·

홈쇼핑 판매지원 대형 홈쇼핑사와의 제휴를 통한 우수 중기제품 무료방송 - (TV ) TV

지원 및 방송동 상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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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파급력과 신뢰도 있는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홍보 확대

기존 인쇄매체의 일회성 단기적 홍보를 보완해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 한 TV· , 

뉴미디어 융합마케팅 지원‘ ’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접수 월 회 제품심사 선정 진행 ( 1 ·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홍보지원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사진 매 제품설명서, , 2 , , 품질 

인증서 등 기재내용 증빙서류 보유기업에 한함( )

처리 절차

 언론매체 홍보지원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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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입점지원

홈쇼핑 판매지원TV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 02-6678-9326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우측 중기 지원시책(www.smba.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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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판매전 지원) ·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가 국내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체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을 제공하고 판매전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 행사를 지원한다‘ ’ . 

지원 규모 회 전체 예산 억원 구매상담회 회 판매전 회 30 ( 11.4 / 12 , 18 )

✽ ‘ 년 지원현황 구매상담회 회 판매전 회14 : 16 , 22

지원 대상  

상담회 판매전 참여업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 

상담회 개최단체 협동조합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회(10 )

✽ 회당 백만원 이내 지원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바이어 초청비 등 소요경비의 이내20 ( , , , 70% )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자체 구매상담회 구매 상담회 회( ) 2

✽ 판로지원종합대전 상반기 세계한상대회기업전시회 하반기( ), ( )

 특별 판매전 개최 회(18 )

✽ 우수 제품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참여 업체의 판로 확대

신청 접수·  사업공고 후 접수 월 및 연중 수시(2~3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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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구매상담회 지원신청서 개최 계획서 보조금사용 계획서 서약서: , , , 

특별판매전 지원 신청서 제품 소개서 판매 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 , , , 

처리 절차  

구매상담회 판매전( )

신청방법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smmarketing.go.kr)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 02-6678-9323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www.smba.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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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공동 센터) A/S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시스템을 A/S A/S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 업체 전체 예산 억원 기반조성 업체 교육 업체720 ( 90 , 720 , A/S 300 )

지원 대상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시스템을A/S  

갖추지 못한 기업

▪ 참여가능 제품군 군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기기군 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13 ) : , , AV , PC , , , 조명기기군 ,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 ,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불만 민원 처리 및 관리 , ,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 교환 반품에 대한 처리 지원A/S · · A/S 

각종 인식개선 및 실무역량 강화 교육 제공A/S 

콜센터로 축척된 정보 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 를 화하여 제공( , , ) D/B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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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통합형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 A/S A/S 

✽ 인식개선 기본 심화 영업코칭 마케팅전략수립 단계별 통합 교육AS , CS , CS , , 

콜센터 사전 해피콜 시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상담 접수 후 시간 내 사전 해피콜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A/S 24

콜센터 핵심 분야별 품질 및 만족도 향상 지원

✽ ( 년 상담원 품질 조사 콜센터 고객 만족도 조사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분야별 회 총14 ) , , A/S : 6
회 18 (→ 년 개 분야 추가 모바일 만족도 회 총 회15 )1 ( , 6 ) 24

신청 접수·  수시 지원가능 범위내(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smmarketing.go.kr)

실태조사 평가 시 접수한 증빙서류 및 업체 현황 사무실 공장 등 방문 확인( , ) 

심사 평가내용 | · |

기업 기본 운 실태 점 기업 역량 점 참여 적정성 점 을 평가하여(20 ), A/S (40 ), (40 ) 총점  

평균 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60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 , , 

카다로그 기타 인증 등, 

✽ 신청양식은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 을 참고(www.smmarketing.go.kr)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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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www.smba.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정책정보는 기업마당1357, (www.bizinfo.go.kr)

라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할 경우 5

상표개발비 또는 홍보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  개 상표 전체 예산 억원16 ( 9.6 )

✽ 년 지원현황 개 상표14 : 18

지원 대상  

공동상표 개발 홍보 공동상표를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 · ) · 5

상표 대표자 조합 협회 개별 중소기업 등( ,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공동상표 개발 네이밍 디자인 또는 공동상표 홍보( ) ( , ) 

언론 방송 카다로그 제작 등 지원( , , ) 

✽ 중기청 지원기업 매칭지원 상표당 최대 백만원 이내70%, 30% ( 40 )

신청 접수· 월 중2~3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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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공동상표 개발 또는 홍보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 공동

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 , 특허청상 

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처리 절차

 지원절차

신청방법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smmarketing.go.kr)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 02-6678-9323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www.smba.go.kr) ｢ ｣
마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반응조사· ,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  50 개 제품 전체 예산 억원 소비자반응조사 개 마케팅0 ( 29.6 / 500 , 

전략수립 개 제품개선 개250 , 50 ) 

✽ 1 년 지원현황 개 제품 소비자반응조사 개 마케팅전략수립 개 제품개선 개4 : 100 ( 100 , 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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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업 등 정부지원 소비재 완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상품 , R&D , * 

등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완제품

✽ 성능인증 우수조달 인증제품 등, , NET·NEP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 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2 ·

완제품으로서 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개 제품군3 14

- 생활용품 생활가전 주방용품 주방가전 기기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 , , AV , PC, , , 조명기기 , 

가구 건강보조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뷰티용품, ,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시장성 조사 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조사( ) 지원 

개 제품(500 )

시장성 조사완료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기회 부여 - 

✽ 창업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 부담·R&D 100%

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문기관 ( ) 

및 상품기획자 등의 마케팅 전략수립 을 지원 개 제품(MD) ‘ ’ (250 )

마케팅 전략수립 업체는 타 마케팅지원사업 참가자격 부여 - 

✽ 보조금 지원한도 백만원 이내 매칭비율 정부 업체 부담금 : 4 ( : 80%, 20%)

제품개선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 개 제품( ) (50 )

✽ 보조금 지원한도 백만원 이내 매칭비율 정부 업체 부담금 : 14 ( : 70%, 30%)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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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수시모집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상품기술서 동의서 서약서 확약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 , , ), , 

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제품 설명서 각종 제품 관련( ), , 증명서  

처리 절차  

지원절차

신청방법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smmarketing.go.kr)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기획팀 : 02-6678-9312, 9318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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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3) 

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망 글로벌 강소 등 단계로 구분하여, , 3 , 

맞춤형으로 수출준비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 개사 전체 예산 억원 1,400 ( 390 )

수출초보 개사 억원: 700 , 140

수출유망 선도 개사 억원· : 500 , 150

글로벌 강소 개사 억원: 200 , 100

✽ 글로벌 강소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우선선정 | |

중기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으로 지정된 기업“ ” “ ”

전년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결과 우수기업 으로 평가된 기업“ ”

지원 내용  

수출교육 디자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개 분야 여개 세부사업 중 기업선택에 , , 4 20

따라 참여 소요비용의 만원 만원 까지 차등지원 지원, 90%~50%(2,000 ~5,000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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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지원기업 선정 기존 수출액 기준 수출 역량별 평가 : ( ) 

개선 글로벌 역량진단 프로그램을 도입 글로벌 역량진단( ) → 

✽ 수출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마케팅 실행역량 수출 확대 역량 지속성장 역량 등 개 분야, , , , 5 개 평 50

가항목으로 구성 최대 점 만점(www.exportcenter.go.kr), 5

글로벌 역량에 따른 단계별 구분 변경 기존 수출액 기준 수출초보 수출유망: ( ) , , 

글로벌 강소 변경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 기준 수출초보 수출유망선도 글로벌( ) , , → ‧  

강소

✽ 수출초보 만불 이하 수출유망 만불 글로벌 강소 만불 수출초보(100 ), (100~500 ), (500~5,000 ) → 미만(2.4 ), 

수출유망선도 글로벌 강소 이상(2.4 ~ 4.2), (4.2 )‧

신청 접수· 월 별도 공고‘14.12 ~ ‘15.1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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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내용 | · |

수출 인프라 구축현황 시장 이해역량 마케팅 실행역량 수출 확대 역량 지속성장 , , , , 

역량 등 개 분야 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5 50

에서 확인 가능(www.exportcenter.go.kr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www.exportcenter.go.kr)

처리 절차  

✽ 세부일정 변동 가능

문 의 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www.smba.go.kr) 201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출 만불 이상 기업 중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진단부터  500

R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수출 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D, , 5

하는 지원사업이다.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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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연간 개사100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년 내 수출2 , 3

실적이 만불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 500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우대사항 | |

벤처 또는 이노비즈 경 혁신형 기업이면서 투자비율 이상인 경우는 수출 , R&D 5%

백만불 이상으로 신청요건 완화1

지원 내용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

글로벌 역량진단 마케팅 품목별 민간 전문가와 기업담당자 공동으로 재무현황 ( ) · , 

및 마케팅 준비도 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 로드맵 및 연계사업 참여 , 

계획 수립

전용 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활용 년간 천만원한도 년간 ( ) ‘ ’ , 5 , 3

총 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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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

수출 연계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R&D ( )① 

✽ 사업공고 : ‘ 년 월경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15 2 4 ( ,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이내에서 최대 년 억원까지 지원: 50% 2 , 10

우대내용 신청자격 부여 가점부여 참여횟수 제한 회 예외 인정: , , (4 ) 

✽ 신청자격 :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또는 전년도 직접 수출액기준 만불 이 300 상이고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이상인 기업R&D 3%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총 억원 규모 전용바우처 제공( 1 )② 







✽ 년간 지원횟수 제한없이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억원 이내에서 자율 선택3 1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2015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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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③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억원 억원‘ ’ : 10 30→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신청요건 완화 및 자율 마케팅 프로그램 글로벌 경 컨설팅 도입 등 , 

신청 접수· 월 중 공고 예정‘16. 1~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심사 평가 내용 | · |

제품의 수출 경쟁력 수출 성장성 및 기술력 대표자의 수출 의지 해외마케팅 기초( ) , , 

역량 등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서 출력(www.exportcenter.go.kr)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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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smba.go.kr) 201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지원사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실적이 만불 이하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기청. 500 , , 

무역보험공사 등 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시비스를 제공한다KOTRA, 22 .

지원 규모 개사 내외 상 하반기 회 선정2,000 ( · 2 )

지원 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붙임 참조 을 경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 ) ,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만불 미만인 기업 내국신용장500 (  

수취액 포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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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 중점사항 |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 , 

채무과다 자본잠식 등 기업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경우 지원불가-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수출역량강화사업 우대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시: , ·  

우대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발굴 상담대행 등, , , 

금융 및 보증지원 무역금융지원 신용 기술보증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 , · ( ), 

신용보증 등

서비스업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대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보증료: , 감면 ,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재방식 보험료할인 등( ) 

기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국가기술은: , , 

행 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NTB) 

✽ 주요기관별 지원내용 붙임 참조( 2 )

신청 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수출지원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 → 



468 여성기업 백서  <2015 >

신청 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인터넷 접수( ),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 ), 청

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 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 현장 확인( ), ( )

처리 절차

문 의 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8935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smba.go.kr) 20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라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개사 내외3,200

✽ 년 지원현황 전시회 회 수출컨소시엄 회 등 총 억원 지원14 : 150 , 30 160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협회 조합 및 수출유관기관·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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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업체당 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 10 50% 

✽ 공통경비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 

수출컨소시엄 컨소시엄당 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 2 70~100%

✽ 단계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이내1 : , 100% 

✽ 단계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이내2 : 70% 

✽ 단계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이내3 : , 70% 

신청 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sme-expo.go.kr)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주관단체 참가신청→ →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참가 및 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 , , 

설명 자료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기타 첨부서류 |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 사전임차의 경우/ ( ), ( ), ㎡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등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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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협력부 : 02-2124-3189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마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개 기업 입주실 개국 개 지역 276 (12 20 )

✽ 미국 뉴욕 시카고 워싱턴 브라질 상파울루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 , , LA), ( ), ( ), ( ),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청두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 , , , ), ( , ), , ( ), 두바이UAE( ), 

인도 뉴델리 멕시코 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 알마티( ), ( ), ( )

지원 대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중소기업*

✽ 신청자격 제조업 전업률 이상 및 서비스 도매 영위 중소기업: ( 30% )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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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안되는 기업

우대사항 | |

기존 거래처 기타 수요처에서 발급한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과제, ‘ ’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등 에 부합하는 과제( , , )

지원 내용

임차료의 차년도는 지원80%(2 50%)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전용선 제공(12~20 ) ,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 접수· 연중 수시 모집 선정·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sbc-kbdc.com)

증빙자료는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제출 

평가절차 | |

경 평가 제품의 시장성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 수출인큐베이터(20%), (30%), (35%),  

지원효과(15%)

✽ 글로벌강소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등 등은 평가 시 가점 점 부여, , (Inno-Biz,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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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 , ,  

개년도 재무제표 홈텍스 출력본 가능3 ( )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 , , 등은 해당 

기업에 한함

처리 절차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 지부·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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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업 지원. 

창업맞춤형사업1)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창업인프라 인력 공간 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 “ ( · · ) ”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 명 내외 전체 예산 억원 860 ( 423 ) 

창업자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 내외 억원: 650 , 273

연계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 내외 억원: 160 , 100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 내외 억원: 100 , 50

✽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7

✽ 프로그램별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년 지원현황 14 : 개사기관맞춤형 개 연구원 개 타사업 부처 개 고급기술인력 개 867 ( 748 , 22 , · 75 , 22 )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 개원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2 「 」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1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기업 대표자는 년 월 일 이후 창업 개인 법인한 자 기준 세부 프로그램별 기준은14 1 1 ( , ) ( 모집공고  

참조) 

단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 , 사업개시일 기준이며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 

사업장 기준)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이내 최대 천만원 단 일부 프로그램은 최대 억원70% , 5 ( , 1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조의 업종 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4 *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 ( , , 
근로자 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20 ), ,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 , (
업은 지원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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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 | |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간 중복 수혜는 불가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 (  

참조)

타 기관 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의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가 ( , , )

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능

타 기관 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 , )  

완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동 사업 선정 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으로부터 , 

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이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천만원 초과1 , 1  

수혜자는 초과한 금액을 차감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

지원 내용

대학 공공기관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창업준비활동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예비 창업자가 희망하는 시제품제작 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 )

지원

✽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가능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 지원절차 최종선정 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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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사업 특성별 통합 및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신청 접수· 년 월 중 공고 예정 신청기간은 공고 후 주2016 6 ( 3 )

창업넷 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startup.go.kr)

최종 선정 시 신청서 등에 명시된 증빙서류 확인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및 독특성 창업사업화, , , 

계획의 적정성 창업과제의 사업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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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단계 서류평가 단계 관찰식 멘토링평가 단계 발표평가: 1 ( ) 2 ( ) 3 ( )→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창업사업화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 신청양식은 창업넷 홈페이지 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www.startup.go.kr)

처리 절차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경우 창업넷 공지사항에 게시, (www.startup.go.kr)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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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535

창업지원포탈 창업넷(www.startup.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smba.go.kr) 201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선도벤처연계 창업 지원2)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 성공 노하우 전수( ) , , 

상호 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년 예산 억원 개 예비 창업팀 년 지원현황 개팀 ’15 : 75 , 80 , ( ) ‘14 : 84

신규 개팀 계속 개팀( 69 , 15 )

지원 대상 인 이상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년 미만 2 ( ) (3 )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수행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선도벤처기업 입주 시제품 제작 기술 경  멘토링 등 창업보육 지원, , ·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 아웃소싱 유치 해외 마케팅 등 협력비즈니스 연계· , VC ,  

지원

신청 접수· 선도벤처기업 월 예정 예비 창업팀 월 예정: ‘15.2 ( ), ( ) : ‘15.3 ( )

창업넷 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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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1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지원정책 창업 벤처(www.smba.go.kr)/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대한민국 창업리그 슈퍼스타 왕중왕전3) - V( )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 발굴을 위해서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과정을 CEO 

거친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는 대한

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

지원 규모  개팀 내외 전체 예산 억원90 ( 15 )

✽ 년 지원현황 14 : 억원 개 운영기관 개 팀 참가신청 전국예선 개 팀 본선 개17 (80 , 3,803 , (80 ), (30 팀 ), 

왕중왕전 개 팀 시상 후속연계 지원 등(10 ) ,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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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자격 운 기관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창업 년 미만 기업( ) ( 3 ) 

✽ 운영기관 추천 창업자 수상팀 팀에게 전국본선 진출권 부여( ) 1大賞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의사항 등 | |

전년도 기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만원 이상 상금을 수상한 팀이 창업리그에서 입상시 500 “ ”

기존 상금 액수를 감안하여 상금을 차등 지급 단 왕중왕전은 전액 지급( , )

지원 내용  

상금 최대 억원 및 부상품 지원( 1 ) 

전국본선 진출팀 상금 지급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슈퍼스타 왕중왕전 상금 및 후속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연수 등V( ) : (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참가범위 확대 기존 창업 년 미만 변경 창업 년 미만( : 1 : 3 )→ 

직전년도 수상팀도 참여가능

전년도 월 이후 개최되는 기타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게도 동 리그 참여기회 제공9



480 여성기업 백서  <2015 >

신청 접수·

전국예선 운 기관별 신청 접수: ·

전년도 만원 미만 상금 수상팀은 창진원에서 별도 신청 접수  ( 2,000 · )

전국본선 창업넷 을 통한 신청 접수 : (www.startup.go.kr) ·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 , 등록

증명원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2-480-4337, 4330)

창업넷(www.startup.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smba.go.kr) 201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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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카데미 지원4)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 창업교육 성공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맞춤형으로 , CEO , 

제공하여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년 지원예산 억원 개 내외 교육기관을 통해 대학생‘15 : 20 , 15 및  

예비창업자 여명 창업교육1,000

✽ 년 지원현황 창업강좌 여개 예비창업자 여명 교육14 : 200 , 1,000

지원 대상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년 미만의 창업자, 1

지원 내용  

준비된 창업가 육성을 위해 실전창업교육 및 성공 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CEO , 

교육기간 중 선배기업 창업전문가 수강생간의 네트워킹 지원, , 

신청 접수· 년 월 중 창업교육 운 기관 선정2016 3~4

창업넷 접수 후 교육생 별도 모집(www.startup.go.kr)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창업넷 창업지원 창업아카데미에 게시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www.startup.go.kr)- -

처리 절차



482 여성기업 백서  <2015 >

문 의 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70

창업넷 창업지원 창업아카데미(www.startup.go.kr)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www.bizinfo.go.kr), 1357☎

창업기업 자금 지원5)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 

건축 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한다· .

융자 규모 조 억원 1 3,00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9,272 5,654 , 2.6

✽ 년 월말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4 11 9,608 6,043 , 2.1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창업기업지원 업력 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7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세 이하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9  

업종을 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 미만 신청 접수일 기준 의 중소기업 3 ( · )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 공매 단 기업 당 회에 한정( , · ) , 1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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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0.08%p (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가능 가산금리조건부, (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이내 고정금리 , 2.7% 

대출기간

▪ 시설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8 ( 3 )

▪ 운전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 운전 구분없이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 5 ( 2 )

대출한도 기업당 억원 운전자금은 억원 매출액 이내: 45 ( 5 ), 150% 

✽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억원: 1

융자 방식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에서 신용( ) ( ) , 담보부 보 (

증서 포함 대출)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 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필수(www.sbc.or.kr) ( )

접수시기 홀수월 일 예산소진시: 1 ~ .

제출 서류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

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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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 의 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정책정보는 기업마당1357, (www.bizinfo.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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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원사업2.  

가 일하는 여성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1)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 통해 직업상담 · “ ” ,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 , , 

개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진로지도와: ·  

취업 알선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훈련 제공 

 인턴십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제공 인 : (1

총 만원 한도300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 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지원

기업체 환경개선 양성평등 강의 창업 동아리 지원 등    * , , 

 전국 새일센터 연락처 :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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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 한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대한 인턴십 , 

채용기회 제공 재취업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인식개선 , 

교육 및 기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 

 전국 새일센터 연락처 : 1544-1199

여성인재 양성2) 

 경력개발 리더십 협상력 강화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 , 

 워크숍 및 분과별 포럼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선배 중간관리자와 교류할 ·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리더십 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해 핵심리더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 개인별 ,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등 지원

개인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재능기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무료강의 지원 관계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력 강화( , , 

일 가정 양립 여성 리더십 이슈 공유 등· , )

여성 역량개발 진로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온 오프라인 멘토링, , ·

기업협력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여성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  지원·

여대생 경력개발을 위한 현장훈련 프로그램 인턴쉽 제공, 

기타 기업차원의 가부 등 사회공헌활동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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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족 양립문화 확산3) ·

현황   ① 

 가족친화기업인증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

  











인센티브

 아이돌봄서비스 : 취업부모를 둔 만 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12  

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양육정보 교환 및 장난감 대여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 

  가족사랑의 날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실천 추진 중: ·

협력 방법 ② 

 유연근무제 확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일 가족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 ·

공동캠페인 추진

  유연근무제 보급형 매뉴얼 및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 년 월 여가부(‘13 5 , )＊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 교실 가족품앗이 등 자발적 돌봄공동체 운  지원, ,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사라져가는 엄마들의 , ∙
꿈 지원  

다양한 워킹맘 인터뷰 꿈을 이룬 멘토 강연 시상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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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 가족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

가족진화 직장교육 강의 가족친화 경 일과 가족의 균형에 관한 교육 등, ：∙
 연락처

가족친화지원센터 친화사업팀(02-3140-2264)

기업협력

 일 가족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대국민 캠페인 동참 월 · (10~12 )

 자발적 돌봄공동체 운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교구 고재비 지원 등, ∙
 연락처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00-6083)∙

나 특수환경 여성 지원. 

소외계층 여성 지원1)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활설계 멘토링 취업 및 자녀 돌봄 지원, ,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 ∙

 여성장애인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주거안정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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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건청자녀 언어발달 지적장애인 자녀학습 지체장애인 자녀  , , ∙
문화체육활동 등 양육지원  

개인

 북한이탈여성의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멘토링 치유 상담활동 정착도우미 자원봉사 생활안내 등1:1 , · , , ∙
 여성 장애인의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 

멘토링 고충 진로 상담 역량강화교육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   1:1 , · , , , ∙
 연락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홍보협력부 (02-3215-5736)∙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00-6083, 6084)∙

기업협력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주택미배정자 무연고 청소년 등 대상 공공생활시설 건립 운  지원, ·∙
개인 맞춤형 취업교육 현장훈련 프로그램 인턴쉽 제공 채용확대 등, , , ∙
무료 의료 지원∙
기타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

 여성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턴쉽 제공, ∙
무료 의료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장애 유형별 학습 성장 지원 문화체육활동 등( , )∙
기타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

 연락처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00-6083, 6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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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유아 보육지원. ·

아이돌봄지원사업1) 

지원목적

  만 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2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돌봄 서비스 ( ) ① 

이용대상 만 개월 이상 만 세 이하 아동 ( ) 3 ~ 12

서비스 안내 ( )

이용요금은 시간당 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6,000 , ∙
정부지원시간은 연 시간 지원480

아동당 최소 시간 이상 신청 원칙이며 가사활동은 제외 2 , ∙
서비스 제공범위 (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 , , ∙
학교 학원 등 하원, · , 

종합형 돌봄서비스  ② 

이용대상 만 개월 이상 만 세 이하 아동( ) 3 ~ 12

서비스 안내( ) 

이용요금은 시간당 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7,800 ,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 ∙
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회 및 정리 (1 ) ∙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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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회 및 걸레질 하기 , (1 )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아종일제 돌봄서비스 ① 

이용대상 만 개월 이상 만 개월 이하 아( ) 3 ~ 24

서비스 안내( ) 

월 시간 기준 아동 인당 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200 1 120∙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월 시간 지원, 200

정부지원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일 최소 시간 이상 사용 원칙 1 6※ 

서비스 제공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 , ∙
건강 양 위생 교육 등( , , , )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② 

이용대상 만 개월 이상 만 개월 이하 아( ) 3 ~ 24

서비스 안내( ) 

월 시간 기준 아동 인당 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200 1 144∙
적용되며 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금 차등 지원    ※ 

서비스 제공범위(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아 표준 돌봄  ∙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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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노인장기요양보혐료 제외 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

지원대상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 , ,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에 대해 정부지원, , )

취업 한부모가정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 , , )① 

 ②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조의( ‘ 2 ’ 규정 

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③ 

만 세 이하 아동 명 이상   12 3∙
만 개월 이하 아동 명 이상   36 2∙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명 이상 양육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2 (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④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가타 유용한 지원사업 활용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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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

읍 면 동( · · )
‣ 소득조사

읍 면 동( · · )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 군 구( · · )

‣ 서비스 제공
서비스 (

제공기관)
‣

사후관리
시 군 구 ( · ·
서비스 

제공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유형 결정 후 통지· · →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맞벌이부부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직장보험 가입   * ( ) (

자인 경우 는 복지로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    * · ·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받아 전액 본인부담 시간제 라형 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문의처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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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역에서( )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여성기업 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1. “ ”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경제인 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2. “ ”

말한다.

공공기관 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 ” 2 8 .｢ ｣
전문개정 [ 2009.12.30]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 )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 · · ·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4 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 ) ①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1② 

한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5 조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①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 “ ” )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1.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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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 , ,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  4. 1 3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③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6 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 ) 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 “ ” )

둔다.

위원회의 조직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 2009. ② 

12.30]

제 7 조 실태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 ) ① 

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2 .

중소기업청장은 제 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 조에 따른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1 13 , ②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1 ·③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 

받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

2009.12.30.]

제 8 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항에 ( ) 4 1① ｢ ｣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4 2② ｢ ｣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

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6 1③ ｢ ｣
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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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9 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 ) ( 2① ｢ ｣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이. ) (

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 이라 한다 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 .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5 1② ｢ ｣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2③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 .[

2013.7.30.]

중소기업청장은 제 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④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 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2 4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5 3 .[｢ ｣
2009.12.30]

제 조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10 ( ) 

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조 경 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11 ( ) 

경 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12.30]

제 조 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12 ( ) 11｢ ｣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 2009.12.30]

제 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13 ( ) ① 

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 를 설립한다( “ ” )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③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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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4 ( ) .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2.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3.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4.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5.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6.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8. 1 7

전문개정 [ 2009.12.30]

제 조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15 (( ) ) ① 

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 · ·

제공할 수 있는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 ( “ ” ) .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 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2009. ③ 

12.30]

제 조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16 ( · )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 ｣ ｢ ｣
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조 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17 ( ) ｢ ｣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18 ( )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 2009. 12.30]

제 조 민법 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19 ( ) ｢ ｣ ｢ ｣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조 지도 감독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20 (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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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제 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1 ·②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09.12.30]

제 조 과태료 제 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21 ( ) 18① 

한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00 .

제 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전문개정   1 · .[ 2009.12.30]② 

부 칙 제 호< 5818 , 1999.2.5.>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999 6 1 .

부 칙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호( ) < 6415 , 2001.2.3>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1 4 1 .

제 조 생략2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3 ( ) 

생략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 조 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을 한국디자인진흥원 으로 한다12 “ ” “ ” .

부 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호( ) < 6675 , 2002.3.25>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3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2 6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7 ( )

생략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 조제 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조의 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항 으8 3 “ 16 2” “ 5 2 ”

로 한다.

부 칙 제 호< 7557 ,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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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호( ) < 8086 , 2006.12.26>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3 .

제 조 및 제 조 생략2 3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4 ( ) 

생략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 조제 항 중 제 조제 항 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의 제8 3 “ 5 2 ” “ 5 2中小企業創業支援法 ｢ ｣
항 으로 한다1 ” .

및 생략  ③ ④ 

부 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 호< 8361 , 2007.4.11>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1 ( )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2 8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9 ( ) 

내지 생략  ① ⑧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제 조제 항 중 및 에관한 을 중소기업진흥 9 2 “ 10 1 ” “中小企業振興 製品購買促進 法律 第 條第 項 ｢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으로 한다12 1 ” .｣

내지 생략  ⑩ ⑰
제 조 생략10

부 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호( ) < 8362 , 2007.4.11>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1 ( )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2 8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9 ( ) 

내지 생략  ① ⑧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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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의 제 항 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8 3 “ 5 2 1 ” “ 6｢ ｣ ｢ ｣
제 항 으로 한다1 ” .

내지 생략  ⑩ ⑬ 

제 조 생략10

부 칙 제 호< 9684 ,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

시행한다.

부 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호< 9685 , 2009.5.21>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6 .

제 조 부터 제 조 까지 생략2 6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7 ( ) 

부터 까지 생략  ① ⑯
법률 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684 .⑰

제 조제 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을 중소기9 2 “ 12 1 ” “｢ ｣ ｢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으로 한다5 1 ” .｣

제 조제 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을 중소기9 5 “ 12 4 ” “｢ ｣ ｢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으로 한다5 3 ” .｣

부터   ⑱  까지 생략 

제 조 생략8

부 칙 제 호< 9892 , 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호< 11967 , 2013.7.30.>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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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조 목적 이 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07.6.11>

제 2 조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 ( “ ” ) 2 1① ｢ ｣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 하“ ”

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 2007.6.1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 이하 회사대표 한다 으로   1. ( “ ” )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 이하 공동대표 라 한다 인 경우에는 여성. , ( “ ” )

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 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 , 370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 )

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여성이 소득세법 제 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2. 168 5

한 사업체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②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3 조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 ) 5 1

하여 매년 월말까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2 6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이를 ( “ ” )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 2009.11.19>

제 4 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이하 ( ) 6 1 (① 

위원회 라 한다 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 ) 1 20 .<

2007.6.11, 2009.11.19>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 2007.6.11, 2008.2.29, 2009. 11.19, 2009.11.20, ③ 

2010.3.15,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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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조달청의   1.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인1

법 제 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2. 13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72 1 2｢ ｣
신용보증기금법 제 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4. 14｢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 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5. 19｢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전무이사  6. 35 3 1｢ ｣

그 밖에 경제분야 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 ·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 항제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3 7 2 , 2④ 

있다 개정 제목개정 .< 2007.6.11.> [ 2009.11.19]

제 5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1. 4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5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8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9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5. 10

법 제 조 및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 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6. 11 12

사항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15 ( )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8.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 위원회의 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1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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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 .< 2007.6.11>⑤ 

이 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⑥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 2007.6.11>

제 7 조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법 제 조제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 9 3 “① 

율 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물품 및 ” 4｢ ｣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퍼센트를 말한5 , 3

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  9 4②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공공기관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1. 9 5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이하 여성기업제품 이라 한다 의 구매목표비율9 1 ( “ ” )

이 제 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1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전  2. [

문개정 2009.11.19]

제 8 조 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 조 및 법 제 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 ) 9 10

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 

있다 개정 .< 2009.11.19>

제목개정 [ 2009.11.19]

제 9 조 협회설립의 절차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하 협회( ) 13 ( “ ”① 

라 한다 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인 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인 ) 5 2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  ② 

하여야 한다.

설립허가 신청서  1. 

정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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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및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5. · · ·

증명서

창립총회 회의록  6.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④ 

제 조 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0 ( ) .

목적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내용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 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0. ( )

제 조 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11 ( ) 

와 예산서를 매년 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

제 조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2 ( ) 15 ( )① 

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 ) .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②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1. 

여성의 창업지원  2.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연수  3. · ·

여성기업의 경 활동 및 판로 지원  4.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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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  8. , 

이 위탁하는 사업

제 조 지원센터의 운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13 ( ) , ①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2007.6.11>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 에 관한   ② 

규정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15 2③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 조 위탁비용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 조제 항 법 제 조제 호 및 이  제 조제 항14 ( ) 7 2 · 14 7 12 2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 단체에 8 ( . )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당해 기관 단·

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 호< 16394 , 1999.6.11>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호( ) < 17115 , 2001.1.29> 

제 1 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내지 제 조 생략4

제 5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생략  <124> 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5> .

제 조제 항제 호중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를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  4 3 1 “ · · ” “ · ·

자치부 로 한다” .

내지 생략  <12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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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여성부직제 제 호( ) < 17116 , 2001.1.29> 

제 1 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내지 제 조 생략4

제 5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생략  ① ④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제 조제 항제 호중 노동부 건설교통부 를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로 여성  4 3 1 “ · ” “ · · ” , “

특별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를 금융감독위원회 로 한다· ” “ ” .

내지 생략  ⑥ ⑭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 호( ) < 18873 , 2005.6.23> 

제 1 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내지 제 조 생략4

제 5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생략  <17> 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

제 조제 항제 호중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4 3 1 “ ” “ ” .

내지 생략  <19> <35> 

 

부 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 호( ) < 19513 , 2006.6.12> 

제 1 조 시행일 이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6 7 1 .

제 2 조 및 제 조 생략3

제 4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생략  <151> 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2> .

제 조제 항제 호 중 조달청소속의 급 또는 급상당 공무원 을   조달청의 고위공무  4 3 1 “ 1 1 ” “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

내지 생략  <15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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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호< 20087 , 2007.6.11> 

제 1 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 )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4 4

본다.

 

부 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 호( ) < 20728 , 2008.2.29> 

제 1 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생략

제 3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부터 까지 생략  ① ③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제 조제 항제 호 중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  4 3 1 “ · · ·

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를 기획재정부 문화  · · · ” “ ·

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로 한다  · · · ” .

부터 까지 생략  ⑤ ⑬ 

 

부 칙 제 호< 21832 , 2009.11.19> 

제 1 조 시행일( ) 이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의 개정규정은 2009 11 21 . , 7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1 22 . 

제 2 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 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 ) 9684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9 11 21 . 

 

부 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호( ) < 21835 , 2009.11.20> 

제 1 조 시행일 이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9 11 22 .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부터 까지 생략  <34>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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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제 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  4 3 3 “ ” “｢ ｣ ｢
에 관한 법률 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36> <64> 

제 3 조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 호( ) < 22076 , 2010.3.15> 

제 1 조 시행일 이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10 3 19 .

제 2 조 생략

제 3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부터 까지 생략  ①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

제 조제 항제 호 중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4 3 1 “ ” “ ” .

부터 까지 생략  <17> <26> 

 

부 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호( ) < 22269 , 2010.7.12> 

제 1 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부터 까지 생략  <87>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8> .

제 조제 항제 호 중 노동부 를 고용노동부 로 한다  4 3 1 “ ” “ ” .

부터 까지 생략  <89> <136> 

부 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 호( ) < 24432 , 2013.3.23> 

제 1 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및 제 조 생략3

제 4 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부터 까지 생략  ① ③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첨  < >  509

제 조제 항제 호 중 지식경제부 를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4 3 1 “ ” “ ” . 

부터 까지 생략  ⑤ ⑬ 

부 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호( ) < 24638 , 2013.6.28> 

제 1 조 시행일 이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3 7 1 . < >

제 2 조 생략 제 조까지 생략15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16 ( ) 

부터 까지 생략  <21>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

제 조제 항제 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부가가치세법 제  2 1 2 “ 5 ” “ 8「 」 

조에 따라 로 한다” . 

제 조 생략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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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 장 총칙  1

제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1 ( ) 「 」

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

의 모든 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2 ( )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역에서 평등한 ,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 ) .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1. “ ” , , 

보장받고 모든 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2. “ ” , , · 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 의 종사자 사용자( “ ” ) ,  또는 근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   . 

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3. “ ” ,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역에서 양성평등한 4 ( ) ①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별 첨  < >  511

제 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5 ( ) ①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6 ( )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2

제 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제 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7 ( ) 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 5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1.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 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19 활용 

하여야 한다 신설 . < 2015.6.22.>

  ⑤ 기본계획은 제 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11 . 여성 

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알· · · ( “ · ” )

려야 한다 개정 . < 2015.6.22.>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개정    < 2015.6.22.>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8 ( ) ·①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각각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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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  ·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

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  2③ 

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 ·

할 수 있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④ 

으로 정한다.

제 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9 ( ) ·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비 리법인 및 비 리민간· · ,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③ 

제 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마10 ( ) 5① 

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1 ·② 

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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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2

제 조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1 ( )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에 관한 사항  4. ( )性 主流化

제 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5. 1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6. 

관한 사항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 ,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1.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 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12 ( ) 11 2① 

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② 

수 있다.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해당 13 ( ) ·①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

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제 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1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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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3

제 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1

제 조 성 주류화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적용 해석14 ( ) · · , ①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②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 조 성별 향분석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15 ( ) · (① 

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을 말한다 과 성평등에 중대한 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평가 이하 이 조에서 · (

성별 향분석평가 라 한다 하여야 한다“ ” ) .

  ② 성별 향분석평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

제 조 성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16 ( ) ① 

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에 반 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性認知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항에 따른   1②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 .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 < 2014.11.19., 

2015.6.22.>

제 조 성인지 통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17 ( ) ( ) 人的①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 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 라 ( “ ”

한다 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 ②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조 성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18 (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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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이하 성인지 교육 이라 한다 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  ② 

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성인지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제 조 국가성평등지수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19 ( ) ① 측정 

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 문화 및 여성의 인권 복지 , · ·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  1② 

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 공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1③ 반 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 성평등 정 

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 공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 ④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 조제 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8 2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 2015.6.2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2 3⑤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 < 2015.6.22.>

제 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 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 공  2 , 3 ·⑥ 

표의 방법 및 제 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 

개정 < 2015.6.22.>

제 절 양성평등 참여 2

제 조 적극적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20 ( ) ①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

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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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 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21 ( ) ①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  ( , , ②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 ,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 )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분의 을 10 6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 ,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 “

제 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 ⑤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22 ( ) ①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  · · · ·② 

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조 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23 ( )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경제활동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4 ( ) ①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 · · ·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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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 ·③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④ 

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조 모 부성의 권리 보장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25 ( · ) · · ·① 

관한 모 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 ,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른 모 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1 ·②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 부담 

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 조 일 가정 양립지원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26 ( · ) ① 

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 보육  , 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 , , 

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운 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 ,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27 ( ) ① 

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② 

제 조 여성인재의 관리 육성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28 ( · ) 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 라 한다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 “ ” )

관리할 수 있다.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 19② ｢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은 여성가3 2 5 . “ ” “

족부장관 으로 본다” .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 보호   1 2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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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제 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3

제 조 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29 ( ) 

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30 ( · · ) ① 

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 ·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 ,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  · ·② 

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 조에 따른 , 31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  · ·③ 

매매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 )矯正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31 ( ) ①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  2③ 

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

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2④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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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1.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2. ·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2⑥ 

제 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 하도록 해당 기관 단체의 5 ·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15.6.2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1. 14 1 18 1「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 48 1 ·「 」 

경 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  3. 78 1「 」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학교 평가  4. · 9 2「 」 

고등교육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11 2 1「 」 

제 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 항에   1 · 5⑦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조32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 3①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1  

정한다.

제 조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33 ( ) ·①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 , ② 북한이

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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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건강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34 ( ) 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4

제 조 양성평등한 가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35 ( ) ① 

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② 

법령 제도 또는 시책에 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조 양성평등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36 ( ) ①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 높이 

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③ 「 」

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37 ( ) 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 , , ②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 , ,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  , , ③ 

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38 ( ) 

정하는 바에 따라 년 중 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1 1 .

제 조 여성친화도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39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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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 하는 , 

지역 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 라 한다 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 ·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

제 조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40 ( ) ① 

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 

원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③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 

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 )連帶 강화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⑤ 국제

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조 평화 통일 과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41 ( · ) ①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② 

있다.

제 장 양성평등기금 4

제 조 기금의 설치 등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42 ( ) ①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 ” ) 설치한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국가의 출연금  1.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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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④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2 1 2 .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⑤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43 ( )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 

제 조에 따른 비 리법인 및 비 리민간단체의 지원  2. 51

제 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4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4. 

제 조 기금의 회계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44 ( ) ①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 ,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조제 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42 4 ·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1. ( ) 理事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 :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 :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2.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 :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 : 

제 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5

제 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45 ( ) ① 

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운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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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②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 운 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  1 2③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46 ( ) 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이 조에서 (

진흥원 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 ) .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⑤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1.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2.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3.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5.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7.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  8. 1 7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⑦ 「 」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47 ( · ) ① 

을 위한 시설 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 라 한다 을 설치 운 할 수 있다(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 하려면 시  · ·②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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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  2③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시 도지사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48 ( ) · 47 2①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47 4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 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1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청문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49 ( ) · 48 청문 

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운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50 ( · ) ①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 운 할 수 있다· .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1. · · · ·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 가치에 대한 연구  2. ·

역사발전 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3. ·

여성문화 지역여성 여성운동 여성단체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  4. · · · ·

굴 보존 연구 교육· · ·

미술 음악 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5. · ·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1 2③ 

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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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비 리법인 비 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51 ( · )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 , 

활동하는 비 리법인 및 비 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장 보칙 6

제 조 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52 ( · ) ①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조 국회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53 ( ) , , ① 

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②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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